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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2015. 05. 29. 조례 제4003호

일부개정 2016. 09. 30. 조례 제4322호

일부개정 2022. 10. 21. 조례 제5132호

전부개정 2023. 06. 09. 조례 제5276호

일부개정 2023. 12. 08. 조례 제53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를 위하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23.12.08.>

제2조(설립)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사업

4. 기타 국제협력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8.>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전북자치도의 공유재

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08.>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조직, 사업, 회계, 해산 등 진흥원 일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정관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북자치도의 출연금, 진흥



원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12.08.>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

른다. <개정 2023.12.08.>

② 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

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서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

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겸임 또는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

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재단법인전

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본다.

부   칙 <2023. 12. 0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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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정관

제정 2015. 07. 27.

개정 2016. 10. 07.

개정 2017. 08. 02.

개정 2020. 12. 29.

개정 2022. 04. 04.

개정 2022. 10. 27.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12. 27.

개정 2025. 08.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Jeonbuk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 표시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목적) 본 진흥원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의 여러

도시와 국제교류를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민

의 국제이해 증진과 외국인 거주 여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사무소) 본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내에 위치한다. <개정

2016.10.07., 2023.12.27.>

제4조(사업) 본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황해 중심도시 전북 건설을 위한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

2.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획 운영

3. 유학생 유치 관리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각종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서포터즈단 운영

5. 해외 전북 브랜드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 사업

6.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 지원

7.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제협력 기관 등과의 연계사업

8. 국제교류 관련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 운영

9. 국제교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또는 간행

10.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미래 전략 인재육성 사업

11.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수탁사업의 수행

12.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8 -

13. 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3.06.09.>

1. 이사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② 제1항에 의한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0.07.>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

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20.12.23.]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

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7.>

②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그 재임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23.12.27.>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2.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업무 담당국장

3. 원장

③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국제교류 민간단체 활동, 정부기관·학계·연구기관 등 국제교류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학생 유치, 외국인 지원, 문화·관광 기관·단체의 경력이 있어 해외 특화 교류에 식

견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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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국제행사 지원 등 국제교류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감사 2인중 1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1.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해당분야 이해도

[전문개정 2023.06.09.]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다. <신설 2023.06.09.>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07.>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8.02., 2023.06.09.>

제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8.02.>

1.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케 하

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사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6.09.>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원장의 궐

위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경영담당 부서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08.02., 2023.06.09.>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2조의 진흥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

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진흥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10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

을 요구하고 감독기관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제3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 구성) 진흥원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08.02.>

1.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

집할 수 있다. <개정 2023.06.09.>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

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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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

는 사항에 관하여 제13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진흥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이사장

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8조(재산)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 및

“별지 2”와 같다<개정 2025.08.11.>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이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 등이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중 이

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19조(재산의 관리)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

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산운영

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사업수입, 기부금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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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은 예산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9.>

③ 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

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제23조(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2.04.04.>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

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① 원장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7.08.02.>

② 원장을 제외한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17.08.02.>

제5장 조   직

제26조(조직 및 기구) ① 진흥원의 직제, 정원, 직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대해서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06.09.>

제27조(직원의 임면) ①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3.06.09.>

② 직원의 임면,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성과계약 체결) ① 도지사와 진흥원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회계연

도 중 채용되거나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다음연도 원장의 보수 책정시에는 성과계약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제29조(파견요청) ① 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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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관설치) 진흥원은 제4조에 의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

치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 운영) 진흥원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감독) 진흥원 업무에 대한 감독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23.12.27.>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

도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23.12.27.>

제36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정 이전의 인사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관계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필수경비 지출)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 경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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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당시의 임원) 설립당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발기인(창립)

총회에서 설립자인 도지사가 선임한다.

제5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6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

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7조(기타) 본 진흥원의 조직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사무조직의 기능을 도에서 대행토록

하며 원장의 기능은 국제협력과장이 관장하고, 기타 세부업무는 국제교류팀장이 관장한다.

부   칙 <2016.10.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8.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4.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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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단법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명칭 및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직명 변경

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

는 이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임직원”으로 본다.

부   칙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8.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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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자 전라북도지사

설립발기인 전 라 북 도 정 무 부 지 사 이 형 규 

전 라 북 도 대외협력국장 이 지 영 

전 라 북 도 의 회 행정자치위원장 김 연 근 

전 주 대 학 교 국제교육교류원장 고 선 우 

한 일 여 성 친 선 협 회 회 장 김 남 순 

한 국 예 총 전 북 지 회 회 장 선 기 현 

전 북 대 학 교 대외협력본부장 윤 명 숙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 장 이 선 홍 

전 북 대 학 교 교 수 이 은 모 

우 석 대 학 교 글로벌지원원장 임 광 희 

원 광 대 학 교 국 제 교 류 처 장 정 수 진 

전 라 북 도 관 광 협 회 회 장 최 수 연 

군 산 대 학 교 국제교류교육원장 표 세 만 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전북지역본부장 현 준 

경 제 통 상 진 흥 원 원 장 홍 용 웅 

박긍태 변호사 사무실 변 호 사 박 긍 태 

전 라 북 도 국제협력과장 송 현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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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개정 2025.08.11.>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재 산 구 분 수 량
평 가 액

(천원)
비 고

출연금(현금) 예금통장 100,000 전라북도 출연

[별지 2] <신설 2025.08.11.>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재 산 구 분 수 량
평 가 액

(천원)
비 고

출연금(현금) 예금통장 100,000 전북특별자치도 출연





제3편 규 정
• 직제�및�정원�규정

• 복무규정

• 이사회�운영�규정

• 제규정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위임전결�규정

• 공인관리�규정

• 예산․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여비규정

• 보수규정

• 인사규정

• 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 규정

• 위원회�등�실비보상�규정

• 공무국외출장�규정

• 대외활동�규정

• 정원외�직원�관리�규정

• 관사관리�규정

• 기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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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15. 12. 29.

개정 2016. 07. 15.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 07. 28.

 개정 2017. 09. 28.

개정 2018. 12. 21.

 개정 2020. 08. 13.

 전부개정 2023. 06.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기구와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진흥원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기구 및 정원

제3조(기구 및 정원) 진흥원의 기구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권한과 책임) ① 원장은 진흥원 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서장은 실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팀장은 부서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원장은 해당 실장, 팀장이 없을 경우 유사한 동일직급 이상의 직원을 담당 직무수행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겸직시킬 수 있다.

제5조(사무분장) ① 진흥원의 직제에 따른 사무분장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원장, 각 부서장은 사무기능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분장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변경) 이 규정에서 정한 기구 및 정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

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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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제반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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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구 및 정원표

1. 기 구

이사장

이사회
　

감 사
　 　

원  장

기획협력실 교류협력실

기획관리팀 전략사업팀 국제진흥팀 외국인교류팀

2. 정원표

구 분 계 원 장 실 장 6급 7급 8급 9급

계 22 1 2 4 6 6 3

원 장 1 1

실 장 2 2

팀 장 4 4

직 원 15 6 6 3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은 별도 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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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20. 12. 23.

개정 2016. 03. 24. 개정 2021. 07. 09.

개정 2016. 12. 26. 개정 2023. 06. 09.

개정 2017. 03. 02. 개정 2023. 06. 23.

개정 2017. 09. 28. 개정 2023. 12. 22.

개정 2018. 08. 28. 개정 2024. 03. 19.

개정 2018. 12. 21. 개정 2025. 03. 20.

개정 2019. 12. 23. 개정 2025. 08. 04.

개정 2020. 03. 27.

개정 2020. 08.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근무

하는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함으로써 진흥원의 발전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

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6.>

1. ‘직원'이란 채용 절차를 거쳐 진흥원에 채용된 정규직, 계약직 및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채용된 단시간 직원 등을 말한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직원과 진흥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진

흥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장 제4절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정원외 직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성실의무) 진흥원과 직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진흥원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복   무

제1절 총 칙

제5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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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1. 직원은 법령과 진흥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흥원을 이탈하지 못한다.

4. 직원은 진흥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6. 직원은 허위로 보고하거나 문서의 위조·유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직원은 각종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8. 직원은 진흥원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직원은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절대 아니된다.

10.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진흥원의 허

가 없이 진흥원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기관 및 경쟁 진흥원에 유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거나 진흥원의 명예

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3. 진흥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불법적인 선동, 집회, 연설, 토론, 집단행위, 시

위운동, 유인물의 배포, 게시 등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14.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

을 수 없다.

15.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와 상관없이 직원간에 증여를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16. 직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직원은 주소, 성명 등 신분상 변동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 기타 이력사항

에 변경이 있을 때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어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 일 때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

제2절 출·퇴근 등

제8조(출근)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진흥원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퇴근) 직원은 업무종료 시각까지 다음 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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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10조(지각) ① 직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

전에 진흥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출근 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3.24>

② 직원이 지각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은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지각의 경우에는 무단지각으로 간주한다.

제11조(조퇴, 외출) ①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

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에 진흥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24>

②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은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조퇴 또는 외출의 경우에는 무단조퇴 또는 무단 외출로

간주한다.

제12조(지각, 조퇴, 외출의 처리) ① 직원은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 또는 무단외출을 월

2회 이상하거나, 무단결근․무단조퇴․무단외출의 총합이 4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부

서에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8>

② 진흥원은 직원의 경위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8.>

제13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거

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청구한 시간이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아

니하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집행에 대한 시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급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에는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소집된 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직

원은 훈련확인증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법원에 증인 감정인으로 출두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행정관청에 출석할 때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에서 인정한 경우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결근) ① 직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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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사유 발생 전일 업무종료 시각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수를 기재한 결근신청서를 관

리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② 직원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그 증상 및 치료기

간을 기재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

언 기타 방법으로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업무시작 후 30분 이내에 결

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결근신청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5조(비상출근)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휴일 또는 휴가 중

이라도 진흥원의 비상출근 명령을 받은 직원은 출근하여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장) ① 직원이 출장 기타 용무로 진흥원에서 출장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

는 제29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원은 출장 종료 후 진흥원으로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간이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

급한다.

④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파견) ①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일시

까지 도착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진흥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진흥원에 보고한 이후에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를 수행한 직원은 파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진흥원으로 복귀할 때에는 담

당업무와 보관 문서, 물품목록, 진행 중인 공정 등을 후임자에게 성실히 인수인계를 하

여야 한다.

제18조(출입제한)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하고 입문 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에 의해 해고되었거나 출근을 정지당한 직원

2. 진흥원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건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직원

3. 화기, 흉기, 기타 업무에 불필요한 위험물을 휴대한 직원

4. 업무상 불필요한 유인물 소지 또는 배포로 사내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직원

5. 불법집회나 시위, 선동적인 언행 등으로 사내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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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직원

6. 음주 등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태가 이상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7. 법령 등에 의하여 취업 또는 출근을 금지당한 직원

제3절 배 치

제19조(배치) ① 진흥원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등 인사

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

니한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0조(휴직)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

하게 되었을 때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6.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7.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8.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

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11.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20.08.13.]

제21조(휴직기간)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 제1호의 경우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2. 제20조 제2호의 경우 : 징집 및 소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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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 제3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4. 제20조 제4호의 경우 : 법적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7. 제20조 제5호의 경우 : 채용기간 이내.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8. 제20조 제6호 및 제10호의 경우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

서 연장 가능

9. 제20조 제7호의 경우 : 2년 이내

10. 제20조 제8호의 경우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11. 제20조 제9호의 경우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제20조 제11호의 경우 : 1년 이내

② 휴직기간 중에 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제1항 제4호, 제6호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가족돌봄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직원은 휴직기간 중이라도 진흥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직무에 종사하

여서는 안된다.

[전문개정 2020.08.13.]

제22조(휴직의 신청 등) ①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휴직신청서를 관리부

서에 제출하여 진흥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업무상 또는 업무외 재해로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은 휴직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③ 휴직 중에도 직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진흥원의 허가 없이 다른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 <개정 2023.12.22>

제23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리부서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퇴직 처

리한다. <개정 2021.07.09.>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의 허가를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휴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

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

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④ 제2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해 휴직한 직원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흥원이

직원의 상병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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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원장은 휴직 중인 소속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3.27.]

제3장 근로시간 및 휴게

제25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2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③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④ 근무일, 업무시작 시각, 업무종료 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진흥원 사

정·계절변화·직종 등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근무일 업무시작시각 업무종료시각 휴게시간 비 고

월요일~금요일 09:00 18:00 12:00~13:00

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근무제 실시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2.23.>

제27조(휴게시간 이용) ① 휴게시간은 진흥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업무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제한) ① 진흥원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

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의 동의를 얻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

이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과 18세 미만의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의 직원이 동의를 하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이 동의를 하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④ 진흥원은 제3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직원의 건강 및 모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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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개정

2016.03.24>

⑤ 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직원의 동의를 받아 제1

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

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24>

⑥ 제1항의 연장근로는 진흥원에서 인정한 시간만 인정하며 연장근무 명령없이 근무하

는 직원에 대하여는 일체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6.03.24.>

제29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직원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단시간 직원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

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6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직원대표와의 합의를 한 경우

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4장 휴일 및 휴가

제30조(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진흥원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

원에 대하여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제31조(기타휴일)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 <개정 2016.03.24>

1. 명절

가. 1월 1일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 8월 14일, 15일, 16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4. 석가탄신일(음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성탄절(12월 25일)

8.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9.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5846&efYd=20131105#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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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체공휴일) ① 진흥원 직원의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6.03.24>

②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진흥원 사정으로 부득

이하게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

조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보상휴

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휴일대체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

는 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1.]

제34조(보상휴가제) 진흥원은 직원과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연

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연차) ① 진흥원의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를

주며,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차일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03.02.>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진흥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연월수로 계산한 기간

을 말한다. 단,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와 진흥원 복무규정 제69조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7.09.>

③ 제1항에 의한 연차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차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03.02.>

[전문개정 2016.12.26.]

[제목개정 2017.03.02.]

제36조(병가)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

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고 연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는 연

가일수에서 빼며,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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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8.13.]

제37조(공가)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

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직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사고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본조신설 2016.3.24.]

제38조(연차의 사용촉진) 진흥원은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제출하도록 독려한다. <개정 2016.12.26., 2017.03.02.>

[제목개정 2017.03.02.]

제39조(연차의 조정) 원장은 직원의 연차일을 직원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2.>

[제목개정 2017.03.02.]

제40조(보건휴가) ① 진흥원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보건휴가를

부여한다.

② 여성 직원이 1월동안 사용하지 않은 무급생리휴가는 매월 말일에 소멸한다.

③ 생리휴가의 사용일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

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임산부의 보호) ① 진흥원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

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5.03.20.>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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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

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3.20.>

③ 진흥원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④ 진흥원은 임신 후 36주 이내에 있는 여성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에 처했을 때 2

주 이내의 특별휴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3.>

⑤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이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

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은 제5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5.03.20.>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5.03.20.>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킨다. <신설 2020.12.23.>

⑧ 진흥원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

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3.>

[제목개정 2019.12.23.]

[전문개정 2019.12.23.]

제42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진흥원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3., 2025.03.20.>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9.12.23.>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

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12.23., 2025.03.20.>

④ 진흥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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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경조휴가) ① 진흥원은 직원에게 유급경조휴가를 경조휴가기준 “별표 2”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6.>

② 삭제 <2016.12.26.>

③ 경조휴가는 사용 전에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확인을 받은 후

에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휴가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 후 1개월 안에 관리부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조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경조휴가에 있어서 그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때에는 그 중 장기의 사유만을 적용

한다.

제44조(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가 기

간에 포함된다. <개정 2023.12.2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

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이거나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23.]

제45조(난임치료휴가) 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3.20.>

1. 여성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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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직원 : 정자 채취일에 1일

② 진흥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23.]

제46조(가족돌봄휴가) ①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

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

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12.23.]

제47조(장기근속휴가)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직휴

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03.19.]

제4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① 휴가기간 중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6>

② 제1항의 휴가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제목개정 2016.12.26.]

제49조(휴가의 신청)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휴가신청

서를 제출하여 진흥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0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24>

1.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근로조건의 결정을 비롯한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

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으며, 자기근로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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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   육

제51조(교육) 진흥원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8.28.>

1. 일반교육 : 진흥원의 경영방침, 복무규정,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제반 교육

2. 특별교육 : 업무 또는 작업내용의 변경시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교육

3. 교양교육 : 직원 개인능력 개발과 자질향상, 취미, 개발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

교양 교육

4. 기타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52조(교육비 부담)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직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진흥원이 부

담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53조(진흥원과 직원의 의무) ① 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

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진흥원

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진흥원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

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24.>

제55조(산업재해 기록 등) 진흥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록·보존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장의 개표 및 직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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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안전조치)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진흥원의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57조(보건조치)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진흥원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컴퓨터 단말기 조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3.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58조(작업중지) 진흥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제59조(안전·보건교육) ①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의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

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진흥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해당 업

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60조(건강진단) ① 진흥원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

관”이라 한다)에서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흥원이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에서 진단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

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61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① 진흥원은 상시 사용하는 직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

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을 실시한다. 다만, 진흥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직원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6.23>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 진단의 검사항목을 모

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② 삭제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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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진흥원은 건강검진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에 진흥원

으로 송부한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

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직원에게 해당 조

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6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는 근로를 금지시킨다. <개정 2016.03.24., 2017.09.28.>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직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직원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

는 직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질병에 걸

린 직원

제64조(질병자 등의 취업제한) 진흥원은 제59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직원,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직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직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직원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

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직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제65조(엄수사항) ①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가스, 전기,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할 것.

3. 허가 없이 건물의 지붕이나 기둥 등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지 말 것.

4.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5. 진흥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 접종을 꼭 받을 것.

6. 요양과 질병 후의 취업은 진흥원 및 의사의 지시에 의할 것.

7. 기타 안전보건에 관하여 제정한 각종 수칙을 준수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

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66조(비상재해) ① 직원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

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진흥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원간에 상호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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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도록 노력하며 최대한 협조한다.

제7장 재해보상

제67조(재해보상) ① 진흥원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② 진흥원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상병

상태를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조력한다.

제8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제68조(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① 진흥원은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여성 직원을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

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진흥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③ 진흥원은 임금 외에 직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④ 진흥원은 직원의 교육․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⑤ 진흥원은 직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⑥ 진흥원은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다.

제69조(육아휴직) ① 진흥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

녀를 포함한다)를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3.>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08.13.>

③ 진흥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육아휴

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 진흥원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0.08.13.>

제70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의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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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이하 “육아휴직종료예정일” 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연월

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

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을 할 수 있다.

1.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

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진흥원은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

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

한다.

④ 진흥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진흥원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

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5.08.04.>

② 진흥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3.>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

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23., 2025.03.20.>

⑤ 진흥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

우를 하지 아니한다.

⑥ 진흥원은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제7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진흥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

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진흥원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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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진흥원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

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서 제외한다.

제73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직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1.07.09., 2025.03.20.>

②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

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74조(고충처리) ① 진흥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부

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

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직원이 고충을 신

고하였을 때에는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신고는 구두·서면·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진흥원이 직접 처리

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알린다.

④ 진흥원은 고충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제9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75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진흥원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에 참여해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직장내 성희롱 피해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진흥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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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76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등) ① 진흥원은 성희롱 관련 고충이 접수되면 신속

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한다.

② 진흥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③ 진흥원은 피해를 입은 직원이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조사결과를

알린다.

⑤ 진흥원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

장하는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77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진흥원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

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② 진흥원은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

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21.07.09.>

제78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

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07.09.]

제7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

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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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흥원은 제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

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⑤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

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

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

용을 진흥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07.09.]

제11장 기   타

제80조(손해배상의 책임) 직원의 재직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손

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퇴직 후에라도 또한 같다.

제81조(겸업금지 등) ① 직원은 진흥원의 허락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진흥원의 비밀(기술상․경영상의 정보) 및 진흥원의 독자적인 지식 또는 정

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진흥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회사에 절대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비밀 및 독자적인 지식 또는 정보를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그 행위의 중지요청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23.06.23., 2023.12.22.>

부   칙

제1조(복무규정의 비치) 진흥원은 본 규정을 사업장 내의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

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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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복무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다. 다

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2018.08.28.>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진흥원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9.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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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07.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1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행한 복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3.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7.0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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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8.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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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03.20.>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재직기간 연차일수 비   고

1년 미만 1~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9년 미만 18일

9년 이상 11년 미만 19일

11년 이상 13년 미만 20일

13년 이상 15년 미만 21일

15년 이상 17년 미만 22일

17년 이상 19년 미만 23일

19년 이상 21년 미만 24일

21년 이상 25일

※ 1개월 개근 시 1일,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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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03.20.>

경조휴가기준

구  분 대 상 자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20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1일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3. 경조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을 제외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

하여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제30조, 제31조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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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16. 03. 24.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 03. 02.

개정 2017. 09. 28.

개정 2022. 03. 25.

개정 2022. 10. 21.

개정 2023. 06. 09.

개정 2025. 0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

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06.09.]

제3조(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분기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9.28.>

1.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가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

한 요구를 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2023.06.09.>

⑤ 삭제 <2023.06.09.>

⑥ 제3항의 내용 이외에 이사장이 사안의 경중 또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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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제3호와 제8호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31조, 제32조를 따른다

③ 진흥원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신을 포함한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한 사항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7.09.28.>

제5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0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

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13조에 의거하여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

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전항에 의한 이사회의 재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사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

지 아니한다.

제8조(임직원 출석)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 또

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4조에 의한 권한의 일부

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이 전항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처리결

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총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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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괄운영부서에서는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이사회 의사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

식”에 등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접

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 그 의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8.>

제11조(제안설명)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서장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23.06.09.>

제12조(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거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이사 2명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24., 2016.12.26., 2017.03.02.>

제13조(의결결과 통보) 이사회의 의결결과는 7일 이내에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8.>

제14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진흥원 조직 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지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단, 당연직 임원 중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제16조(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결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부의 원

안은 총괄운영부서에서 영구문서에 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진흥원 설립일 이전에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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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9.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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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이 사 회  부 의 안 건

제    회     이  사  회

구     분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안     건

□ 제 안 자

□ 주 문

□ 제안사유

□ 의결사항

□ 참고사항

1. 제안근거

2. 예산조치

3. 합 의

4. 절 차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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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이사회 의사관리 대장

회의차수 일자 의안번호 건 명 제안부서 의결(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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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서식]

이사회 소집통지서

     받는 사람 : 

            년도 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2. 이사회 장소 : 

      3. 부 의 안 건 : 별첨

                                           20   년    월    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이사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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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1호 서식]

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상정안건

   □ 의결안건

   □ 보고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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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년 월 일 제 회

이  사  회  의  사  록

전 북 국 제 협 력 진 흥 원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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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 서식]

연  월  일  제  회 이사회 일시․출석․심의안건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시 :   시    분

           지 :   시    분

  ○ 장    소 : 

  ○ 총이사수 :    인

  ○ 출석이사 :    인

  ○ 의    장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이사장  ○ ○ ○

             ○○○의장의     년도 제   회 이사회 개회선언에 의거

        ○○○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20   년    월   일

전 북 국 제 협 력 진 흥 원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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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의 안 목 록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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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서식]

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심의(토의) 진행회의록

진행(발언자) 심  의(토  의) 내  용

[별지 제4-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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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서명록

위 심의, 토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이사회

직     위 성   명 서   명   날   인

이 사 장

이 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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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이사회심의결과통보서

수 신 :

참 조 :

제 회 이사회(20 . . )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의결내용 : 

20 년 월 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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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이사회 서면결의서

제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 바랍니다.

붙임 :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

20 년 월 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이사회

직    위 성   명
의       견

서   명 비   고
가(可) 부(否)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별표 1] <개정 2025.03.20.>

참석 수당 지급 구분표

종   별 단  위 적용단가 비   고

○ 이사회 참석수당

∙기 본 료

∙추 가

시간

시간

150,000원

50,000원

1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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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 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15. 03. 24.

개정 2017. 03. 02.

개정 2017. 09. 28.

개정 2023. 06.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제 규정

(규칙을 포함한다)의 체계와 그 제정‧개폐‧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관리와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란 진흥원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 의무, 제반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진흥원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

을 말한다.

2. “규칙”이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흥원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

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3. “규정안”이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 개폐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써 규

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

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진흥원의 제 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진흥원의 제 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미제정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규정의 개폐 및 정비요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규정

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제 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및 통제

제4조(제 규정의 효력) ① 제 규정의 조항 및 내용 중 법령, 조례, 정관에 저촉되는 사항

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규정과 규칙간의 효력은 규정, 규칙의 순으로 하고 규정 간의 효력은 신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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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정 및 개폐

제5조(제정형식) ① 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

이 곤란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6조(입안) ① 규정안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

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 시에는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 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전항의 규정안을 “제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안에 대하여 그 수정안 또는 대안을 작성하여 부의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ㆍ무 등

③ 전항의 심의위는 원장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관부서의 장 및 진흥원 관계자로 구성

하며, 간사는 실무 담당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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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심의위를 주관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

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부의) ① 주관부서는 심의위를 거친 규정안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이사회

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이사회 회의시 소관부서로 하여금 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02.>

1.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얻어 제정, 개폐한다.

2.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제정, 개폐한다.

② 주관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개폐된 규정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정대장

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발생시기) 진흥원의 제 규정은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시행) ① 제 규정은 원장의 명의로 공포 시행한다.

② 시행규정 및 규칙은 각각 일련번호를 쓰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정 시행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포는 도보에 게재하거나, 공문의 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제3장 관   리

제12조(규정의 해석) 규정의 적용, 집행,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 그 해석

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해석상의 기준을 정

하며, 원장이 해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원장이 해석상의 기준을 정

한다. <개정 2017.09.28.>

제13조(규정관리) ① 제 규정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주관부서는 진흥원의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변경된 규정에 대한 추록 발행 등 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배부된 규정집의 가제,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④ 규정집은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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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201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9.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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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규정안 작성 요령

Ⅰ. 제정의 경우 :

[예시]

◦◦◦ 규정안

◦◦◦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규정

<규정내용 기재>

Ⅱ. 전부개정의 경우 :

[예시]

◦◦◦ 규정 개정규정안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정

<규정내용 기재>

Ⅲ. 일부개정의 경우 :

[예시]

◦◦◦ 규정중 개정규정안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당 개정내용 기재>

Ⅳ. 폐지의 경우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폐지규정)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폐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요령

◦◦◦ 규정 폐지규정안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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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조(◦◦◦) ①---

②---

<신설>

제◦조(◦◦◦) ---

제◦조(◦◦◦) ①---

제◦조(◦◦◦) ---

<삭제>

[주] 1.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3. 비고란에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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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규 정 안 작 성 서 식

제 목

[주] 제목작성 예시

1. 제 정 의 경 우 : ◦◦◦규정안

2. 전부개정의 경우 : ◦◦◦규정 개정규정안

3. 일부개정의 경우 : ◦◦◦규정중 개정규정안

4. 폐 지 의 경 우 : ◦◦◦규정 폐지규정안

1. 제정(개정)이유

○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골자

○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나.

․

․

․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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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규   정   대   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
건 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규정 세칙

[별지 제3호 서식]

규 정 시 행 대 장

공 포 번 호 시 행 일 자 건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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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16. 03. 24.

개정 2018. 05. 23.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3.

개정 2023. 12. 22.

개정 2024. 12.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무관

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무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사무관리 업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서류,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일체를 말한다.

2. “문서담당”이라 함은 진흥원 내의 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

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담당”이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

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

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6.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문서(전자문

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

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

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74 -

9. “사무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

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

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0.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11.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

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

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사무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진흥원의 사무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

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3. “사무관리”라 함은 문서의 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진흥원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분장) 원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사업별로 분장하되 소속직원간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분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 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

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

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양식은 전북특별자치

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2장 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7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규정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 및 일반

문서로 나누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문서는 진흥원의 정관․규정․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 진흥원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광고 등 진흥원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

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비치카드 등 진흥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진흥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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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사용허가(대관)․인가 등 기타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하여 서명(전자문자 서명․전

자이미지서명 및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

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

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규정 또는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9조(발신․접수원칙)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에는 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 감독기관 및 외부기관․단체․법인․개인에게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외발송문서”라

한다)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원장의 명의로 발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역은 “대외접수문서”라 하며, 대외문서를 접수한 때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문서는 원장이 선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한 어문 규

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괄호 안에 병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개정 2016.03.24.>

②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의 날짜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

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11조(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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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하는 부분을 2선으로 긋고 그 곳에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수정하는 부분을 2선으로 긋고 상단에 새로운 문구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야 한다.

② 결재가 완료된 전자문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재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재기안시

에는 그 본문 첫 행에 재기안하는 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분류) 문서는 업무기능별로 10진식 분류방법에 의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

류, 세분류의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13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계약문서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천공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수의 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발신명의) ① 문서는 원장 명의로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 내

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개정 2023.06.23.>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의제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당해 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

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진흥원이 정하는 기안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2개 부서 이상 팀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④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

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협조자(해당 업무의 성격상 다른 직원 또는 부서의 협조를 구하

는 경우에 한한다),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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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8.05.23.>

제16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

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

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진흥원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대외기관의 업

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6.03.24.>

제18조(결재) 문서는 원장 또는 진흥원 사무위임전결 규칙에 의한 전결권자(이하 “결재권

자”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열람) 결재중인 전자문서는 발의자, 협조자, 검토자, 결재권자가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결재인) ① 결재가 완료된 중요문서의 원본에는 결재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다

만, 전자문서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결재인은 “별표 1”에 따라 결재권자별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03.24.>

제21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수신자

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5.23.>

② 시행문에는 그 처리담당자의 소속부서․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6.03.24.>

제23조 삭제 <2016.03.24.>

제24조 삭제 <2016.03.24.>

제25조(전결․대결) 결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결재가 완료된 문건에 대한

책임은 전결권자 및 대리 결재자까지로 한다.

1. “전결”이란 원장이 진흥원 사무위임전결규칙에 의하여 소속 임원 및 직원에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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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을 위임하여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차하급자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차상급자)를 지정하여 대신 결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공인의 날인 및 서명) ① 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

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사무전자서명

을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등의 경우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③ 경미한 내용의 문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공인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주관부서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

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

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진흥원의 홈페이지 또는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진흥원이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진흥원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총괄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28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소관부서별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취급

업무 담당자는 외부문서 인수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문서등록(접수)대장에 등재하

고, 우 상단에 “별표 2”의 접수인을 날인한 후 접수란에 기재사항을 기입한다. <개정

2016.03.24., 2018.05.23.>

② 전항의 문서등록(접수)대장은 전자문서시스템 상에 구축할 수 있으며, 접수한 문서

는 그 중요도에 따라 결재권자의 선열을 받아서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배포한다.

③ 소관사항이 문서는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발신자가 불명확한 문서는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모사전송기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받은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처리

한다.

⑥ 봉함문서는 수신자 명의의 부서에서 개봉하여 처리하며, 개봉 후 문서의 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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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의 등록) 생산문서는 문서등록(접수)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

지 제14조,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규문서 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의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에 의할 수 있다.

제31조(보관 및 보존) ① 모든 문서는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문서는 소관부서에서 생산년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 또는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문서는 처리완료 즉시 총괄부서에

이관하여 보관․보존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이 끝난 문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도별, 보존 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23.>

1.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존문서 이관목록과 함께 이를

이관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전호에 의하여 당해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당해 부서에서 이를 계속 보존

할 수 있다.

④ 문서는 원본 또는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등 영상기록장치에 수록 보존할 수 있다.

⑤ 법률상 증거능력이 필요한 각종 인증문서는 원본 상태로 보관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⑥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부서, 보존기간, 생산년도 및 분

류번호별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서부서

및 처리부서에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각각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편철) ① 처리가 끝난 문서는 문서철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아래

에 오도록 철하되, 수 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

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 발생․경과 및 완결 순에 의거 1건 문서로

철하여야 한다.

② 문서철의 제목은 편철된 문서를 대표하는 기능의 명칭을 기재하되, 필요한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할 수 있고,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③ 문서철 내의 면 표시를 위해 문서철의 위에서 아래로, 문서면 오른쪽 하단에 일련번

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문서철은 문서의 기능별․보존기간별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동일기능에 속하는 문

서의 발생량이 적어 기능별로 문서철을 만들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위 보존기간 문

서에 통합하여 문서철을 만들 수 있고, 같은 기능에 속하는 문서의 양이 많아 그 전부

를 1개의 문서철에 편철할 수 없을 때에는 수 개의 문서철에 나누어 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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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기능별․보존기간별로 분류하되,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한다.

⑥ 문서의 색인목록은 문서철 표지의 앞면에 첨부하고 색인목록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

별문서단위로 기재한다.

제33조(문서의 보관 및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관 및 보존기간은 영구, 10년, 5년, 3년, 1

년으로 한다.

② 영구히 보존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1. 진흥원 설립 및 법인등기에 관련한 문서

2.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한 문서

3. 임․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및 이에 부속된 문서

4. 진흥원이 취득한 특허, 면허, 실용신안 등의 문서

5.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결연에 관련한 문서

6. 자매도시 교류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문서

7. 주요시설 및 장비, 물품 등의 이력카드(단, 진흥원에 귀속된 기간까지로 한다)

8. 비품관리대장

9. 기타 원장이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서

③ 10년간 보존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1. 진흥원 이사회 등 기구운영에 관한 문서

2. 조직의 개편 및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련한 문서

3. 임․직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문서

4. 진흥원 출자금 운용에 관한 문서

5. 예산회계 결산에 관한 문서

6. 시설의 신․증축 및 대수선 관련 설계도면

7. 청소년 캠프 등 국제교류 파견에 관한 문서

8. 국제기구 및 행사지원에 관한 문서

9. 세계 한인교류 지원에 관한 문서

10. 기타 10년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서(사무분장 등)

④ 5년간 보존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서

2. 수입금 출납에 관한 문서(세외수입을 포함한다)

3. 비품의 불용처분에 관한 문서

4. 임․직원의 근태에 관련한 문서(출근카드, 근무명령부 등)

5. 감독기관 등의 조치지시에 수반하는 문서

6. 예산의 지출과 연관되는 문서(초과근무대장 등)

7. 민간단체 국제교류 협력지원에 관한 문서

8. 외국인 방문단 의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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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민 외국어 클럽 운영에 관한 문서

10. 외국어 자원봉사자에 관한 문서

11. 기타 5년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서(현안자료 등)

⑤ 3년간 보존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1. 각종 시설의 운영일지

2. 각종 소모품대장

3. 문서등록(접수)대장

4. 소식지 발간에 관한 문서

5.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문서

6. 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문서

7. 기타 업무실적보고, 홍보 및 안내, 자료제출, 진행상황 보고 등의 단순문서

⑥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상향시켜야 한다.

⑦ 진흥원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 전자문서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

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문서의 정리) ① 문서의 정리는 매 익년 3월까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

적으로 실시하되, 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실시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실

시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의 공개) 진흥원은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의 비밀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원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보존기간의 특례) ① 문서보관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표에 불구하고 계속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는 즉시 폐기한다.

② 회계에 관한 문서 중 사업이 계속 중이거나 감사 시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

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사업 또는 감사결과의 처리완료 시까지 관계문

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의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중요정책이나 기본계획 등은 장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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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38조(보존기간의 준용) 문서분류 및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문서의 보관 및 보존기

간은 유사한 종별에 준하여 정한다.

제39조(보관문서의 관리) 당해년도 생산된 문서는 각 부서 단위로 통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2023.06.23.>

제40조 삭제 <2023.06.23.>

제41조 삭제 <2023.06.23.>

제42조 삭제 <2023.06.23.>

제43조 삭제 <2023.06.23.>

제44조 삭제 <2023.06.23.>

제4장 보고사무

제45조(보고의 정의) 이 규정에서 “보고”라 함은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진흥원에서

진흥원내부 또는 감독기관에 전달되는 서면, 구술 또는 통신으로 작성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6조(보고의 종류) ① 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제47조(보고심사자) 보고심사자란 보고심사관 및 보고심사자를 말하며, 원장을 보고심사

관으로, 업무 담당자를 보고심사자로 한다.

제48조(보고심사자의 직무) 보고심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1. 보고심사에 대한 제도, 계획 및 기준의 수립

2. 보고통제문서의 지정

3. 보고통제문서에 대한 감독 및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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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통제 및 심사에 관한 절차의 해석

제49조(보고통제문서의 심사기준) 보고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고통제문

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보고의 목적 및 필요성

2.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3. 보고의 종류

4.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5. 보고 작성기관의 적정여부

6. 보고서식의 합리성 및 보고내용의 정확성

7. 행정용어 순화여부

제50조(보고기일) 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5일 이상의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서식관리

제51조(서식의 제정) 진흥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52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1. 규정서식은 진흥원의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진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은 전호의 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제53조(규정서식의 제정) 다음의 각 호의 서식은 규정서식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감독기관에서 정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2. 회계관계 서식

3. 진흥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제54조(규정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에 의

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기타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

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84 -

록번호․수신자․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화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④ 서식에는 호적․병적․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연락처․처리기간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

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⑦ 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서식에는 가능한 한 진흥원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진흥

원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정서식의 승인) ① 규정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규정서식의 근본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자구수

정이나 활자크기․종이의 크기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규정서식의 제원표시) 규정서식은 그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

지질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7조(서식의 전산관리) 진흥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편람

제58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진흥원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

하여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59조(업무편람의 작성대상) 업무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 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 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

하는 업무참고서로서 작성한다.

제60조(업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진흥원의 여건 변경 등으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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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원장은 업무편람의 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사무환경

제62조(사무환경관리) 진흥원은 임․직원의 사무능률의 향상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무

실내의 조명, 온도, 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

으며, 이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사무개선의 추진) ① 진흥원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

여 지속적으로 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전항을 위하여 체계적인 목표관리와 사무정보의 공동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64조(행정사무의 개선) ① 진흥원은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진흥원 내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사무 개선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사무관리의 감사)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사무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제66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임의에 의하여 결재권자를 하향 조정하여 기안․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 업무 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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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발기인 등이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5.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개

정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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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삭제 <2016.03.24.>

[별표 2]

결   재   인

결 재

20 . .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o o o

규격 : 지름 20㎜

[별표 3] 삭제 <2016.03.24.>

[별표 4]

문  서  접  수  인

선 열 결
재
․
공
람

접수일자 . . . 번호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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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안문

기 안 문

가. 발송기안

“진흥원 또는 시설의 비전 표기”
진흥원 CI

기관(시설) 또는 기구 명칭
수신자 :

(경 유) :

제 목 :

<본문작성요령>

1. 서문의 1행 첫 글자는 제목의 첫 글자의 위치하도록 하며, 2행 첫 글자는 ---------------------

제목의 “제”자에 위치도록 한다.

2. 서문 두 번째 단락부터의 첫 글자의 위치 또한 위 ‘1항’과 같다.

가. 서문 다음에 개요 등을 기재할 때에는 서문의 첫 글자의 위치에서 2타 오른쪽의 위치로

부터 시작한다.

나. 띄어쓰기는 1타로 한다.

다. 서문 또는 개요 등의 단락이 하나인 때에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진흥원의 문서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기호는 다음 예시와 같이 사용한다. 붙임의 기호는 본문의

처음과 같이 다시 시작한다.

 제 목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범에 따른 준비계획(안)                                                                                                          

         1.v
         2.v
            가.v
            나.v
                (1)v
                (2)v

                (가)v
                (나)v
                    1)v
                    2)v
                       가)v
                       나)v

 붙 임vv1.
        2. 아야아야 1부.vv끝.

기관(시설, 기구)의 장

※ 수신자 :

담당자 검토자① 검토자② 원장 이사장 홍길동 01/01
협조자① 협조자② 협조자③ 협조자④

시행일 국제협력진흥원-0000 (2000.00.00) 접수부서명(2000.00.00)
우)000-000 / 전북특별자치도 000시 00구 / http//www. .or.kr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 진흥원 e-mail 주소 /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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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기안

“진흥원 또는 시설의 비전 표기”
진흥원
CI

기관(시설) 또는 기구 명칭
수신자 : 내부결재

(경 유) :

제 목 :

<본문>

담당자 검토자① 검토자② 원장 이사장 홍길동 01/01
협조자① 협조자② 협조자③ 협조자④

시행일 국제진흥원-0000 (2000.00.00) 접수부서명(2000.00.00)
우)000-000 / 전북특별자치도 00구 00로 / http//www. .or.kr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 진흥원 e-mail 주소 / 공개여부

다. 협조문

“진흥원 또는 시설의 비전 표기”
진흥원
CI

진흥원(시설) 또는 기구 명칭
수신자 : 000장(부서장)

(경 유) :

제 목 :

<본문>

부 서 명 (부서장 등록서명)

담당자 검토자① 부서장 01/01
협조자①

시행일 국제협력진흥원-0000 (2000.00.00) 접수부서명(2000.00.00)
우)000-000 / 전북특별자치도 00구 00로 / http//www. .or.kr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 진흥원 e-mail 주소 /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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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시행문

시 행 문

“진흥원 또는 시설의 비전 표기”
진흥원
CI

기관(시설) 또는 기구 명칭
수신자 :

(경 유) :

제 목 :

<본문작성요령>

1. 서문의 1행 첫 글자는 제목의 첫 글자의 위치하도록 하며, 2행 첫 글자는 ---------------------
제목의 “제”자에 위치도록 한다.

2. 서문 두 번째 단락부터의 첫 글자의 위치 또한 위 ‘1항’과 같다.
가. 서문 다음에 개요 등을 기재할 때에는 서문의 첫 글자의 위치에서 2타 오른쪽의 위치로
부터 시작한다.

나. 띄어쓰기는 1타로 한다.
다. 서문 또는 개요 등의 단락이 하나인 때에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진흥원의 문서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기호는 다음 예시와 같이 사용한다. 붙임의 기호는 본문의
처음과 같이 다시 시작한다.

 제 목 :전라북도육성진흥원 출범에 따른 준비계획(안)                                                                                                             

         1.v
         2.v
            가.v
            나.v
                (1)v
                (2)v

                (가)v
                (나)v
                    1)v
                    2)v
                       가)v
                       나)v

 붙 임vv1.
        2. 아야아야 1부.vv끝.

기관(시설, 기구)의 장 직인

※ 수신자 :

담당자 검토자① 검토자② 원장 이사장 홍길동 01/01
협조자① 협조자② 협조자③ 협조자④

시행일 국제협력진흥원-0000 (2000.00.00) 접수부서명(2000.00.00)
우)000-000 / 전북특별자치도 00구 00로 / http//www. .or.kr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 진흥원 e-mail 주소 /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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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문서접수, 등록대장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

번호
접수일자 발신기관명 분류번호 제 목 인수자 비고

문  서  등  록  대  장

일련

번호
결재일자 분류번호 제 목

시 행
비고

일자 수신처 방법 확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존문서 이관목록

보 존 문 서  이 관 목 록

일련
번호

이 관 문 서 명
(문서철)

생산년도 보존기간 생산부서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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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 03. 02.

개정 2018. 03. 07.

개정 2018. 12. 21.

개정 2020. 03. 27.

개정 2021. 07. 09.

개정 2021. 10. 25.

폐지 2022. 03. 25.

위임전결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22.03.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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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관리 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18. 05. 23.

개정 2018. 12. 21.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3.

개정 2023. 1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설립․운

영 조례 및 회계규정 등 제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규격 및 신조․개각․ 폐기, 보관,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종류 및 사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3.>

1. 원장의 직인은 진흥원 명의의 문서, 협약, 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한다.

2. 이사장, 인사위원장 등의 직인은 해당 의결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3. 회계관계 직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관계의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4. 인감은 이사장 명의의 인장으로 관할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인 인감 증명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3조(특수공인) ① 진흥원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② 특수공인의 사용여부와 규격, 재질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6.23.]

제4조(규격 및 문안) ① 진흥원의 공인규격 및 문안은 “별표”와 같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을 전산 또는 인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원형의 가로와 세

로 비율을 동일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글씨)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여 가

로로 새긴다. <개정 2023.06.09.>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① 원장은 직인을 신조, 개각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개각 또는 조직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폐인대장을 정리하고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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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8.12.21.]

제7조(공인대장) ① 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

각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3.>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3.06.23.>

제8조(인영의 보존) ① 원장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3.>

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인영부 2부를 작성, 1부는 도 관련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개각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0조(공인의 사고 등)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3.>

② 진흥원은 전항의 사고보고서를 도 관계부서로 통보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관리자) ① 공인관리자는 경영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06.23.>

② 공인관리자는 원장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공인관리자가 유고시에는 공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④ 업무의 성격상 직무시간 내에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당해 직원에게 그 관리 및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시간과

직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문

건 등의 날인을 위해서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보고 및 결재를 득하여

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

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

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서 빈번한 사용과 기타 사유로 필



공인관리 규정

- 95 -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1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

다. <개정 2023.06.23.>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규정(명칭 또는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서 사고와 부

정 등의 예방을 위해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

물을 원장에게 인계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④ 문서를 사전 날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요청하여

야 하며, 원장은 이를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3.>

제15조(공인날인기록부)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의 날인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5.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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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3.06.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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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3.06.09.>

□ 공 인 명

1. 진흥원 이사장인(공인) 2. 진흥원장인

3. 진흥원 징수관인 4. 진흥원 재무관인

5. 진흥원 채권관리원인 6. 진흥원 채무관리원인

7. 진흥원 물품출납원인 8. 진흥원 지출원인

9. 진흥원 수입금출납원인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1. 진흥원 재산관리원인 12. 진흥원 이사장인(인감)

13. 진흥원 감사인 14. 진흥원 인사위원장

□ 공인규격

종 류 구 분 형 체 규격(단위 : mm)

이사장 공인 진흥원 이사장인 정방형 30×30(훈민정음체)

원장 공인 진흥원장인 정방형 30×30(훈민정음체)

인사위원장 공인 진흥원 인사위원장인 “ 30×30(훈민정음체)

회계관계

공 인

재무관, 징수관,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물품관리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공인

“ 20×20(훈민정음체)

재산관리원, 채권관리원,

채무관리원의 공인
“ 18×18(훈민정음체)

인 감 진흥원 이사장인 정원형 18이내(훈민정음체)

감 사 인 진흥원 감사인 “ 18이내(훈민정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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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06.23.>

폐    인    대    장

공 인 명
신조 및 사용
개시연월일

규 격
서 체

폐인사유 폐인확인
(서명날인)

폐인당시의
인 영

신조 : 년 월 일

개시 : 년 월 일

× ㎜

(○○체)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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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06.23.>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서체규격

폐 기 사용개시

사 유 각인근거

용 도

인

영

보

관

책

임

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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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06.23.>

인    영    부

압인
연월일

공인명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조/개각

20 년 월 일

신조/개각

20 년 월 일

신조/개각

20 년 월 일

신조/개각

압인
연월일

공인명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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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06.23.>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 일시,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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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06.23.>

공 인 사 전 날 인 신 청 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 4. 사용예정기간

5. 공 인 명

6.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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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06.23.>

인 영 인 쇄 사 용 신 청 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1. 사 용 목 적

2. 관 계 규 정

3. 인 쇄 수 량
4. 인 쇄 업 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 6. 제 판 규 격
원형 : × ㎜
축소 : × ㎜

7. 사 용 기 간 8. 반 납 일 시

9. 입 회 자 직 : 성명 :

10.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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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06.23.>

공인 사전날인(인쇄) 문서 수불부

(문서명 : )

결      재 연월일 적            요 수 불 잔원장 부서장 팀장 담당

※ 사전날인 문서종별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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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06.23.>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연월일 분류기호 수  신 발  신 제    목 부  수 부    서 취 급 자 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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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23. 06. 09.

개정 2016. 03. 24. 개정 2023. 06. 23.

개정 2016. 07. 15. 개정 2023. 12. 22.

개정 2016. 12. 26. 개정 2025. 03. 20.

개정 2017. 09. 28. 개정 2025. 12. 23.

개정 2018. 05. 23. 개정 2026. 03. 24.

개정 2019. 12. 23.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07. 09.

개정 2021. 10.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5., 2023.06.23., 2023.12.22.>

제3조(회계의 원칙) ① 진흥원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특

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다만, 개원초기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성 회계원칙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진흥

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한다. <개정

2016.03.24.>

제5조(지출재원) ① 진흥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단, 기본재산의 출연금은 제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보조금(위탁금) 및 후원금

3. 사업수입금 및 기타사업 수입금

4. 전년도 세계 잉여금

② 진흥원의 모든 수입은 당일 정산하여 익일까지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금고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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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계관계 임직원 지정)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 임직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05.23., 2021.10.25., 2023.06.09.>

1. 수입징수관․지출재무관 : 원장

2. 채권관리원․채무관리원 : 원장

3. 분임재무관․분임징수관 : 기획협력실장

4. 일상경비출납원․지출원 : 주무팀장

5. 수입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자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자

7.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예산업무 담당자

8. 물품관리자 : 기획협력실장, 각 부서의 팀장 및 각 부서의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회계관직은 필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 등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06.09.>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수입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자체 수입금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하여 처리한다.

1.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정

관 및 제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2. 임시 일상경비의 교부

3. 10백만원 이하의 공사, 제조, 구매, 수리, 용역 등 지출

[전문개정 2023.06.09.]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

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세입 및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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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   산

제12조(예산의 편성)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2

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2023.06.09.>

② 예산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표 1”의 양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총괄표

3. 세출총괄표(성질별)

4. 세입예산서

5. 세출예산서

6. 계속비사업조서

7. 명시이월사업조서

8.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3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집행품의는 사무위임전결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 경비

[전문개정 2023.06.09.]

제1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회계연도 중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부수탁사업은 예산 성립 전 실행예산을 편

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업비를 우선 진행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드시 반영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09.>

제15조(계속비)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거

나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진흥원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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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예산의 이월) ①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

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

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

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해야 하여 회계연도의 결산

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6.07.15.]

제1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

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이나 부기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장부 및 전표) 진흥원의 회계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전표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1. 금전출납부

2. 수입결의서 또는 입금전표

3. 지출결의서 또는 지불전표

제21조(회계장표 및 회계서류의 서식과 보존기간) ①회계장표 및 회계서류는 “별지 제1

호~제23호 서식”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5.23., 2021.10.25., 2023.06.23., 2023.12.22.>

② 제1항의 회계장표 및 서류는 전산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지출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수납증명서) 금전의 수납은 수납조서를 작성, 입금전표에 의하되 관계 증빙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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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이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불증) 관습 기타 사유로 인하여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징수하기 곤란할 경우

에는 담당 책임자가 그 지불의 경위를 기재한 지불증을 작성하여 이를 대용할 수 있다.

제26조(금전의 범위)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하며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27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

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납)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은 출납책임자가 날인한 전표 및 증빙서류에 의한

다. 다만 소액자금지불과 전도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시재액 조회) 출납담당자는 매일의 시재금을 실사하여 금전출납부와 대조 확인하

여야 한다.

제30조(사고금의 책임) 회계담당자는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하고 화재 도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책임 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

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1조(변상조치) 원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망실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조치 하도

록 한다.

제32조(과부족금의 처리) ① 장부잔액보다 금전실재액이 많을 때에는 일단 예수금으로

수납하고 그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3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이 불명

할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금전실재액이 부족할 때에는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한

다. 다만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할 때에는 취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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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급금과 개산급)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급금과 개산

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계담당자는 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그 지급금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등

2. 정기간행물의 대금

3. 운임

4. 보수지급일에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 지급하는 제급여

5. 외국에서 연구, 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위탁비

7. 단일계약금이 1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 매입의 경우

8.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공연준비금 및 공연료

9.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④ 제3항 제7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4.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제34조(장부의 폐쇄) 모든 장부는 회계연도 말 계산확정시 폐쇄한다.

제35조(결산) ① 원장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정기이사회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 ① 물품의 조달이나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

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8.>

③ 업무의 성격상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협약 등 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계약 및 입찰 방법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16.12.26.>

⑤ 진흥원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3.>

⑥ 진흥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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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진흥원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

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3.>

제37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

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 “별지 제22호 서식”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23.>

제38조(물품) ① 물품이라 함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구축물 등 유형고정자산을 제외

한 모든 물품을 말한다.

② 물품의 조달은 수요담당자의 요구에 의하여 회계담당부서에서 구매하며 소정의 검

수절차를 거쳐 입고 조치한다.

제39조(보험가입) 자산은 화재보험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나 무형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40조(감가상각)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수   입 <신설 2018.05.23.>

제41조(징수결정)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

결의서에 따라 징수하고, “별제 제2호 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5.23.]

제42조(수입금의 처리) 수입금은 수입 당일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운영회계거래계좌에 예

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사업 등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때에

는 예외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8.05.23.]

제43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처분

을 하였을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5.23.]

제44조(반납금의 여입)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

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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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기한은 10일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8.05.23.]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징수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5.23.]

제46조(금전출납보관책임) ① 금전출납직원은 금전·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책임을

진다.

② 금전출납직원의 책임은 정부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05.23.]

제4장 금   고 <신설 2025.12.23.>

제47조(금고의 설치) 진흥원 원장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려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제48조(금고지정) 금고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3.]

제49조(약정기간) ①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제50조(금고약정) ① 진흥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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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세부사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발생한 회계처리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201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7.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9.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5.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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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7.0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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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5.1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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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6.03.24.>

사업예산안 제출서류 주요 서식

1. 예산총칙

제1조(총칙) 20○○년도 ○○의 예정손익계산서, 예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가. 예정손익계산서

차 변 대 변

비 용 순이익 수 익 순손실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나. 예정재무상태표

차 변 대 변

자 산 순손실 부 채 자 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다. 추정현금흐름표(자금계획서)

과 목 금 액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Ⅳ. 현금의 증감(Ⅰ＋Ⅱ＋Ⅲ)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Ⅳ + 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제2조(업무의 연간 예정량) 20○○년도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 :

∘ 산업단지조성 : ○○산단 ○ 개소 ○○○천㎡

나. 임대사업 : ○○ 건물 ooo㎡, ○○ 개 업소 입주

다. 공연사업 : ○○ 공연 ○회, ○○ 공연 ○회

제3조(수익적수입 및 지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 입

제1관 ○○사업수입 ××××천원

제1항 영업수익 ××× 〃

제2항 영업외수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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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제1관 ○○사업비용 ××××천원

제1항 영업비용 ××× 〃

제2항 영업외비용 ××× 〃

제3항 법인세 등 ××× 〃

제4항 예 비 비 ××× 〃

제4조(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

금 ××천원,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천원과 기처분

××적립금 및 ××적립금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수 입

제1관 자본적수입 ××××천원

제1항 투자자산처분 ××× 〃

제2항 유형자산처분 ××× 〃

제3항 기타자산처분 ××× 〃

제4항 유동부채수입 ××× 〃

제5항 비유동부채수입 ××× 〃

제6항 자본금수입 ××× 〃

제7항 자본잉여금수입 ××× 〃

제8항 유보자금 ××× 〃

제9항 기타자본적수입 ××× 〃

지 출

제1관 자본적지출 ××××천원

제1항 재고자산취득 ××× 〃

제2항 투자자산취득 ××× 〃

제3항 유형자산취득 ××× 〃

제4항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 〃

제5항 유동부채상환 ××× 〃

제6항 비유동부채상환 ××× 〃

제7항 기타자본적지출 ××× 〃

제8항 예비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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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계

속비설명서”와 같다)

관 항 사업명 총 액 년 도 연할액

천원 20××년도
20××년도

20××년도

천원
천원

천원

제6조(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

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설명서”와 같다)

사 항 기 간 한 도 액

년도에서

년도까지
천원

제7조(공사채 등) 공사채 등 외부자금의 차입계획 및 상환계획은 아래와 같다.(그 세부

내역은 별첨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와 같다)

(1) 외부자금 차입예정액 : ×××천원

(2) 외부차입자금 상환예정액 : ×××천원

제8조(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천원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전용금지과목)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

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천원

(2) 업무추진비(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 ××× 〃

(3) 차입금원금상환 ××× 〃

(4) 차입금이자상환 ××× 〃

(5) 기타유동부채상환 ××× 〃

(6) 기타비유동부채상환 ××× 〃

제10조(대행사업 경비) ○○사업을 위하여 ○○시･도 ○○회계로부터 이 출연(출자)기

관에 보조하는 금액은 ×××천원이다.

제11조(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그 세부

내역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와 같다)

구 분 종 류 명 칭 수 량 금 액

1. 취득자산

2. 처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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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 입 계 (A) 수 입 계 (A′) 수 입 계 (A″)

영 업 수 익

영 업 외 수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유 형 자 산 처 분

기 타 자 산 처 분

유 동 부 채 수 입

비 유 동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수 입

자 본 잉 여 금 수 입

유 보 자 금

기 타 자 본 적 수 입

영 업 수 익

영 업 외 수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유 형 자 산 처 분

기 타 자 산 처 분

유 동 부 채 수 입

비 유 동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수 입

자 본 잉 여 금 수 입

유 보 자 금

기 타 자 본 적 수 입

지 출 계 (B) 지 출 계 (B′) 지 출 계 (B″)

영 업 비 용

영 업 외 비 용

법 인 세 등

예 비 비

재 고 자 산 취 득

투 자 자 산 취 득

유 형 자 산 취 득

무 형 자 산 및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취 득

유 동 부 채 상 환

비 유 동 부 채 상 환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 비 비

영 업 비 용

영 업 외 비 용

법 인 세 등

재 고 자 산 취 득

투 자 자 산 취 득

유 형 자 산 취 득

무 형 자 산 및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취 득

유 동 부 채 상 환

비 유 동 부 채 상 환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 비 비

차인(A-B) 차인(A′-B′) 차인(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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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익 의 부 (A) 비 용 의 부 (B)

계 정 과 목 예산액 계 정 과 목 예산액

영업수익 계 ○○○ 영업비용 계 ○○○

영업외수익 계 ○○○ 영업외비용 계 ○○○

법인세등 계 ○○○

예 비 비 계 ○○○

합 계 ○○○ 합 계 ○○○

차 액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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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익 의 부 (A) 비 용 의 부 (B)

계 정 과 목 예산액 계 정 과 목 예산액

투자자산처분 계 ○○○ 재고자산취득 계 ○○○

유형자산처분 계 ○○○ 투자자산취득 계 ○○○

기타자산처분 계 ○○○ 유형자산취득 ○○○

유동부채수입 계 ○○○ 무형자산취득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계 ○○○

비유동부채수입 계 ○○○ 유동부채상환 계 ○○○

자본금수입 계 ○○○ 비유동부채부채상환 계 ○○○

자본잉여금수입 ○○○ 기타자본적지출 계 ○○○

유보자금 계 ○○○ 예비비 계 ○○○

기타자본적수입 계 ○○○

합 계 ○○○ 합 계 ○○○

차 액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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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당년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 감(A-B)

수 입 자 금 (A)

영업수익
계

영업외수익
계

투자자산처분
계

유형자산처분
계

기타자산처분
계

유동부채수입
계

비유동부채수입
계

자본금수입
계

자본잉여금수입
계

유보자금
계

기타자본적수입
계

전년도이월금

계

순 세 계 잉 여 금

명 시 이 월 금

사 고 이 월 금

미 지 급 이 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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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당년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 감(A-B)

지 출 자 금 (A)

영업비용

계

영업외비용

계

법인세등
계

재고자산취득
계

투자자산취득
계

유형자산취득
계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계

유동부채상환

계

비유동부채상환
계

기타자본적지출

계

전 년 도

이월예산

계

계 속 비 이 월 금

명 시 이 월 금

사 고 이 월 금

미 지 급 금 ･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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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입 예산서

세입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 : 천원)

장 ․ 관 ․ 항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

100 지방세수입 %

110 지방세 %

111 보통세 %

112 목적세 %

113 지난년도수입 %

200 세외수입 %

210 경상적세외수입 %

211 재산임대수입 %

212 사용료수입 %

213 수수료수입 %

214 사업수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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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출 예산서

세출예산서

0000년도  본예산  ❍❍회계 (단위 : 천원)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0000 0000 00 0%

정책사업비 0000 0000 00 0%

재무활동 %

행정운영경비 %

분야1 0000 0000 00 0%

부문1 0000 0000 00 0%

정책사업1 0000 0000 00 0%

단위사업1(회계명,
일반회계는 미표시)

0000 0000 00 0%

단위사업2 %

정책사업2 0000 0000 00 0%

단위사업3 0000 0000 00 0%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부문2 0000 0000 00 0%

분야2 0000 0000 00 0%

∫ ∫ ∫ ∫ ∫ ∫

기타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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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속비 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구분

사업

개요

총사

업비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해연도

예산액

차년도

예산액

차차년도

이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기존(A)

변경사유변경(B)

증감(B-A)

≀ ≀

9. 명시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0000년
이월액 사유

자치단체자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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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신규)

회계연도 : ❍❍❍❍년 회    계 : ❍❍회계

조    직 : ❍❍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m 사업목적 : 
m 사업기간 : ❍❍년 ∼ ❍❍년
m 총사업비 :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천원)
m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km, 개소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m 사업내용 :   
m 지원형태 :        ※ 직접수행, 자치단체･민간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m 지원조건 :        ※ 보조율등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m 사업위치 : 
m 시행주체 : 
m 추진근거 : 
m 추진경위 : 
m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m 중기재정계획/투융자/공유재산취득/물품정수취득/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 산 총 계 %
국 고 보 조 금 %
지 특 보 조 금 %
기 금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세 %
시 · 도 비 %
시 · 군 · 구 비 %
지 방 채 %

기 타 ( 예 산 외 ) %
기 초 자 치 단 체 부 담 금( 시 · 군 · 구 비 ) %
채 무 부 담 %
민 자 %
재 정 융 자 금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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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000 
국) 000
지) 000
시) 000

    000 000 00%

 201 일반운영비     000     000 000 00%

 201-01 사무관리비

  ❍ 순환도로건설 홍보책자 제작

               10,000×100권×2회 =

    000
국) 000
지) 000
시) 000

    000 000 00%

≀ ≀ ≀ ≀

 401-04 시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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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 입 결 의 서

담 당 결

재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세 입 과 목 발 의 (인)

관 접수대장등기 (인)

항 계정원장등기 (인)

세항 금융기관예치 (인)

목

￦

금                    원

적 요

납 부 자

주 소

상 호

성 명

비 고

주 무 과

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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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징     수     부

(장)        (관)       (항)       (목)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과오납
반환액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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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징 수 결 의 서

징 수 관 발 의 . . . 인

고 지 서 발 행 . . . 인
분임징수관

납 입 기 한 . . . 인

팀 장 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 . . 인

담 당 고 지 서 번 호 제 호

0000년도 세입
관 항 세 항 목

합계금액
금                       원

(￦ )

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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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증제 호 반 납 결 의 서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20 . . . (인)

발 의 20 . . . (인)

지 출 부

기 재
20 . . . (인)

지출 원인

행위부기재
20 . . . (인) 지급 명령

발행부기재
20 . . . (인)

금                    원

지출일자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지급명령 제 호 (인) 납부기한 년 월 일 (인)

반납고지서번호 제 호 (인) 납 부 일 년 월 일 (인)

반 납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주 무 과

반납사유 :
취

급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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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시금고

년 월 일

지출원성명 (인)

(반납자) 귀하

 일금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일금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반납자) 귀하

 일금

지출원 귀하

반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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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과 목

납기
납입
년월일

기
납부액

정당요
납부액

과오
납금

반 환
가산금
계산일수

반환
가산
금액

납 입 자
주소․성명장 관 항 목

사 유

위 과오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 구 자 성명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인)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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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수 입 부 등 기 년 월 일 (인)

담 당 과오납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년도
회계

(장) (관) (항) (목)

금

￦

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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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과목 년도
과 오 납 반환청구

년 월 일
반 환
년월일

처리경위
과오납자
주 소
성 명

비고
년월일 금액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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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증제 호 지 출 결 의 서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인) 발 의 (인)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지 출 부

기 재
(인)

계 약 (인)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검 수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

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 무 과

취급자(인)

<작성요령>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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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뒷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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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증제 호 봉  급  지 출 결 의 서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인)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인)

지 출 부

기 재
20 . . . (인)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일금 계

일금 소 득 세

일금 주 민 세

일금 기 여 금

일금 의 료 보험료

일금 기타 공제

일금 현금 지급액

적 요

봉급대장 대조필 (인)

20 년 월분 봉급

위임장 대조필 (인)

채 주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 무 부

취급자(인)



예산․회계 규정

- 141 -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명 급호봉 봉급액
공 제 액

수령액 (인) 비고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의료보험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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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증제 호 여 비 지 출 결 의 서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인)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인)

지 출 부

기 재
20 . . . (인)

계 약 (인)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인)

검 수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개산급에대한정산 개 산 액
년 월 일

￦
정 산 액 ￦

￦

금                    원

년 월 일
청 구 자

성 명
등 인(인)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 무 처 팀
봉급 급 호 영수자

성 명
(인)

급여 원

주 무 과
용

무

별 첨

출

장

지

관 내
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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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뒷면]

여 비 지 급 명 세 서

여 행 명 세 서

월 일 출 발 지 경 유 지 도 착 지
출장비지급내역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지급액 수령인

여 비 명 세 서

종 별

철도운 임 등급

선박운 임 등급 식탁료

항공운 임 정액 항공운임정액

자동차운임 정액 자동차운임정액

식 비 일 1일당￦ 일 1일당￦

숙 박 료 야 1야당￦ 야 1야당￦

일 비 일 1일당￦ 일 1일당￦

이 전 료 ￦ 기 타

합 계 ￦ 원

출장명령부

통 제 필
청구금액 이외에는 포기함 (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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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증제 호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20 . . . (인)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인) 지 출 부

기 재
20 . . . (인)

주 문 20 . . . (인)

납 품 20 . . . (인)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인)

검 수 20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

부 기 재
20 . . . (인)

일금 원 (￦ )

본 계약에 있어 어떤 기재사항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

위 금액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 무 과

취

급

자

(인)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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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뒷면]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증 검사 불

합격품이 있을 시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

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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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증제 호 공사(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세출과목

발 의 20 . . . (인)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인)

지 출 부

기 재
20 . . . (인)

계 약 20 . . . (인)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인)준 공 20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공사대장기재 20 . . . (인)

일금 원 (￦ )

본 계약에 있어 어떤 기재사항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 청구함.

년 월 일

상호

성명 (인)

위 금액 영수함.

년 월 일

상호

성명 (인)

주 무 과

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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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뒷면]

공 사 (수선) 명 세 서

명칭 품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량 단가 비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세 의하여 년 월 일 기공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

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

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준공 인도일부터 1년간 공작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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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지출원인행위부(재무관용)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년
예산현액

(1)

예산배정액

(2)
적요 채주

지출원인행위액

월 일 일상경비 지급액
계

(3)

예산액

(1-3)

배정액

(2-3)

205mm × 295(백상지) 70g/m²

<기재요령>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관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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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예산전용·이용·이체 요구서

정책) 단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

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유

증 감

년 월 일

원장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유형별로 전용 · 이용 · 이체로 구분하여 기입사용

2) 사유란에 전용 · 이용 · 이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별지 제16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1)

지출액

(2)

예산잔액

(1-2)

금후소요액

(3)

예비비지출

요구액(3-1-2)
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부서장

<기재요령>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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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재  무  상  태  표

제 기 년 월 일 현재

제 기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자 산

년도(당기) 년도(전기)

부채자본

년도(당기) 년기(전기)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Ⅰ. 유동자산

부

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Ⅱ. 투자와

기타자산

자

본

자본금

Ⅲ. 고정자산

잉여금

Ⅳ. 이연자산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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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손 익 계 산 서

제 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 기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년도(당기) 년도(전기) 증 감

금 액 금 액 (당기-전기)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순이익(Ⅰ-Ⅱ)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Ⅴ. 영업이익

Ⅵ. 영업의 이익(Ⅲ-Ⅳ)

Ⅶ. 영업의 비용

Ⅷ. 경상이익

(또는 경상손실)

Ⅸ. 특별이익

Ⅹ. 특별손실

Ⅺ.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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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총 계 정 원 장

과목

1. 설정방법 :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 기장방법 : 매 월말 시산정산표와 월간 총거래약란의 확정된 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 마 감 : 매 월말 누계를 기장하며 연도말 결산시 대차의 잔액은 차기 이월로 표시하여

마감한다.

일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차혹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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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저 장 품 대 장 

보관량

최고량

최저량

품명 규격 단 위

년월일 구입처 적 요
입 고 출 고 잔 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소량 단가 금액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 매 월말 마감하여 집계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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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품 목 저장품 대장 등기

수 량

납 품 자 취 급 자

계 약 금 액 금 ( )

계 약 체 결

년 월 일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년 월 일 까지 물 품 출 납 원

검수년월일 년 월 일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 주 :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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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뒷면]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품명 규격 단위 단가
계약상의

수량

전회까지의

납품수량

금회

검수량
미납량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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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20         년도

20     년     월  (     기분)

지 출 증 빙 서

           금액￦                

전      책 중      책

지수               장

법인명 :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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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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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 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16. 03. 24.

개정 2020. 03. 27.

개정 2021. 10. 25.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12. 22.

개정 2025. 0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취

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

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 진흥원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예산회계 규정 등 다른 규정에

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진흥원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

에 규정 이외의 동산과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체계) ① 원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09.>

② 진흥원의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

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를 둔다. <개정 2021.10.25.>

③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취득재원에 따라 진흥원소유 물품과 임대사무실 및 관련물품,

기타 등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21.10.25., 2023.06.09.>

1. 물품관리관은 기획협력실장으로 하며, 물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통제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원은 해당물품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각 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물품운용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로 하며, 진흥원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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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의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물품의 보관 및 관

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

수량과 상태 등을 실사하여 이를 인계인수서에 명기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

여야 한다. <개정 2016.03.24.>

제8조(계정과목의 관리) ① 입고물자는 저장품 계정 또는 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② 저장품 계정으로 정리할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모품, 소모 공기구비품, 수선용 부품

2.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구입 또는 반납되어 저장중인 물품

3. 폐기 또는 불용화할 물품

③ 직접 해당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 후 바로 고정자산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물자

2. 구입 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자

3. 수탁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제9조(장부비치) ① 물품관리자가 비치하고 관리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호 서식”：물품의 수입과 출급시 그 내역을 기재하

며,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2.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2호 서식”：비소모품의 출납대장의 통제 및 관리를 위

한 등록부로서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3. 비소모품 출납카드 “별지 제3호 서식”：비소모품의 출납 및 운용사항을 기록 유지하

며,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 하거나, 지정서식을 변경 또

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

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0조(기증품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후 물품관리관에게 기증

품조서 및 수령증(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득한 기증품 중 중요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출납원이 총괄한다. 또한 기증품의

관리전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전환할 수 있으며, 관리전환을 받은 물품은 기

증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증품의 취급․보관 유지 및 기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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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술품 및 공예품 등 금전적으로 가치환산이 불가능한 기증품에 대하여는 진흥원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관의 원칙) ①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시설에 보관

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진흥원시설

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진흥원 이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 분류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 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 높이, 통로 등을 고

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 이외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

2. 보관의 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제12조(물품의 정비) 원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방법 등에

관한 정비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

시한다. <개정 2020.03.27.>

제13조(수선 및 개조물품 등의 처리)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

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이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국가기관, 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전환하거

나 또는 이의기관으로부터 그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15조(관리전환 절차) ① 관리전환할 때에는 소관 물품관리자 쌍방이 합의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관리 전환조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03.27.>

② 물품관리관은 진흥원 소관물품을 정부기관, 타정부투자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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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하거나 이의 기관 소관 물품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물품매입) 물품을 매입(취득․수리․제조)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불용결정기준) 불용결정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

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8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불용대상 물품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년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물품관리자에게 당해 물품의 소요 여부

를 조회한 후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단, 물품의 성

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는 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03.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 신청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 양여, 해체, 폐기등)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불용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

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제20조(불용품의 폐기)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중 양여할 수 없거나 매각하

는 것이 진흥원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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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처분결과 보고) 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불용결과의 매각처분

결과를 매반기 경과후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7.>

제22조(정기재물조사) ① 진흥원은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 확

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재물조사 실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재물조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물품출납원이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

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7.>

② 물품관리관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자는 지체 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

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손망실보고) ①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이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 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

다. <개정 2020.03.27.>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 등 물품관리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

흥원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손망실의 처리) ①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은 변

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0.0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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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가가 불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책임 : 손망실 및 훼손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책임자 (물품의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사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 및 훼손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 2인 이상의 직접 물품 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

우에는 손망실 및 훼손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

을 진다. 다만,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한다.

3. 연대책임 :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

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자 손망실의 원인

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조치에 대해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에는 1차 감독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제28조(물품의 이동상황 정리 등) 본 규정에 의한 장부 등에 물품의 이동상황 및 상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별표 2”의 물품의 품종상태 분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

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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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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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물품이동의 이동기준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수 량

생 산

편 입

공유재산편입

부 생

관 리 전 환

반 납

분 류 전 환

기 증

출 급

양 여

대 여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자 연 감 모

관 급

사 용 전 환

잡 건

구매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

(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자체제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공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관리전환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출급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반납을 받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기탁을 받거나 기탁을 하는 경우

보급지원 또는 사용하도록 출급하는 경우

(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양여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여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매각하는 경우

해체하는 경우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급하는 경우

사용 중인 물품을 다른 물품 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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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3.06.09.>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

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

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

되기 쉬운 물품(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완

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고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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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결        재 (1)

일련

번호

(2)

수  입

증빙서

번  호

(3)

출  급

증빙서

번  호

(4)

년

월

일

(5)

회

계

구

분

(6)

정

리

구

분

(7)

적

요

(8)

정부

물품

분류

번호

(9)

품

명

(10)

규

격

(11)

단

위

(12) 수  입 (18) 출  급 (23)

카

드

번

호

(24)

정

리

일

자

(25)

담

당

자

인

(13)

단

가

(14)수량 (17)

금

액

(19)수량 (22)

금

액

팀장 담당자
(15)

신

품

(16)

기타

상태별

(20)

신

품

(21)

기타

상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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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1) 등 록 번 호 (5)

담당자

인

(6)

원장

인

(7)

등록

일자

(8)

정부물품

분류번호

(9)

품명

(10)

수량

(11)

비고
(2)

소모품

(3)

비소모품

(4)

정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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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비소모품 출납카드

등록번호

분 류 규 격 단 위 내용년수

년 월 일 적 요
증 감 잔 고 감가상각

차감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당년분 누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170 -

[별지 제4호 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1. 기 증 자
주 소

성 명 직 업

2. 기 증 품
품 목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

5. 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

일 시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확인)사항

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

※ 물품관리담당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인)

수령기관의 장： (인)



물품관리 규정

- 171 -

[별지 제5호 서식]

기증품 관리대장

①관 리 번 호 ②기 증 자 ③기 증 년 도

④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⑤기증품구분 ⑥기 증 품 명

⑦작 품 명 ⑧규 격 ⑨관 리 부 서

⑩이 동 상 황
기 타 사 항

⑪변 동 내 역

일 자 내용년수 수 량
취 득 원 가 감가상각누계액

상각후잔액
단 가 누계액 당기상각액 누계액

⑫ 사 진

① 기증된 순서에 의해 관리번호 부여

②③ 생략

④ 사업 및 업무용품의 경우 정부물품관리번호 부여(미술작품은 제외)

⑤ 사업용으로 가능한 사업용품과 관상용인 미술 또는 공예품으로 구분

⑥ 구체적인 품명 표기

⑦ 미술작품의 경우

⑧⑨ 생략

⑩ 기증품의 이동상황 및 기타사항 정리

⑪ 사업 및 업무용 물품중 중요물품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적용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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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03.27.>

물품관리전환조서

요구번호：

승인번호：

전 환

사 유

인수부서

전환근거 첨 부 인계부서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인 계 부 서 인 수 부 서 관 계 부 서

상기 물품을 인계코자

합니다.

. . .

기관명：

물품관리자：

성명：              인

상기 물품을 인수코자

합니다.

. . .

기관명：

물품관리자：

성명：              인

상기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것을 통보함.

. . .

원장

※ 1. 요구번호는 인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2. 승인번호는 관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3. 본조서는 인계부서에서 작성, 인수부서와 합의 날인한 후 원장에 3부를 제출하면

소정승인 절차를 밟아 인계인수부서에 각 1부씩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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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03.27.>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명： 담당 팀장 실장 원장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 품(매입․수리․제조) 명 세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명 칭
수 량

소요경비 추정액
용 도

단 가 금 액

매입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성명 인

계약담당 귀하

주：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회계규정에 의거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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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5.03.20.>

불 용 대 상 물 품 조 서
 수 신 : 20 . . .

참 조 : 발 신 : (인)

회계
목록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품목의
설 정

규 격
(기계의제작번호)

취 득
년월일

단
위

수
량

취득
금액

내용
년수

잔존
가액

상태
물 품 의
사용경위

불용
사유

처분
의견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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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해 체
불용품             조서

                       폐 기

관리문서번호

장 소

년 월 일 . . .

집 행 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저 장 번 호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사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품

명세(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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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재 물 조 사 서

( 년 월 일 현재)

회계명： 조사반장 인

분임물품출납담당： 인 (단위：원)

(1)
일
련
번
호

(2)
군
급
번
호

(3)
품

명

(4)
규

격

(5)
단

위

(6)
정

수

(7)
구

분

(8)
장

부

수

(9)
실

사

계

(10) 실 사 상 태 (19)장부
대실사

(22)
자원별

(11) 활 용 (15) 불 용 대 상
(20)
초과

(21)
부족

(23)
국산

(24)
외산

(12)
신품

(13)
중고품

(14)요
정비품

(16)
신품

(17)
중고품

(18)요
정비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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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초과품

부족품   목  록

불용품

회 계 명： . . . 현재

운용부서：

물품관리관： 인 물품출납원 인 (단위：원)

일련

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물 품 상 태 별

사유계 신 품 중 고 품 요정비품 폐 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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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망 실 훼 손 보 고 서

년 월 일

1 소속명

2 물품관리자(망실훼손자)
직 위

성 명

3 망실훼손 일시 및 장소

4
망실훼손물품의 품명, 수량 및

장소

품명 품질규격 수량 단가 금액

망실훼손품의 현시세

5 망실훼손 원인

6 평소의 보관상황

7 망실훼손사실 발견의 동기

8
망실훼손사실 발견후의 그 사건

에 대한 조치

9
물품관리자의 책임유무의 결정

및 변상명령에 대한 조치

10

망실훼손이 범죄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한 공소 및 피해액 회수의

조치여부

11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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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15. 12. 29.

개정 2016. 03. 24.

개정 2018. 03. 07.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3.

개정 2023. 12. 22.

개정 2024. 12. 24.

개정 2025. 0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이 업무로 출장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

한 수행과 진흥원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2024.12.24.>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4.12.24.>

제5조(출장일수의 계산) 출장일수는 출장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를 계산한다. 다

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4.12.24.>

[제목개정 2024.12.24.]

제6조(여비의 구분계산) ① 출장도중 경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

터 계산한다. <개정 2024.12.24.>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제7조(출장지 구분) ① 출장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주시, 완주군)을 관내 출장지로,

그 외 지역을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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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내출장의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차량 배

정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2018.03.07.>

제8조(국내여비)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

비정액 중 운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국외여비) 국외여행 시의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파견․겸임자 여비) 파견 또는 겸임 자에 대한 여비는 진흥원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를 출

장하도록 하는 경우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24., 2024.12.24.>

제12조(여비지급의 예외) 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12.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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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8.03.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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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03.20.>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원)

등 급

(공무원기준)

운 임 일 비

(1인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

이사장 및 임원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직원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특별시 – 100,000

광역시 – 80,000

기 타 – 70,000)

25,000

비고 1. 철도운임 중 KTX 운행구간에서는 KTX를 사용할 수 있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운임은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

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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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03.20.>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구 분 공무원여비규정

이 사 장 제1호 다목

임 원 제2호 가목

원장 및 직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별표 3] <개정 2025.03.20.>

여비 지급기준표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진흥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임직원의 여비 지급 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임원․직원

｢공무원 임용령｣ 별표 7의 겸임 예정 직급의 여비 지

급 등급을 준용한다.

4. 민간기업체의 임원 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

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진흥원 임원․직원

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자의 직위 및 해당자가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

하는 지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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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20. 10. 30. 개정 2026. 03. 24.

개정 2016. 03. 24. 개정 2020. 12. 23.

개정 2016. 07. 15. 개정 2022. 03. 25.

개정 2016. 12. 26. 개정 2022. 09. 05.

개정 2017. 03. 02. 개정 2022. 12. 26.

개정 2017. 07. 28. 개정 2023. 06. 09.

개정 2017. 12. 26. 개정 2023. 12. 22.

개정 2018. 08. 28. 개정 2024. 12. 24.

개정 2020. 03. 27. 개정 2025. 08. 04.

개정 2020. 08. 13. 개정 2025. 1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조례․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03.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2017.12.26.>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급”이라 함은 직원에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

을 말한다.

3. “기본급”은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제 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5. 삭제 <2016.12.26.>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보수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

의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의 경우에는 익월 10일에 계산 지급한다.



보수규정

- 185 -

제5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임용․승진․전보․승급․감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보수의 감액) ①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단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급 이상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보수를 감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6.>

제7조(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지

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다.

제8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징계 처분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

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8.13.>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전

액을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업무외 재해로 인한 2주 이상 요양, 불임‧난임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휴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에 한해 기본급의 7할,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3. ｢병역법｣에 따른 징집과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휴직을 할 경우에는 휴직 발령일부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4. 기타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5.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재해 복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는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에 해당

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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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수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

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03.24>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

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2.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3장 연 봉 급

제14조 삭제 <2022.12.26.>

제15조(연봉제의 적용대상) 연봉제는 원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제목개정 2017.12.26.]

제16조(연봉급의 계약) ① 삭제 <2022.12.26.>

② 연봉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

또는 복직 등으로 인한 연봉급 계약일 경우에는 신규임용일 또는 복직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연봉급은 “별표 1”의 초임연봉 기준표에 따라 정하되 연봉급의 계약기간이 1년 미

만일 경우에는 해당 연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연봉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17.12.26.]

제17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 신규임용된 자의 초임연봉은 1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의 경력인정기준표에 의한 경력을 초임연봉에 가산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경

력인정기준 및 연봉책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문계약직(개방형)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경력인정기준 및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③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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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6.]

제18조 삭제 <2022.12.26.>

제19조(임원의 보수) ① 신규 임명되는 원장의 보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일반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개정 2023.12.22.>

② 임기 중 또는 연임하는 원장의 보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

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2.>

③ 삭제 <2021.12.23.>

[본조신설 2020.03.27.]

제20조(성과급의 지급) ① 진흥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와 경영평가 결과에 따

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장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② 성과급은 근무성적평가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비평가

대상자 가운데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

정 2017.12.26.>

③ 성과급은 임·직원의 연봉급 총액 20% 이내에서 예산을 수립하되 지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본조신설 2016.12.26.]

[제목개정 2017.12.26.]

제21조(연봉의 조정) 직원의 초임연봉 기준표 “별표 1”은 매년 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08.13., 2022.12.26.>

제22조(연봉의 재획정) ① 임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연봉을 재획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책정의 방법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연봉을 재획정 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연봉등급의 획정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연봉의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연봉을

정정한다.

[본조신설 2020.08.13.]

제23조(연봉제 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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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원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수   당

제24조(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6.]

제2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원장과 부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6., 2023.06.09.>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직급별로 적용되며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6.>

③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평일은 19시부터

근무한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16.03.24., 2018.08.28>

④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별로 산

정한다.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

시간 미만은 버린다.

⑤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원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26조(연차수당) 직원에게 복무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차수당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연차수당 = 연차보상일수 × 8시간 × 통상임금 / 209

(연차보상일수 = 발생연차일수 - 사용연차일수)

[전문개정 2023.06.09.]

제27조(직책수당) 원장, 부서장에게는 직책수당을 아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6.09.>

1. 원장 : 월 650,000원

2. 부서장 : 월 350,000원

제28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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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17.03.02., 2023.12.22., 2025.08.04.>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자녀 : 월 5만원

나. 둘째자녀 : 월 8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2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② 제1항의“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으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자, 제2호에 해당하

는 자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7.03.02.>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

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내용추가) 20세 미만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의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제5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

고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

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지

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

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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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제6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

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삭제 <2016.12.26.>

제31조(업무대행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병가(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함)

2. 출산휴가

3.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30일 이상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함)

4. 육아휴직

5. 육아휴직 외의 휴직(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함)

6.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30일 이상의 출장·파견 직원으로 한함)

[전문개정 2026.03.24.]

제32조(특정업무경비) ①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안전보건관리·경영평가실무·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직원(팀장 이하)에 대하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공통필수항목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3.24.>

② 기관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택항목의 특정업무경

비 지출대상을 추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3.24.>

[본조신설 2024.12.24.]

[제목개정 2026.03.24.]

제33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직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09.05.]

제34조(정액급식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지급액을 준용하여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

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

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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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2.09.05.]

제35조(생활임금보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대상에 해

당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22.09.05.]

제5장 퇴직급여금

제36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

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별표 2”의 퇴직급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

액으로 지급한다.

③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

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7조(근속년수 계산)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26.>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하며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8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직원이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

출된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

저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 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급여금 정산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6.03.24.>

제39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

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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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복리후생

제40조(안전 및 보건관리) 진흥원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

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피복지급) 진흥원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재해보상) 직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43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의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4조(보상의 경감)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맞춤형복지제도) 진흥원은 직원의 처우개선 및 기본 복지제도의 수혜자별 불균형

완화 및 가족단위 여가활동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15.]

제7장 보   칙

제4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

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규정변경) 이 규정에서 정한 기본급, 제수당, 기타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

우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3.24.,

2020.08.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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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부   칙 <201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7.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03.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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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0.03.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10.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9.0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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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8.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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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12.23.>

초임연봉 기준표
(단위 : 원)

등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54,317,291 45,847,603 38,465,784 32,535,620 28,587,757

2 55,776,957 47,028,676 39,664,045 33,375,063 28,885,314
3 57,035,826 48,038,564 40,642,722 34,158,017 29,246,381

4 58,136,618 48,965,708 41,555,940 34,850,939 29,578,090

5 59,247,027 49,871,952 42,398,975 35,513,107 30,007,586

6 60,360,871 50,804,557 43,246,339 36,180,753 30,577,730

7 61,483,583 51,744,442 44,059,370 36,853,715 31,173,996

8 62,614,881 52,691,365 44,874,469 37,531,823 31,775,654

9 63,754,472 53,639,810 45,691,184 38,214,902 32,382,569

10 64,895,677 54,594,598 46,513,625 38,906,592 32,994,600

11 66,031,352 55,550,004 47,346,219 39,603,020 33,611,599

12 67,167,091 56,516,574 48,160,970 40,303,994 34,233,413

13 68,308,931 57,494,310 48,980,102 41,009,314 34,849,615

14 69,456,521 58,483,213 49,827,458 41,718,775 35,469,938

15 70,602,554 59,454,526 50,679,507 42,427,994 36,090,662

16 71,753,376 60,400,836 51,535,991 43,145,027 36,711,421

17 72,894,254 61,397,450 52,436,999 43,856,920 37,335,515

18 74,009,536 62,336,831 53,291,722 44,558,631 37,944,084

19 75,067,873 63,321,103 54,144,389 45,235,922 38,539,806

20 76,059,992 64,157,973 54,983,627 45,891,843 39,114,049

21 76,999,607 64,950,555 55,808,382 46,511,383 39,665,557

22 77,879,492 65,692,754 56,625,094 47,106,728 40,197,076

23 78,711,048 66,394,187 57,390,421 47,672,009 40,715,618

24 79,443,061 67,064,062 58,131,246 48,215,470 41,204,206

25 79,853,965 67,689,649 58,831,745 48,731,375 41,669,813

26 82,249,584 68,278,804 59,494,861 49,218,689 42,115,680

27 84,717,072 68,790,895 60,125,072 49,676,423 42,536,837

28 86,834,998 69,123,904 60,696,260 50,098,673 42,932,429

29 89,440,048 69,483,348 61,236,457 50,464,393 43,293,062

30 92,123,250 69,768,230 61,695,731 50,792,411 43,604,772

31 94,424,084 70,019,396 62,078,244 51,046,373 43,866,401

32 95,826,559 70,229,454 62,388,635 51,260,768 44,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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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12.23.>

전문계약직(개방형)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 상당 86,119 68,365

[별표 3]

퇴직급여 지급률표

구 분 지 급 률

직 원 근속년수 × 근속년 월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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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1.12.23.>

경력인정기준표

종 별 환산율

군 경력 군 필 100%

전직 경력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출연기관 근무경력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50% 적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근무경력

3. 교육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

4.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 근무경력

100%

5. 민간연구소, 기업체 및 일반 법인체 근무경력 80%

6. 기타 1호 내지 5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50%

※ 경력적용 기준
 1. 위 기준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경력산정은 월 단위로 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3. 경력기간의 계산은 7개월 이상은 1년, 7개월 미만은 1년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경력기간 환산 시 둘 이상의 경력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쪽의 경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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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 2015. 07. 27. 개정 2019. 07. 12. 개정 2022. 12. 26.

개정 2015. 12. 29. 개정 2019. 10. 29. 개정 2023. 06. 09.

개정 2016. 03. 24. 개정 2019. 11. 21. 개정 2023. 06. 23.

개정 2016. 12. 26. 개정 2019. 12. 23. 개정 2023. 12. 22.

개정 2017. 03. 02. 개정 2020. 03. 27. 개정 2024. 03. 19.

개정 2017. 07. 28. 개정 2020. 08. 13. 개정 2024. 12. 24.

개정 2017. 12. 26. 개정 2020. 10. 30. 개정 2025. 03. 20.

개정 2018. 03. 07. 개정 2020. 12. 23. 개정 2025. 03. 20.

개정 2018. 08. 28. 개정 2021. 07. 09. 개정 2025. 12. 23.

개정 2018. 12. 21. 개정 2022. 03. 25. 개정 2026. 03.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근무하

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진흥원의 규정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09.>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보․휴직․복직․정직․해고․면직 등 인

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강임”이란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정직․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0.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군”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2. “직종”이라 함은 직군 내에서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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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권자)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

는다. <개정 2023.06.09.>

제5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전문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

며,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6., 2023.06.09.,

2023.06.23.>

제6조(균등기회보장) 진흥원은 직원의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

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본조신설 2024.03.19.]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구성)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인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06.0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의원

④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⑤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성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한다.

⑦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

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4.>

⑧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4.12.24.>

⑨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24.>

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⑪ 인사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2.26., 2023.06.09.>

제8조(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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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에 관한 원장의 요구사항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3인 이상 요청이 있을 때

2.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3.>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의

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중 위원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외의 사항은 누설하지 않아

야 하며, 위원회 회의내용(회의록 포함)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들의 소

신있는 위원회 활동·개인정보 보호, 출석진술권의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다. <신설 2017.12.26.>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1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06.09.>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6.09.>

제3장 채   용

제12조(채용원칙) ①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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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기

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채용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모집은 정기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수요가 발생할 경우 정기 채용을 실시하고

연 2회(상·하반기) 기본 계획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道 조례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채용계획을 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시모집을 할 수도 있다.

④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

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진흥원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

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⑤ 진흥원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 불합

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 위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

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3.24.>

⑥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

을 감안하여 내규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원장 등이 달리 정할 수

없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긴급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원장의 채용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03.19.]

제13조 삭제 <2026.03.24.>

제14조 삭제 <2024.03.19.>

제15조 삭제 <2020.10.30.>

제16조 삭제 <2020.10.30.>

제17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

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각 채용 단계별로 “별표 7”에 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

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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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제도의 시행

에 관한 세부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0.30.]

제18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

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

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인사

혁신처 국가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음)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

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

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19.07.12., 2021.07.09.,

2026.03.24.>

④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외국어 능력 면접위원을 제외하고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시험위원은 진흥원에서 정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의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⑦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

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2.21.]

제19조(제척․기피․회피)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원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

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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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1., 2019.07.12.>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

이 있는 경우

②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고, 시험위원들의 서약서를 징구하

여야 한다. <신설 2018.12.21.>

[제목개정 2017.12.26.]

제20조(시험채점) ① 시험위원의 채점표는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원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

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21조(채용과정 공개) 원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햐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본조신설 2018.12.21.]

제22조(임직원의 친인척 공개)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

하는 직원의 수를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배

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본조신설 2019.07.12.]

제23조(시험실시 기관) 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

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전북특별자치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공기

관 통합채용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도 방침에 따라 시행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 <개

정 2020.03.27., 2023.12.22.>

②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해당 업

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진흥원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

야 한다.

2.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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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1.]

제24조(비위에 관한 통제) ① 원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 “별표 8”을 반

영하여 마련한다. <개정 2019.07.12.>

②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

한다.

③ 원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

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0.03.27.>

[본조신설 2018.12.21.]

제25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

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정부의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한다. <개정 2024.12.24.>

②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

락처 및 이메일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4.>

[본조신설 2019.07.12.]

제26조(채용자격기준) ① 직원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원장은 담당업무의 특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자격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 삭제 <2022.03.25.>

제28조(근로계약) ① 진흥원 직원의 신규임용 및 재계약은 당사자와 법인 간에 아래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봉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8.08.28., 2018.12.21.>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12.26.>

③ 삭제 <2017.12.26.>

[전문개정 2016.12.26.]

제29조(전문계약직 임용) ① 진흥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

는 경우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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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직무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을 두지 않는다.

③ 전문계약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06.23.]

제30조(기간제근로자 임용) ① 진흥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수한 업무처리, 사업의

보조, 전문적인 기능 및 경험을 요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

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사업비를 보조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3.06.09.>

[본조신설 2016.12.26.]

[제목개정 2017.12.26.]

제31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두며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2019.10.29., 2023.06.23.>

1. 진흥원의 규정을 위반할 때

2.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기재 사실이 발견될 때

4. 진흥원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정규직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9.12.23.>

[본조신설 2017.12.26.]

제32조 삭제 <2017.03.02.>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1.07.0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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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 삭제 <2020.10.30.>

제4장 승진 및 승급 <신설 2016.12.26.>

제35조(승진) ① 승진은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업무능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인

사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승진 임용한다.

②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1. 9급에서 8급 : 2년 이상

2. 8급에서 7급 : 2년 6개월 이상

3. 7급에서 6급 : 2년 6개월 이상

4. 6급에서 5급 : 4년 이상

③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06.09.]

제36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진흥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진흥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

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03.02.>

[본조신설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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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승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개정

2026.03.24.>

1.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전문개정 2023.06.09.]

제5장 보직 및 전보

제38조(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

② 원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채용비위로 인

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

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9.07.12.>

③ 직원의 보직은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은 인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잠정적으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6.23.>

제39조 삭제 <2023.06.23.>

제40조(인사원칙 사전공개) 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

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전보제한) 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개정

2019.10.29., 2020.08.13.>

1.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2. 기구의 개편 또는 조직․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 직원의 전보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승진 또는 강임된 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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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겸직금지)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제43조(직무대행) 원장은 상위 직위자의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기타사유로 상당 기간 부

재중일 때에는 차 하위 직위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파견) 원장은 진흥원 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

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신규사업 등 업무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 간 파견

2.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

제6장 성과평가

제45조(직무성과평가)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원장은 직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직무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승진․보직관리, 성과관리, 근로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5.>

② 직무성과평가의 기준, 종류, 등급,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2.03.25.>

제46조(직무성과평가의 예외) ① 직원의 휴직․정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2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성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3.25.>

②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

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제7장 신분보장

제47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48조(퇴직) ① 진흥원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직원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3. 직원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계약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직원의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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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에는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

한 날. 다만, 진흥원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직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직원이 사망한 날

4. 직원이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5.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직원의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③ 직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직원은 퇴직일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 전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의원면직의 제한) 임면권자는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정한다) <개정 2026.03.24.>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본조신설 2022.12.26.]

제50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통상 해고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3.24., 2017.12.26.>

1.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입사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

5.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면허증의 효력정지(1월 이상) 되거

나 상실․ 취소된 때

6. 기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51조(해고 등 제한) ① 진흥원은 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아니한다.

② 진흥원은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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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52조(해고 제한의 예외)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

치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 보상을 해준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에 따라서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

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3.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3조(해고예고) 진흥원은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03.02., 2017.12.26.>

1.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진흥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2. 진흥원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타인이나 타 업체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온 경우

5. 직책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하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경우

7. 회계, 인사, 총무 담당자가 진흥원관련서류, 전표, 직원의 근무시간, 실적 등을 조작

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진흥원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실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23.06.23.>

1. 일용직원으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직원

3. 삭제 <2017.12.26.>

4. 삭제 <2023.12.22.>

5. 삭제 <2023.12.22.>

제55조(직위의 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03.07.,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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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4. 금품비위, 성범죄, 성매매,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

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

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 중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자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

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

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고시킬 수 있다.

제56조(직원의 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정년 도래 3년 전

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개

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

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제57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진흥원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동법 제3

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계속근

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한함)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이 계

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

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7.12.26.>

제58조(금품청산) ①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② 사업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1항의 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진흥원과

직원간의 합의로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능률과 상벌 <개정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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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의 자질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전

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파견하여 연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 훈련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을 근무기간으로 간주하

여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제60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흥원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진흥원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진흥원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61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 모범, 근속)

제62조(추천과 심사) ① 원장은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

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6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4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진흥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경우

2.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3. 무단이탈·무단결근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진흥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6. 진흥원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문서위조 또는 유용하는 경우

7.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태만하는 경우

8. 진흥원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9. 직장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10. 직무상 비밀엄수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진흥원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1.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거나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12. 직무 외에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상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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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진흥원의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불법적인 행동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

14.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15. 직무상의 관계와 상관없이 직원간에 증여를 하거나 받은 경우

16.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6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08.28.,

2022.12.26.>

1. 파면 : 그 직에서 배제하고, 퇴직급여의 1/2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5년간 임용을 제

한한다.

2. 해임 : 그 직에서 배제하고 3년간 임용을 제한한다.

3.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출근하거나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

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정직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감급액은 ｢근로기준법｣에 의

한 감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6. 견책 : 시말서를 제출하고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8.03.07.]

제66조(징계처분) ① 진흥원은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비위정도, 고의성

여부, 진흥원에 대한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참작하

여야 한다.

②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

는 징계로 결정한다.

제67조(징계결과 통보) ① 진흥원은 훈계 이외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별표 3”을 대상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징계해고 대상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다.

②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 직원에게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내 공

고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68조(변상 등) ① 진흥원은 징계대상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외에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변상시킬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을 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도 징계대상 직원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

제69조(징계행위의 미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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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징계양정기준 등)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정부나 전북특별

자치도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과정에 불가

피하게 비위가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3.12.22.>

② 징계의 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

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4.03.19.>

[전문개정 2018.03.07.]

제7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의 수수․향응,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 성매매, 성폭력, 아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8.08.28., 2020.03.27., 2024.03.19.>

② 진흥원이 징계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시효를 기산한

다. <신설 2017.12.26.>

제72조(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

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

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73조(해임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을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

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

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9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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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5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

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 및 진흥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규정변경) 삭제 <2024.12.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12.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은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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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7.03.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은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2018.03.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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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7.0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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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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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5.1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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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3.06.23.>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직      종 직    위 직   급 비    고

일반직

및

전문계약직

실 장

팀 장

차 장

대 리

주 임

5급

6급

7급

8급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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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3.06.23.>

채용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원장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12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
무경력이 있는 자

6. 통·번역 1급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각 호에 준하는 학위와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4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6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1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통·번역 1급 자격증 소지자로 4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각 호에 준하는 학위와 경력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6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통·번역 1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각 호에 준하는 학위와 경력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7급

1.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7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통·번역 2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각 호에 준하는 학위와 경력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8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일반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통·번역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각 호에 준하는 학위와 경력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9급 채용자격 기준에 부합한 자

※ 관련분야 학과 : 국제학대학, 사회과학대학(법학·상경계열 포함), 인문대학, 사범대학(어문계열), 

문화관광대학 등 관련학과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서 국제교류, 

개발협력, 외국어교육, 유학생 유치, 외국인 지원, 관광레저, 국제

비지니스(경제통상교류, 홍보･마케팅 등) 및 경영기획사무 등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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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 속 직 위

성 명

시 기

사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인)

귀 하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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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5.03.20.>

징계의 감경기준

제6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70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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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5.03.20.>

징 계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나. 직권남용으로타인권리침해

다. 직무태만또는회계질서문란

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채용비위 등)

마. 기타

파 면

파 면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중대한차질을준경우

나. 기타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위한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 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부정이용및무단유출

다. 비밀분실또는해킹등에의한

비밀침해및비밀유기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밖에보안관계법령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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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름

나. 음주운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름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

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

매를 말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

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

구하여야 한다.

3) 제1호라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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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삭제 <2024.03.19.>

[별표 7] <개정 2023.06.23.>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구 분 세       분 가산 및 부가 점수

국 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국가유공자

와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

는 자

과목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동조 동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과목별 만점의 5%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

시험의 가점 등의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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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1)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2)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전환기준‧절차미준수, 전환대상자선정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6)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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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12.23.>

근 로 계 약 서

사 용 자
대 표 자 사업체명

소 재 지

근 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1조(근로계약) 근로자는 사용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지시하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할 것을 약속하고 진흥원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진흥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

제4조(근무장소 및 종사업무)

①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종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장소 : 사업장 내·외

2. 종사업무 : 진흥원 지정업무 및 외국어 전문(통․번역)

② 진흥원은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청취 후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등)

① 진흥원의 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업무시작시각·업무종료시각 및 휴게시

간은 진흥원의 사정, 계절의 변화, 직종 등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업무시작시각 업무종료시각 휴게시간 비 고

월요일 ~ 금요일 09:00 18:00 12:00~13:00
1주 40시간

토요일 : 무급휴무일

② 진흥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1항의 근로

시간을연장할수있다.다만,특별한사정으로사태가급박한경우에는근로자의동의를얻어 1주간

에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무를할수있다.

제6조(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 월 원(연봉액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약정수당

가. 가족수당 : 진흥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지급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학비상당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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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 근로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
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4)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다. 명절휴가비 : 진흥원 보수규정 및 관련 지침 준용 지급

라. 정액급식비 : 진흥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지급

3. 법정수당 :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

당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시 지급

제7조(임금지급 및 계산 등)

① 진흥원은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임금을 20일에 세금과 각종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하며, 임금지급일이 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임금계산기간 및 근태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임금의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날수로 임금을 나누며, 원미만의 액수는 절사하고 원단위는

십원 단위로 절상한다.

⑤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및 제수당을 결근일수만큼 제4항에 따라 계산하여 임

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결근으로 인하여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유급 주휴일대신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임금도 추가로 공제한다.

제8조(퇴직급여제도)

① 진흥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중 하나의 제

도를 설정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

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조(휴일 및 휴가)

① 휴일 및 휴가는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는 급여제반사항·연봉인상·연봉동결·연봉조정 및 조정율 등 연봉계약에 대한 비밀유

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책·직무상 사유 등으로 다른 근로자의 연봉계약내용을 지득하였

더라도 절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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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해배상)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진흥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의 현실적인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신청 등)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내에 퇴직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진흥원에 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진흥원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에는 진흥원이 이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진흥원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

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인수인계) 근로자는 장기출장(파견)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담당업무에 관련된 서류

및 자료, 처리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장기출장(파견) 또는 퇴직하면 진흥원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흥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에 진흥원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겸업금지 등)

① 근로자는 진흥원의 허락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진흥원의 영업비밀(기술상·경영상의 정보) 및 진흥원의 독자적인 지식 또는 정보

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진흥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경쟁진흥원에 절

대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업비밀 및 독자적인 지식 또는 정보를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그 행위의 중지요청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습기간)

①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진흥원 사정과 업무능력 등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근무태도, 적성, 능력, 건강상태 등이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해고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의 관련조항을 준용

하도록 한다.

상기 근로계약이 양 당사자의 성실하고 진의의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을 확인하는 바, 양 당사

자는 아래에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인) 근 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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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6.12.26.>

연 봉 계 약 서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와(과) ○○○(이하

‘○○○’이라 한다.)는(은) 진흥원이 ○○○에게 지급하는 연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간)

2. 연 봉 액 : 원

(연봉외 수당은 ‘진흥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연봉 지급방법은 ‘진흥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계약기간 중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연봉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은 ‘진흥원’의 제규정을 따른다.

6. 계약기간 중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연봉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은 ‘진흥원’이 정한 연봉제에 대하여 연봉평가 방식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였기에 본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진흥원 –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인)

○○○ - 소 속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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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6.12.26.>

임 용 장

(직 명)
(성 명)

(임․면사항)

년 월 일

재단법인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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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6. 03. 24.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 12. 26.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1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와 정보를 제공하여 진흥원의 국제교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위원

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임무) 위원회는 진흥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제공

2. 국제교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조사․발굴

4. 민간 국제교류 활동 주선 및 현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흥원 경영 및 국제교류에 대한 자문역할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4조(위원 위촉 및 해촉) ① 원장은 국제적인 경험과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

비하여, 진흥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설정, 정보제공, 효율적인 운영 등

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6.09.>

② 원장은 자문위원 활동에 도움을 주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하여 자문위원

에게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자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수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7.12.26., 2023.12.22.>

④ 위원은 자문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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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개정 2023.12.22.>

1. 본 위원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자문위원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4. 제4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무)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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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3.12.22.>

직무윤리 서약서

소속: 
성명: 

  상기 본인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언론 등 외부공개 금지)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

ㆍ알선 행위 금지

6.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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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등 실비보상 규정

제정 2016. 03. 24.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 12. 26.

개정 2020. 12. 23.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12. 22.

개정 2025. 03. 20.

개정 2026. 03.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업추

진과 직장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인사(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비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일비 등) ① 진흥원 소속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진

흥원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

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이사와 감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

2. 각종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3. 직원 교육 및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

4.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해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및 주요시책 참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와 관련

하여 진흥원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2.>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특별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특별강사료 지급 기준에 준하여 강사료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2. 민간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할 경우

3. 기타 원장이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

제4조(여비) ① 위원이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비에 여비를

포함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 일반직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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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현장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 : 일반직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여비

②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여

비를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원고료 등) 위원이 교육교재,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탁사업 및 용역 사업 등의 운

영에 있어 위탁기관 및 발주기관이 정한 규정, 운영요령, 지침 등에서 강사료, 참석수

당, 원고료 등에 대한 별도의 편성 및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 및 발주기관의 지급기준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2016.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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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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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03.20.>

위원회 등 실비보상기준

구                분 지 급 액

1. 위원회 참석 수당(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150,000원

2. 평가, 심사 등의 회의 참석 수당 150,000원

3. 임·직원 등 채용 심사위원 수당

<서류·필기·면접 심사위원>

- 2시간 이하 : 200,000원

- 회화력 평가 : 300,000원

4. 각종 업무회의 초청, 외부 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150,000원

5. 진흥원 사업 및 현장지원 외부 참여자 등 참석

수당
예산 범위내

※ 참석수당은 초과 매시간 50,000원 이내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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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6.03.24.>

초청강사료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대기업 회장

장관급*광역자치단체장*대학총장(장관급)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전직 공기업 대표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대학총장(차관급)기초자치단체장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강사 등 제외)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
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삭제>외국어, 전산 등 강사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 세미나, 워크샵, 포럼 등에 토론자, 사회·진행자, 패널 등으로 참석한 자의 경우, 초청강사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별표 5),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등급으로 인정

권 역 원거리 출강자에 대한 시간보상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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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6.03.24.>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1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 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면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면으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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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규정

제정 2016. 12. 26.

개정 2018. 08. 28.

개정 2018. 12. 21.

개정 2019. 03. 06.

개정 2021. 10. 25.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12. 22.

개정 2025. 0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범위) 이 규정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출장”이

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06.09.>

제3조(공무국외출장허가 신청)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

서의 장 등(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출

국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글로벌마케팅의 경우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원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사유서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국예정일 전일까지 출장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허가부서

의 장에 위임한다. <신설 2023.12.22.>

③ 원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에는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4조(출장계획 사전협의 등) 원장과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에 도 관련부서 실･

국장의 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3.06.09.>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필요성, 출장국가, 기간 및 경비 부담 등

출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심사내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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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출장목적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의 적정성

 5. 출장시기의 적시성

6.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관리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급 이상 내부위원과 도 소관부서 담

당사무관을 포함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 본인일 경우 심사·의결에 기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06.09.]

제8조(회의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 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출장목적의 필요성 심사) ① 단순한 시찰·자료수집·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출장

은 제한한다.

② 세미나·심포지움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물품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03.06.>

제10조(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심사)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여부

2. 본 목적지외에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을 추가하였는지 여부

3. 출장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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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장자의 적합성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

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출장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목적으로의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해

야 한다.

제12조(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정성 심사) 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을 책정한다.

② 출장 시기는 출장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성수기(봄철,

가을철)에 편중되는 경우 출장 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출장경비의 적정성 심사) ①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한다.

②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출장경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제14조(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항공 마일리지 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원장은 국제관련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

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진흥원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

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3.06., 2023.12.22.>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이 그가 습

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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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0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5.>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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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03.20.>

국외출장허가신청서

출장자

성 명 (한문) (영문)

주민번호

소 속 직위 직급

여권번호

주 소

출 장
기 간

～ ( 일간)

출장국

출 장
목 적
여권소
지여부

출 장
경 력
(최근 3년)

목 적

출 장 국

출장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 1부

            2.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등 제출확인증 1부

            3. 서약서 1부

            4. 해외출장자 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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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등 제출확인증

1. 출장계획

소속기관 연락전화 동행인원(본인포함)        명
출 장 자 성명 주 민

등록번호 직위 직급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장목적

2. 자료수집계획 : 붙 임

3.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

(최근 3년이내의 재 출장자에 한함)

성 명 출 장 기 간 출 장 목 적
제 출 여 부

보고서 자 료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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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국외

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

실히 이행하며 국외 출장기간 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

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

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4 조 (목적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 7 조 (찬양․고무 등)

다. 형 법 제 127 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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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해 외 출 장 자  수 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출장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 출장경비를 최대

한 절약한다.

4. 출장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

입치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

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명랑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

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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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03.20.>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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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일정

월 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직책포함)
전주

전주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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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설 2023.12.22.>

공무국외출장 체크리스트

항목
확 인 사 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9조~제13조)

출 장 단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① 출장의 목적을 해당 출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가?

② 출장의 목적과 소관업무의 연관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③ 출장 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와 기관인가?

④ 목적지 외에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 추가한 것은 없는가?

⑤ 출장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가 아닌가?

⑥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⑦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하였는가?

⑧ 1일최소 1개기관(업무관련행사, 기관, 단체) 이상방문하는가?

출장자

적합성

⑨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업무)이 적합한가?

⑩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⑪ 출장단의 인원 등 규모는 적정한가?

출장기간
적정성 및
출장시기
적시성

⑫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 등 기간과 시기가 적합한가?

⑬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가?

(재난 재해 등)

출장경비

적정성

⑭ 출장경비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적합한 산출인가?

⑮ 출장단사후관리담당자(보고서등재, 마일리지신고) 지정하였는가?

(확인자/출장자 대표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등 명

※ 출장단 사후관리자 지정(보고서 등재 및 제출 / 마일리지 신고 등)

- 소속 / 직급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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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03.20.>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 작성 및 좌

철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고서 구성형식

보고서는 논문형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등으로 할 수 있

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정보․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보고서는 맨 첫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년월․소속기관을, 둘째장(속표지)에는 출장

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함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귀국보고서
(제 목)

년 월

○ ○ 팀
(작성자의 소속기관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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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 속 직 위(직 급)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

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

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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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03.20.>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공 무
출 장 지

일 시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박 일)
출장지  출장국가(도시명) :

항 공
운 임

적용 등급  1등석 □      2등석 □
정액 운임 원

청구 금액 원

마일리지
이용정보

항공사명
비고OO항공 △△항공 □□항공

기존마일리지

신규마일리지

금번
사용마일리지

※활용방법
  좌석구입 □
  좌석업그레이드 □

총 마일리지

소멸예정 마일리지(유효기간 만료 및 퇴직 예정 1년 이내) 발생 시 기부 등 공익목적 활용
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인)
※ 적용등급 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정액운임 은 당해직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 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금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

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

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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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규정

제정 2016. 12. 26.

개정 2019. 03. 06.

개정 2019. 10. 29.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3.

폐지 2023. 12. 22.

대외활동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23.12.2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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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직원 관리 규정

제정 2016. 12. 26.

개정 2017. 03. 02.

개정 2018. 12. 21.

개정 2019. 12. 23.

개정 2022. 03. 25.

폐지 2023. 06. 09.

정원외 직원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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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관리 규정

제정 2018. 08. 28.

개정 2019. 03. 06.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1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소유재산

인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

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진흥원 임·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

입한 건축물 및 임차사용 중인 시설물로서 관사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관사의 관리는 기획관리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9.03.06.>

제4조(입주자격) 관사 입주대상자는 진흥원 상근임·직원으로서 당해 지역에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기간) ①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신청 “별표 1”에 의하여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원장의 관사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관사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하

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입주 우선순위) 관사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임원

2. 기타 원장이 정하는 순

제7조(동거제한) 관사입주자는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되며, 동거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

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관리부서의 허가 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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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

방비, 오물수거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중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기계기구 설

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제1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

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11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진흥원 임직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휴직자(신병치료를 위한 휴식은 제외)

3.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4. 당해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제12조(제재사항) 사용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관사운용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발기인 등이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03.0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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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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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관사위치 및 면적

소 재 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5. 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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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 규정

제정 2018. 08. 28.

개정 2023. 06. 09.

개정 2024. 12. 24.

개정 2025. 03. 20.

개정 2025. 08. 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운용기금

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2025.03.20.>

제2조(기금의 설치) 제11조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한다. <개정 2025.08.04.>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2025.03.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4. 잉여금 등 기타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개정 2025.08.04.>

5. 삭제 <2025.08.04.>

제4조(기금의 운용) ① 제3조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의 의

결에 의한 기타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0.>

② 기금은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금 존속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12.24.>

제5조(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운영재원은 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재무회계·감사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대장 비치) 원장은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상

세히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원장은 매회계년도 결산기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당해연도 기금운용 상

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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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세출 예산

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운용방침

2. 기금현황

3. 기금운용계획(수입계획, 지출계획 등)

4. 기타부속서류(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등)

제9조(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장은 세부

항목의 내용을 변경하고 추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

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기금회계 관련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진흥원 예산·회계규정 제10

조를 준용한다.

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진흥원의 청사·관사 임차 및 신축

2. 진흥원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의 대체 및 수선

3. 삭제 <2025.08.0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제반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2023.06.09.>

이 규정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2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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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5.03.2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8.0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편 규 칙
• 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칙

• 직무성과평가�운영�규칙

• 성과급�운영�규칙

• 차량관리�규칙

• 수습직원�평가�및�기간제근로자�계약연장�규칙

• 징계�등�처분에�관한�규칙

• 인사규칙

• 임금피크제�운영�규칙

• 수탁사업�관리･운영�규칙
• 사무위임전결�규칙

• 사무분장�규칙

• 기간제근로자�관리�규칙

• 대외활동�규칙

• 안전보건관리�규칙

• 회계담당직원�재정보증�규칙

• 금고�지정�및�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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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2015. 12. 29.

개정 2017. 08. 01.

개정 2019. 03. 22.

개정 2022. 07. 27.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6.

개정 2024. 03. 25.

개정 2024. 08. 26.

개정 2026. 03.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인사규

정 제12조에 의해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 원장 채

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01., 2023.06.09.,

2023.06.26., 2024.08.26.>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08.01.>

제2장 채   용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원장 채용을 위하여 임기 만료 90일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8.26.>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진흥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③ 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국가 인재 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진흥원의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 및 도 소속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08.26., 2026.03.24.>

1. 국제교류협력 및 외국인 지원 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

2. 국제교류협력 및 외국인 지원 분야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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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5. 진흥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처리한다. <개정 2017.08.01.>

1. 원장 후보자 모집 및 심사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3. 기타 이사장이 위임하는 임원 선출 관련 사무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08.01.>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 진흥원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간

사가 된다. <신설 2019.03.22., 2023.06.26.>

⑧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

다. <개정 2024.03.25., 2024.08.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채용절차) ① 원장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연임시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생략이 가능하다. <개정 2024.08.26., 2026.03.24.>

② 원장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

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④ 모집공고 시에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

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최초 공고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

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기일 7일 전까

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⑥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후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이

사회에 추천하고, 심사절차 및 방법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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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 후 선임하며,

이사장은 선임자의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을 경우, 원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07.27.>

③ 이사장은 원장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원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진흥원의 경영

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원장 자격기준) 원장의 자격기준은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12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

이 있는 자

6. 통·번역 1급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각 호에 준하는 학위와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3.06.26.]

제7조(구비서류) ① 원장으로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응시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진흥원 운영 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

5. 최종학력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 면허, 자격증(해당자)

8. 발표 논문 및 특허관련 서류

9.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원장 채용예정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삭제 <2022.07.27.>

3. 신원증명관련서류

제8조(연임 및 해임) ①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

라도 해임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는 연임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법령에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준을 반영토록 한다. <신설 2017.08.01.>

② 원장의 연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8.01.>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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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③ 원장의 해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8.01.>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결

과 실적이 목표치의 50% 수준에 미달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가 아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의 경영실적이 2년 이상 최근 5년간 평균 경영실적

의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임기 중 경영실적이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로 선출된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심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08.0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2.>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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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2.07.2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칙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8.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4.>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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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평가 운영 규칙

제정 2016. 12. 16.

개정 2018. 10. 15.

개정 2018. 12. 19.

개정 2019. 10. 28.

개정 2021. 07. 16.

개정 2021. 12. 17.

개정 2022. 03. 29.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7. 19.

개정 2025. 03.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직원의 직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2019.10.28., 2023.06.09., 2023.07.19.>

제2조(근무성적평정) ① 진흥원 직원의 직무성과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평가

하기 위하여 BSC성과평가로 하며 평가방법은 직무성과평가운영 규칙에 의거 실시한다.

<개정 2018.10.15.>

② 평정은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신뢰할만한 근거에 의해 실시한다.

③ 평정은 평가기간 중의 업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 평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진흥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BSC평가는 평정대상기간의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

로 한다. 단,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

다. <개정 2021.12.17., 2022.03.29.>

② 휴직, 직위해제, 해외파견, 휴가,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급인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 등급에 배치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3.2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안으로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전회의

평정을 해당기간 평정으로 본다.

제4조(평가시기) 직무성과평가의 시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실적 및

성과를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계약만료 시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10.15.>

제5조(평가방법) ① 직무성과평가는 BSC성과지표에 의한 부서지표평가와 개인지표평가,



직무성과평가 운영 규칙

- 275 -

상급자평가 등으로 구분 평가한다. 다만 기관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다.

② 기타 직원의 직무성과평가에 대하여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결정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8.10.15.]

제6조(평가등급) ① 직무성과평가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 등급 구분 및 비

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배분 20% 40% 30% 10%

② 평가단위 인원수별 등급배분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07.16. 2021.12.17.,

2022.03.29.>

③ 직무성과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편성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0.15.]

[전문개정 2018.10.15.]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이용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 승진인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8.10.15.>

제8조(확인 및 보고) 원장은 제출된 직원의 직무성과평가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가되

었는지를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제9조(공개제한) 평가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별 평가점수 및 등급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평정자) ① BSC평가는 평정자와 확인자로 구성한다.

② 평정자는 BSC 인사담당주무팀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2018.10.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1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276 -

부   칙 <2018.12.1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7.1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칙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7.1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4.>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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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03.24.>

평가단위 인원수별 등급배분표

인원
S A B C

인원
S A B C

20% 40% 30% 10% 20% 40% 30% 10%

1 　 1 　 　 16 3 6 5 2

2 　 1 1 　 17 3 7 5 2

3 1 1 1 　 18 4 7 5 2

4 1 2 1 　 19 4 8 5 2

5 1 2 2 　 20 4 8 6 2

6 1 2 2 1 21 4 9 6 2

7 1 3 2 1 22 4 9 7 2

8 2 3 2 1 23 5 9 7 2

9 2 3 3 1 24 5 10 7 2

10 2 4 3 1 25 5 10 8 2

11 2 5 3 1 26 5 10 8 3

12 2 5 4 1 27 5 11 8 3

13 3 5 4 1 28 6 11 8 3

14 3 6 4 1 29 6 12 8 3

15 3 6 5 1 30 6 1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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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운영 규칙

제정 2017. 12. 27.

개정 2018. 10. 15.

개정 2019. 10. 28.

개정 2020. 12. 15.

개정 2023. 06. 09.

개정 2024. 01.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보수규정

제20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8.,

2023.06.09.>

제2조(성과급의 정의)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실적과 진흥원의 발전 및 재정

에 기여한 성과가 뛰어난 직원 개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

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타 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성

과급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2018.10.15.>

제5조(지급대상) ①성과급은 직무성과평가운영 규칙에 의거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 지급

한다. 다만 비평가 대상자 가운데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

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②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연도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15.>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 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 운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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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징계

제6조(지급방법) ① 직원의 성과급은 등급별 지급률에 맞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성과급 최고와 최저 등급 간 지급률 차이는 5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성과급 지급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연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

급하되, 기준액은 지자체 경영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종류) 성과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1.09.>

1. 경영평가 성과급 : 전북특별자치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2. 개인평가 성과급 : 당해연도 직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제8조(지급기준) ①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율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2024.01.09.>

1. 경영평가 성과급 :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성과급 지급체계 준수

2. 개인평가 성과급 : 기관 자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S
(20%)

A
(40%)

B
(30%)

C
(10%)

지급률
[기준액]

130%이상 100%~130% 70%~100% 70%이하

② 원장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1.09.>

제9조(지급시기) 성과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급 지급시기는 경

영평가 결과가 통보된 회계연도 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28.]

제10조(기타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

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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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1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칙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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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규칙

제정 2018. 05. 11.

개정 2019. 03. 22.

개정 2021. 10. 29.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6.

개정 2023. 12. 22.

개정 2025. 12. 24.

개정 2026. 03. 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업무용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 효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이 소유하거나 진흥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1개월 이

상의 기간 동안 임차하여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용차량”은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차량관리”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에 관

한 사항, 사고예방조치 및 정비·점검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차량의 배차 및 운

행에 관한 사항 등 차량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3. “사용직원”이라 함은 배차승인에 따라 차량에 탑승하거나 차량을 활용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운행직원”이라 함은 배차승인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및 정수) 차량의 배정대상 및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5조(차량의 구입 및 임대) ① 업무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

입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6조(차량관리) 차량관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하며 그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6.>

1. 차량의 배차 및 관리

2. 운행직원의 관리 및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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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구입, 임대, 교체, 폐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고차량에 대한 처리업무

제7조(차량관리대장) 법인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이력

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교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차량의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차량은 임차계약 기간에 따라 차량을 반납 및 교체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및 배차) ① 업무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

업무용 차량 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전까지 소관업무 담당팀장에게 제출하고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된 경우는 이에 의한다. <개정

2021.10.29., 2023.06.26., 2026.03.24.>

② <삭제 2026.03.24.>

③ 둘 이상의 배차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소관업무 담당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6.>

1. 진흥원 사업추진 시급성

2. 출장인원

3. 출장거리

4. 출장지 이동의 복잡도

5. 화물 적재량

6. 기타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사유

제10조(차량의 운행) ① 정당한 방법으로 차량의 사용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허가된 시간 및 지역 이외에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우리 진흥원의 직원 이외의 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으며, 운행직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진흥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6.03.24>

④ 차량의 운행 중 사고 및 고장 시 운행직원과 사용직원은 지체 없이 소관업무 담당

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6.>

제11조(연료공급) ① 유류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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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

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주입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

제12조(차량의 반환) ① 운행직원과 사용직원은 차량의 운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관업무 담당팀장에게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6.>

1. 잔여 연료량 및 연료 급유에 관한 사항

2. 차량의 고장 및 오작동, 내·외관 상태 및 비치·장치물의 이상여부

3. 차량 외부 및 내부의 청소상태

4. 기타 차량관리상의 특이사항

② 운행직원과 사용직원은 차량반환 시 운행 중 특이사항을 소관업무 담당팀장에게 통

지하여 차량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6.>

③ 소관업무 담당팀장은 운행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차량관리상 필요하거

나 진흥원의 명예에 해가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운행직원

또는 사용직원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직원과 사용직원은 지

체 없이 차량을 소관업무 담당팀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6.>

제13조(각 증명서 및 공구류 보관) ① 소관업무 담당팀장은 차량검사증, 차량공구 및 스

페어타이어 등의 서류 및 부품을 운행하는 차량 내에 항시 비치하고 차량외부에는 법

인 표시를 부착한다. <개정 2023.06.26.>

② 차량의 부품 및 오일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환, 수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직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

부하여 차량관리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운행직원 사고진술서

3. 사고현장 약도

4. 기타증거서류

② 다만, 운행직원의 사고 경위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동승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로

대처할 수 있다.

제15조(사고의 책임과 보상) ① 소관업무 담당팀장은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다음 그 내용

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06.26.>

② 제1항의 사고가 운행직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정상에 따라 운

행직원이 응분의 변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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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험) 모든 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보험 가입 금액이 수의계약 운영 규칙에서 정한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나라

장터 시스템(입찰방식)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차량 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운행직원 본인이 진다.

② 차량 사고로 인한 차량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은 법인에서 부담한다.

③ 주정차 및 통행 제한구역 위반, 속도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운행직원 본

인이 부담한다.

④ 사고로 인하여 운행직원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운행직원의 보석, 형집행 정지

및 감형 등을 위한 제반 대책 처리 및 경비는 운행직원 본인이 부담한다.

⑤ 차량 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

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과실, 쌍방 과실 등은 사고 운행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⑥ 법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 문제 등은 일체 운행직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18조(차량 운영현황 공개) 차량 운영 현황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배정의 제한) ① 소관업무 담당팀장은 차량관리를 위해 차량의 배정을 일시적으

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6.26.>

②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차량의 신청·배정·운행·반환·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에 추가하여 차

량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량배정 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업무 담당팀장은 원장에게 즉시 이를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6.>

제20조(예산의 사용 등) 차량의 임차·보유·운행 등 차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용

목적에 따른 예산과목에서 집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2.>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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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10.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칙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24.>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4.>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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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12.24.>

차량의 배정대상 및 정수

구분 차형 배정대상 정 수 비고

업무용차량
준중형승용차
또는

대형승용차
임직원 2

[별지 제1호 서식]

차 량 이 력 카 드

차량번호 차 명  

소 유 주   

배 기 량 사용부서

취득(임차)가격 취득(임차)년월일

취득(임차)방법 제작회사

용 도 원동기형식

승차정원 차량총중량

연료의 종류 연 비

제 원  

차대번호    

비 고

사 진 (전∙측∙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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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업무용차량 배차 신청서

신청일 사용희망 기간 사 용 자 행선지 사용목적 운전자
결 재

담당자 팀 장
배정
유무

～ 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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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 고 보 고 서

사 고 차 량

사 고 일 시

운 전 자 명

사 고 장 소

사 고 내 용

조 치 결 과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사 고 자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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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평가 및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 규칙

제정 2020. 01. 06.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6.

개정 2023. 12. 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인사규

정 제3장(채용)에 따라 수습직원 평가 및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대상) ① 신규채용 직원으로 6개월간 수습직원으로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 <개정 2023.06.26.>

② 사업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근로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06.26.>

1. ｢인사규정｣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무평정 결과 근로계약 해지의 점수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의 경우

제4조(수습직원 근무평가) 수습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

며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한다. <개정 2023.06.26.>

[제목개정 2023.06.26.]

제5조(수습직원 평가자 및 배점) ① 수습직원 평가자 및 평가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피평가자

팀원급 팀장급 부서장급
1차 평가자 각 팀장(20점) 소속 부서장(50점) 원장(100점)
2차 평가자 각 부서장(30점) 원장(50점) -
3차 평가자 원장(50점) - -

②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는 업무실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의 근무성적을 평

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소속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별

평정을 실시하고 근무기간의 일수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여 점수를 환산한다.

[전문개정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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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간제근로자 근무평가) ① 기간제근로자 평가자는 소속 팀장, 부서장으로 하고

평가자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의 1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06.26.>

1. 팀장의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2. 부서장의 배점은 60점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는 업무실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의 근

무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06.26.>

[제목개정 2023.06.26.]

제7조(평가결과 확정) 수습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임용자 근무평가 결과 다음의

각호 1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해지를 확정한다. <개정 2023.06.26.>

1. 근무평가 점수 80점 이상은 우수자로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근로계약을 연장한다.

2. 근무평가 점수 80점 미만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8조(기타사항) 수습직원 평가 및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06.26.>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칙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2.>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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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06. 04.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6.

개정 2024. 01. 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8장의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엄

정한 집행으로 진흥원의 기강을 확립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 결과 인사규정 제64조(징계)에 해당하는 임직원

이 적발되어 징계의결 요구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책 및 처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6.26.>

제3조(징계 등 종류) ①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이 행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복무규정이나 원장의 지시를 위반할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할 때

3.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4.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자의 경미한 위반사유가 발생한 때

7. 기타 직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③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 훈계 및 주의로 구분하되 비위나 잘못의 정도가 무거

우면 경고, 그 정도가 가벼우면 훈계, 훈계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로 한다.

제4조(징계의결 기관) 의결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직원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원은 이사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5조(위원회 소집) 징계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6조(의결요구) ① 임용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한다.

②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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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사실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제2항 외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의 수수․향응,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

를 행하지 못한다.

②진흥원이 징계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시효를 기산한다.

제7조의2(징계기록의 말소) ①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1. 강등 : 6년

2. 정직 : 5년

3. 감봉 : 3년

4. 견책 : 2년

5. 직위해제 : 2년

②임직원이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처분기록을 말소한다.

1. 경고 또는 훈계 : 1년

2. 주의 : 6개월

③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나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

결이 확정된 때 처분기록을 말소한다.

⑤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상의 징계종류 처

분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4항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

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⑥징계 또는 처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⑦징계 또는 처분기록이 말소된 때에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

지 제9호 서식”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7호 서

식”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다만, 14일 이내에 제7항과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을 받은 자가 “별

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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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

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

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에 의한 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 각 위원에게 위원회의 소집

을 알리고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진술의 기회를

준다.

제9조(진술) ①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포기할 수도 있다.

②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심사에 의할 수

있다.

③징계대상자가 구속, 해외체류, 출장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어 사유서를 제출할 경

우 서면진술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징계대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수

용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심문)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에 대해 심문을 하고 필요한 경

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언 및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요구자 의견진술) 징계의결 요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의결이 불가능할 때

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의결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양정기준)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사항,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인사규정 “별표 4”, “별표 5”,

“별표 8”,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294 -

제14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부의사항이 특정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

고 판단되면 해당위원은 그 안건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②징계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

당한 사유가 있는 인사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으

며 위원회는 의결로서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의결통보)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집행) ①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사항을 집행하

여야 한다.

②경고, 훈계, 주의 이외의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는 인사규정 “별표 3”, 징계규칙 “별

표 5”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

여야 하며, 징계해고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 직원에게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내 공

고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등 처분의 효력) ①징계의 효력은 집행일부터 발생한다.

②경고 등의 처분은 원장이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처분장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감안하여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고,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격려 등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8조(재심청구) ①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징계의결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심청구의 취지

2.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3조(양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

②재심에 대한 의결은 본 규칙 해당 각 조문을 적용한다.

제19조(징계대상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

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대상

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여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대상자와 감독자에 대한 “별표 1”의 문책기준 순위의

1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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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 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20조(징계의 감경)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포

상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과정에 불가피하게 비위

가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인사규정 “별표 4”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4.01.09.>

제21조(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거나 2년 이

내에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서 작성) ①제20조, 제21조에 의해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는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23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계약직원에 대한 징계) 계약직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칙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등 처리대장) 징계 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

10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 처분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징

계처분과는 별도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시킬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방조, 공모, 교사 또는 선동을 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도 징계대상 직원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

제28조(징계행위의 미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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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부징계관계규정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계 및 경고 등의 처분은 정

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징계에 관한 법령, 규칙,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01.09.>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칙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징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297 -

[별표 1]

징계대상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 행위자

(당사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 단순, 반복 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 경미사항

4

3

1

1

1

3

1

2

2

2

2

2

3

3

-

1

4

4

-

-

(비 고)

1.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 표시임

2.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 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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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사유

3.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사실확인서 1부
․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사본 1부
․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및 관계 증빙서류 1부
․ 관계법규 등의 발췌문 1부
․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근거서류 사본 1부
․ 비위조사 보고서, 문답서, 자인서 등 징계사유 시인 근거서류 사본 1부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직인

  인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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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사 실 문 답 조 서

소 속 직 급 성 명

본 적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직장 :
자택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비위 혐의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한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증감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간인 후 본인

직접 서명⋅날인함
20 년 월 일

진 술 인 : 서명

작 성 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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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  실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현재)

(혐의당시)

직위(직급)

(현재)

(혐의당시)

성명

(현재)

(혐의당시)

2.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횡령, 배임, 절도, 사기또는유용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비위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비위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비위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및주식의매각ㆍ신탁과관련한의무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또는직무태만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관련비위나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를
은폐한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3. 감경대상공적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사항 징계사항[불문(경고)포함]
포상일 포상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업무처리또는능동적업무처리과정에서의과실

로인한비위해당여부
[ ]해당함 [ ]해당없음

직무와관련이없는사고로인한비위 [ ]해당함 [ ]해당없음

4. 혐의자의평소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ㆍ경고횟수등을구체적으로기재

5. 근무성적(최근 2년)
( 년 월) 점, ( 년 월) 점,

( 년 월) 점, ( 년 월) 점

6.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요구권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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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위(급)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아래의 진술 포기서를
작성 출석 3일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합니다.

징계규칙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진술권(출석) 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위(급)

주 소

위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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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인사규정｣ 제9조, ｢징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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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 속 직 위(급)

성 명

시 기

사 유 붙임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인사규정｣ 제67조, ｢징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

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인)

귀 하

붙임 : 징계의결서

참 고

이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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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통지서

1. 소 속 :

2. 직위(직급) :

3. 성 명 :

｢징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아래 처분기록을

년 월 일자로 말소하였음을 통보하니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에 정려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년 월 일자 처분

2. 년 월 일자 처분

3. 년 월 일자 처분

년 월 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직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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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신청서

1. 소 속 :

2. 직위(직급) :

3. 성 명 :

｢징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아래 처분기록의 말

소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년 월 일자 처분

2. 년 월 일자 처분

3. 년 월 일자 처분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306 -

[별지 제9호 서식]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

연번

①인적사항
징계등처분
기록사항

말 소 사 항 결재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②처분
종류

③처분일
(복직일)

④말소
사유

⑤말소
일자

⑥통보
일자

⑦말소
방법

담당자
인사
담당관

(작성요령)

① 말소사유발생시점 기준 현 소속기관(퇴직자의 경우는 퇴직당시 소속기관)

② 징계(강등, 정직 1~3월, 감봉 1~3월, 견책, 불문경고), 직위해제로 구분

③ 징계 및 불문경고는 처분일자, 직위해제는 복직일자

④ 말소제한기간 도과, 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확정일자 기재), 사면(일반사면, 특별사면)으로 구

분

⑤ 말소사유 발생일자(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한 경우는 원 처분일자)

⑥ 당해 직원에게 말소사실을 통보한 일자

⑦ 말소표기, 기록삭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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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징계 등 처리대장

번

호

인 적 사 항 및 결 과 처 리 경 위

비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현소속직위 혐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
기간 위 원 회

개 최 의결일 의결서
통보일

특기
사항혐의 당시

소속 직위 조 사 자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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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경  고 (훈계, 주의) 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위 직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309 -

[별지 제12호 서식]

경고 등 처분 대장

연번 처분일자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처분
내용

비고
(처분번호)소속 직급 성명

경고
주의

경고장
제〇〇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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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칙

제정 2020. 10. 30.

개정 2021. 07. 16.

개정 2022. 03. 29.

개정 2022. 12. 27.

개정 2023. 06. 09.

개정 2024. 01. 09.

개정 2024. 03. 26.

개정 2024. 12. 26.

개정 2025. 07. 21.

개정 2025. 12.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

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   용

제3조(채용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계획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통보기한, 협의결과 통보 기한, 사전통보 내용 등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경우 사전협의 생략이 가능하다. <개정

2025.07.21.>

② 도지사는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원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 <개정 2025.07.21.>

③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

다. <개정 2025.07.21.>

제4조(채용절차 간소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기간 단축, 시

험단계 축소, 시험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1/2 이상 → 1명 이상)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개경쟁시험 채용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2년 이하로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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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초과 가능)

2.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

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② 경력경쟁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내·

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의 채용절차 간소화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3.26.]

제5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

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④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진흥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

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01.09.>

⑤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

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 청구 기간 등)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⑥ 홈페이지,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도 실시하며, 접수 종료 이후 7일 이내

에 출원자현황(경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

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단, 당초 공

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7.16.>

제6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312 -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

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

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며, 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한다.

④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시험과목 및 범위 등은 “별표1”에 의

해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한다. 단, 주관식 논술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점기준을 명확

히 제시하고 추후 응시자가 채점된 답안지를 요구할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

한다. 다만, 경력직 등 직무 특성상 필기시험이 불필요한 경우, 장애인 채용이나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⑥ 필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선발하도록 하되 2명 이하 소수

채용 시 5배수 이내로 선발하여야 한다.

⑦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판단한다. 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⑧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 2021.07.16.>

1.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 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 제공 금지, 연

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 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

진행절차 등 면접 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

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다양화와 객관화) ①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채용전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

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합격자결정기준)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성적이 매과목 40%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 순위로 결정한다. 단, 가점항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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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 면접시험 합격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이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각 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최고득점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성

적 고득점자, 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성(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

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면접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조건 점수, 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성(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성

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3.26.>

제9조(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①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

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채용계획 당시 고려되지 않은 결원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없다. <개정 2024.12.26.>

②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의 규모, 유효기

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채용구비서류) ①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진흥원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채용서약서

2.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3. 통장사본(급여 이체용)

4. 신원보증서(해당자에 한함)

5. 삭제 <2022.03.29.>

6.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

제3장 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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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승진후보자의 선정 및 승진결정) ①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 직급

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순

으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평정점을 합산한 순위에 의하여 매

년 6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성과평정점 : 90%

2. 경력평정점 : 10%

3. 포상평정점 : +3%

4. 징계평정점 : 별표 3

③ 제19조에 의거 수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효

력을 갖는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를

결정한다.

1. 성과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속자

3. 연장자

제13조(성과평정) 성과평정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당해 직급의 다음 기간동안의 성과

평정점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26.>

1. 9급 : 최근 2년 이내

2. 8급 : 최근 2년 이내

3. 7급 : 최근 2년 이내

4. 6급 : 최근 4년 이내

제14조(경력평정) ①경력평정 평점기준일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산정한다.

1. 경력은 진흥원 근무경력에 한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의 경력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제하여 산정한다.

②경력평정의 총점은 10점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경력평정은 “별표 2”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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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때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게 된 때

4.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된 때

제15조(포상평정) 포상평정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에 대하여 당해

직급 근무기간 중에 수여받은 포상에 한해 “별표 3”에 의해 합산하여 산정하며, 평정

산정 시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징계평정) 징계평정은 당해 직급의 징계처분 건에 한해 “별표 3”에 의해 합산하

여 산정한다.

제17조(평정자와 확인자) ①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 주무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원

장으로 한다.

②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승진심사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업무능력과 업적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2. 최근 업무 수행 능력 및 추진 성과

3.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 경로

4. 인품, 청렴성, 대내외 포상 등 기타사항

②제1항의 승진 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승진시기) 진흥원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는 매년 1월, 7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

되, 진흥원 정원 및 직급조정 등 승진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승진시 연봉책정) 승진자에 대한 연봉은 승진일로부터 새로이 책정된 연봉을 적

용한다. <개정 2022.12.27.>

제4장 인   사

제21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원장은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

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또는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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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력개발제도 도입·운영) 원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개방형 임용) 원장은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

할 수 있으며,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 중심의 인

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적극행정) ① 원장은 임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 및 면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4.]

제5장 퇴직제도 운영 <신설 2021.07.16.>

제25조(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① 진흥원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자

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6.]

제26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 근속기

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직

원으로 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는 진흥원 보수규정 “별표 3” 경력인정기준표에 의해

산정된 재단 입사전 경력을 합산하며, 재직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4.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본조신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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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

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07.16.]

제2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

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16.]

제2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 인사담당 부서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5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심

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근속시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업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중인 직원

2.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3. 상위직 근무직원

4. 장기근속 직원

5. 고령자

[본조신설 2021.07.16.]

제30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인사담당 부서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이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16.]

제31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16.]

제32조(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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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

예를 받은 경우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

급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07.16.]

[제목개정 2024.12.26.]

제3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

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07.16.]

제34조(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

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

청서상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신청자의 사전 약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07.16.]

제35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은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1. 진흥원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

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③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 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범위에 관하

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07.16.]

제36조(조기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월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

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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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1.07.16.]

제37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

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인사담

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16.]

제38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인사담당 부서장은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16.]

제39조(준용규정) ‘제5장 퇴직제도 운영’에 관해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기타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07.16.]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7.1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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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개

정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7.2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24.>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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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직원 공개채용 필기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일반직

○ (공통) NCS(직업능력기초능력검사)

【경영·전략분야】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전산학 중 택

【사업분야】

○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및 정치학, 국제교류,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중 택

※ 분야별 필기시험은 위 전공과목 외에도 채용예정분야 및 담당 직무에 따라

원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외국어 시험은 국가공인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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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4.12.26.>

경력 평정표

구 분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직급
에서

최저
연수

초과
경력

1년차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년차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년차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4년차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5년차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년차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년차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년차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년차 9.7 9.8 9.9 10.0

[별표 3]

가감점 평정표

1. 가점항목(표창) : 표창의 경우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훈장 및 표창
대통령

표 창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이사장

점 수 + 3 + 2.5 + 2 + 1.5

2. 감점항목(징계) : 당해직급의 징계 건을 모두 합산 감점한다.

구 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점 수 - 5 - 3.5 - 2.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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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   급) 승 진 후 보 자   명 부

년 월 일 기준작성

서열 소속 성명
평정내역 평정

합계

기타

성과
평정

경력
평정

포상
평정

징계
평정 생년월일 학력

현직급
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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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운영 규칙

   

제정 2020. 12. 15.

개정 2021. 07. 16.

개정 2023. 06.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56조에 의해 위임받은 임금피크제 운용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6.>

제2조(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대상자) 이 기준은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는 만57세부터 정년까지 3년간 적용, 운용한다. 다만, 정년퇴

직일이 6월 30일인 직원은 7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인 직원은 익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임금조정) ①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임금피크제 전환 1차 년도 : 95%

2. 임금피크제 전환 2차 년도 : 90%

3. 임금피크제 전환 3차 년도 : 85%

② 기준이 되는 직전 기본연봉은 매년 정기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6조(수당) ①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선택적 복리후생비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성과급 등 기본연봉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수당은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반영한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직군으로 전환된 직원은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인사원칙) 1․2차년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승진함

이 없이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3차년도 직원은 별도

직군 정원에 따라 직급 정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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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별도직군 운용) ① 3차년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직전 직급 정원에서 제외하고

별도직군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정원만큼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

② 별도직군으로 운영되는 직원의 호칭은 자문관, 정책관 등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9조(재취업 및 창업지원)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정년도래 1년전 직원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는 인사담당 부서로 발령 처리하고, 재취업 및 창업, 노

후설계, 귀농귀촌 등 교육연수 일정을 120 ~ 200시간 의무 반영하고 해당 교육훈련비는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0조(직무부여 및 평가) ① 1~2차년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직급 유지에 따라 현행

직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3년차 직원의 경

우에는 경영성과관리 및 기획, 특화사업 개발,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업무를 부여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평가는 1․2년차의 경우 해당 평가군에서 ｢직무성과평가규

칙｣대로 평가받고, 3년차는 별도직군 평가군으로 분류하여 별도직군 전환 전 직급의 평

균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07.16.>

③ 성과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개월 및 임금피크제 지급율을 반영하여 관련 지급기준에

맞게 차등 지급한다.

제2장 퇴 직 금

제11조(퇴직연금)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

금제도로 전환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임금피크제 적용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매년 중간정산을 실

시하도록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제3장 기   타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 방

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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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07.1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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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 관리･운영 규칙

제정 2021. 07. 12.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되는 수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침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사업”이라 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 외부 유관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등에서 진흥원에 각종 업무수행을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간접관리비”라 함은 사업비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징수하는 수수

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탁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간접관리비의 징수는 위탁기관의 별도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수탁사업의 종류와 범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수탁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2. 기타 외부유관기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 관리원칙) ① 사업비는 진흥원 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관리․운영하며, 해

당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 또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6.26.>

② 사업비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수행에 최대

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집행) 사업책임자는 진흥원 예산‧회계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집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접관리비등의 징수) ① 진흥원은 제4조에 따라 수탁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간접

관리비등 제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간접관리비등 기타수수료의 징수요율은 총사업비의 30% 이하로 하며 위․수탁기관

간의 협약으로서 정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328 -

한다.

③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수익금은 진흥원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정산 및 결산) 사업담당자는 사업비집행에 대한 정산을 위탁기관과 계약한 기일이

내에 완료하고 정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관리비의 회계) 간접관리비 및 수수료는 세입예산의 사업수익 항목으로 하여

정리한다.

제10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성립 전 사업에 대해서는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변경은 위탁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별도 지침이 없는 경

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칙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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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전결 규칙

제정 2022. 03. 29.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12.

개정 2023. 07. 19.

개정 2025. 03. 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제반업

무 결재에 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사무위임 전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이사장, 원장, 부서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1. 이사장의 결재사항

가. 이사회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원장의 결재사항

가. 진흥원 운영 기본정책 및 방침 결정

나. 주요업무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정관, 규정, 내규의 제정 및 개폐

라. 채용·인사, 재무회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안

마. 직원의 국외출장

3. 부서장의 결재사항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부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다. 봉급·공공요금 등 반복적 회계사무

[전문개정 2023.06.12.]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업무내용별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차상

급자에게 사전,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③ 이 규칙에서 전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당해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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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6.12.>

제5조(전결권자의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 부재 또는 궐위시에는 차하급자(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

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

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규칙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12.>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7.1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4.>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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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03.24.>

위임 전결사항

업 무 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팀장 부서장 원장 이사장

기본계획 및
방침의 수립
시행

1. 진흥원 운영 기본정책 및 방침결정 ○

2. 사업계획 수립 ○

3.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4. 통보, 조회, 공고 등 일반적인 사항 ○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1. 이사회 운영

가.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사결정 및 방침에 대한 처리 ○

다.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이사회 운영 일반사항 ○

2. 위원회 운영

가. 운영계획수립 및 위원회 임명 ○

나. 기타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

규정 및 내규

1. 정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2. 규칙의 제정 및 개폐 ○

3. 제규정심의위원회 ○

인 사

1. 직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가. 직원임면(신규, 보직, 승진, 겸임, 강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

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다. 직원 전보, 휴직, 복직 ○

라. 인사발령 통지 ○

2.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가. 인사기록 관리 및 정리 ○

나. 신원조회 ○

다. 인사관계 제증명 ○

라. 신분증 발급 ○

3.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

4. 직원 표창 등 상훈관리 ○

5. 기간제근로자 채용 ○

6. 인사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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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팀장 부서장 원장 이사장

복무 및 교육

1. 근무상황 관리

가. 연차, 반차, 지참, 외출, 조퇴 등

◦원장, 부서장 ○

◦팀장 ○

◦팀원 ○

나. 병가, 자녀돌봄휴가, 특별휴가, 공가 등

◦원장, 부서장 ○

◦팀장, 팀원 ○

다. 초과근무, 특별근무, 휴일근무

◦원장, 부서장 ○

◦팀장 ○

◦팀원 ○

2. 출장명령 및 복명

가. 국외 지역 ○

나. 국내 지역

◦원장, 부서장 ○

◦팀장, 팀원 ○

3. 당직명령 ○

4. 직원의 업무분장 ○

5.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가. 원장, 부서장 ○

나. 팀장, 팀원 ○

6. 대외활동 신고

가. 원장, 부서장 ○

나. 팀장, 팀원 ○

7. 직원 교육훈련

가. 중장기교육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직원후생

1. 기본계획 수립 ○

2. 세부시행계획 수립 ○

3. 사회보험

가. 직원의 건강진단 ○

나. 4대보험료 징수관리 ○

4. 복지포인트 및 급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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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팀장 부서장 원장 이사장

공인관리

1. 공인의 각인 및 폐기 ○

2. 공인의 등록 ○

3. 보관 관리 ○

예산 및
결산

1. 예산편성 방침결정 ○

2. 예비비 사용 ○

3. 예산의 전용 ○

4. 예산안 작성 ○

5.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 ○

6. 예산의 이월 ○

7. 실행예산 편성 ○

8. 승인예산의 통지 ○

9. 자금수급계획 ○

10. 결산보고서 ○

지 출

1. 공사·제조·구매·수리·용역·기타

◦10백만원 이하 ○

◦10백만원 초과 ○

2. 급여 등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집행

○

3. 제세공과금 등의 의무적 경비 ○

4. 업무추진비 ○

5. 각종 회계장부 정리 ○

자금운용
및 수입금
관리

1. 각종 수익사업 운영계획 수립 ○

2. 자금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

3. 수입금 관리 및 채권채무에 관한사항 ○

4. 현금예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5. 이용료, 임대료, 사용료 등 기타 수입금의
조정, 징수 및 취소결정

○

6. 반납금의 여입 ○

7. 과오납금의 반환 ○

8. 관련 장부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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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팀장 부서장 원장 이사장

재산 및
물품

1. 물품수급계획 및 통제 ○

2.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

3. 재물조사 ○

4. 비품, 소모품, 사무용품 출급 ○

5. 시설물의사용, 임대, 기타부대사업허가등 ○

6. 관련 장부정리 ○

7. 업무용 차량관리 ○

계 약

1. 입찰공고(안) 결정, 계약계획 수립 ○

2. 적격심사(위원위촉) 및 제안평가 결과 ○

3. 계약관련 안내 및 통지, 하자보수 점검 ○

전산관리
1. 관리계획 수립(유지보수 등) ○

2.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정기점검 등) ○

정보공개

1. 정보공개, 민원 접수 및 통보 ○

2.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민원 답변

가. 중요한 사항(집단민원 등) ○

나. 경미한 사항 ○

자문위원회

1. 운영계획 및 운영방침 결정 ○

2. 위원위촉 및 위원회 운영 ○

3.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

기타

1. 소송업무 ○

2. 보안업무 및 관리 ○

3. 문서수발 및 조정 통제 ○

4. 창의적 제안제도

◦ 심사 및 채택 ○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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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 규칙

제정 2023. 06. 26.

개정 2024. 12. 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서 위임한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진흥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타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

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분장) ① 진흥원의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부서의 분장사무는 부서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부서별로 상호 관련 있는 업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협

의․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2024.12.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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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4.12.26.>

부서별 사무분장표

부서명 팀명 분장사무

기획

협력실

기획

관리팀

- 진흥원 업무 조정 및 총괄

- 직무성과평가 관리

- 대내·외 감사 대응

- 정관, 규정, 규칙 제·개정 관리

- 이사회 운영 및 도의회 관련 업무

- 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직원 채용, 인사, 노무 관리

-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

- 공무국외출장심사

- 창의조직문화, 제도개선 업무

- 자산 및 기금운용 관리

- 예산, 회계, 결산

-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

- 계약업무(공사/용역/구매 등)

- 전산 관리 및 정보보안업무

- 시설안전 관리

- 일반서무(문서 및 비품) 관리

전략

사업팀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기획

- 조직진단 및 경영평가 관리

- 정책 수립 및 발굴

- 기관장 성과목표 수립 및 관리

- ESG 사회적 가치 실현

- 인권·윤리경영 총괄

- 기관 연구용역 관리

- 기관 홍보 및 고객만족경영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발굴·운영

-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운영

- KOICA 사업 운영 및 관리

- ODA 컨설팅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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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팀명 분장사무

교류

협력실

국제

진흥팀

- 국제진흥사업 발굴 및 운영

- 글로벌 국제교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 해외 경제통상교류 지원 및 신흥 교류지역 개척

-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

- 해외 한국어 교육 확산

- 전북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홍보

- 기타 공모․수탁사업 수행 및 도 정책 지원

외국인

교류팀

- 외국인·도민 교류사업 발굴 및 운영

- 도민 및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 외국인 및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북 공공외교 활동 강화 및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전북 특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국제교류 단체 관리 및 DB구축

- 세계문화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타 공모․수탁사업 수행 및 도 정책 지원

★ 파견 공무원

- 제반규정, 사업운영규정, 운영규칙, 업무지침 등 제정

- 도와 의회 대응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현장지원

- 예산, 회계, 인사, 전자문서 토탈행정망 구축 및 직원교육

- 각종 지출업무, 계약 등 회계질서 안정화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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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

제정 2023. 06. 12.

개정 2023. 06. 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6.>

제2조(용어의 정의)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

한다.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직무)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 및 수탁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2.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해 충원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법 규정에 따라 채용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4.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등 특정한 기능 업무

5. 기타 행정지원 및 단시간근로자

제5조(채용)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진흥원 인사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근로

계약 조건을 명기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부서는 인사․노

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한다.

④ 진흥원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채용자격) ① 채용자격을 타 규정 및 사업지침 등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무분야 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채용기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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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기간제근

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종료한다.

제8조(보수) ① 보수는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의 보수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진흥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책정한다.

②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일 분을 감하여 지급

하며, 월중 신규채용,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

여 지급한다.

③ 기타 보수지급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휴가 및 휴일) ①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단, 결근할 경우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기타 휴가 및 휴일에 대하여는 진흥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근무방법) 근무지 배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적의

조정 시행한다.

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진흥원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

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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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부   칙 <2023.06.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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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기간제근로자)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이하 “진흥원”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 및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정에 따라 근

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1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정에 따라 부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근무일 및 휴일

◦ 근무일 : 주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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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

◦ 보수는 (시간급, 일급, 월급) 원, 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

인 사항은 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 보수에는 개인 4대 보험 개인분과 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본인이 내

야하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보수는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7. 계약의 해지

◦ 진흥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

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

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8.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진흥원 ｢기

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기 계약내용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후 계약서는 각 1부씩 보

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전화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전화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

교부일시: 수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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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규칙

제정 2023. 12. 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42조에 의한 소속 임직원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외활동이라 함은 타 기관의 용역(공동연구 포함), 대학 등의 출강, 자문 및

심의 행위,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 또는 발표․토론 등을 하는 행위, 기타 다른 직

을 겸하는 행위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승인) ①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리 신고하

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활동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외활동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진흥원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특수 관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활동인 경우

5. 진흥원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변경 신고하여

야 한다.

③ 겸직 기준 및 허가절차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고, 겸직허가 사

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도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외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복무처리) ①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법인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여비 등 출장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

는 경우 출장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대외활동의 경우에는 지참·외출·조퇴·조
퇴 또는 연차휴가로 처리한다.
제5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344 -

[별지 제1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주민등록

번 호

겸직요청
기관명

겸직직위 20 . . . ~ . . .( 개월)

겸직기간
․ 상근여부 : 상근( ), 비상근( )

․ 근무시간 : 00:00 ~ 00:00(00h)

겸직기간

근무시간
․ 월 보수 : 만원

업무내용

및 직무

관련성

․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

․ 직무관련성 :

직무에

미칠

영향정도

< 첨부 > 겸직기관의 겸직요청 공문

20 . . .

신청자 (인)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대외활동 규칙

- 345 -

겸직허가 신청서
(외부강의 신청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주민등록

번 호

강의일시 20 . . . ~ . . ( 개월) / 매주 O요일 00:00 ~ 00:00

강의장소
(소재지)

OO대학교(서울OO구)

강의과목
또는 주제

강의기간

(겸직기간)

강의회수

및 시간

․ 월 횟수 : 회

․ 월 강의시간 : 시간

강의요청

기관

겸직 시

그 직위
예)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강의시

(겸직시)

받는보수

․ 1회 강의시 : 만원

․ 월 보수 : 만원

강의내용의

직무 관련성

․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

․ 강의내용과 성격

-

․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

직무에 미칠

영향정도

< 첨부 > 겸직(강의)기관의 강의 요청서

20 . . .

신청자 (인)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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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00시 00분 ~ 00시 00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원고료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20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만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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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규칙

제정 2024. 12. 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국제

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

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련법 및 진흥원의 타 규정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

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

래된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전

체 근로자를 말한다.

4.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 규칙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진흥원의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

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규칙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진흥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진흥원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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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보건관리감독자) ① 진흥원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또는 그 직

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

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그 밖에 소관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담당자) 진흥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진흥원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보건관리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보건 경영활동 실적

2.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경영활동 계획

3.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③ 진흥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발생시 처리절차) ① 진흥원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

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

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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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2조(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소관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및 안

전보건관리 담당 부서장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장은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

치결과를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장은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행한 안전기본계획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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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각 부서장)

안전보건담당자

(부서별 1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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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 2024.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인사규

정 제74조(재정보증)에 따라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말한다.

1. 재무관, 분임재무관, 징수관, 분임징수관, 수입원, 지출원, 채권채무관리관, 분임채권

채무관리관, 수입지출외현금및유가증권출납원

2.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3.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의 보조자

5. 제1호 내지 3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업무 담당직원으로서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보험계

약은 원장을 피보험자로, 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직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보상

이 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최소재정보증액) 직원별 최소재정보증보험 가입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의 지급) 직원별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진흥원은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보

증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업무상 과실 등으로 진흥원에 손해를 끼쳐 변상책임이 발생된 때

2. 원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3.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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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있어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

액을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의 확인 및 보관) 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회계관리 주관부서장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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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정 2025. 12. 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회

계규정 제51조에 의해 진흥원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

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진흥원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원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

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금고의 지정) ①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 또는 수의에 의한 방법(이

하“수의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

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대출 및 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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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수행․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

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중 항목 1, 3,

4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해당 세부항목의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퍼

센트의 편차를 두며, 2번과 5번 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

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

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3. “정기예금 예치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대출금리, ”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

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4.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 상시 출납업무 수행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여

부”는 진흥원의 금융업무를 일관되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 기준

으로 배점한다.

5. “ERP시스템과의 연계서비스 제공”은 금융기관이 독자적 혹은 금융기관과 협약된 중

계서비스社(VAV社)를 통해 진흥원의 통합정보관리프로그램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에 대한 실시간조회기능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6.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은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

흐름(Cash-flow)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

7.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도내 금고 취급 경험을 기준

으로 배점한다.

8. “지역사회기여실적”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활

성화, 재해구호 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 실적을 비교·평가하

여 배점한다.

9.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

가결과 최종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한다.

10. 협력사업추진계획은 진흥원에 제시한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배점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금고지정을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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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협력실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다만, 위원장은 평가하지 않고 회의만

진행한다.

④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공기관 임직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 위원의 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로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

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원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

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

하고,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제9조(금고지정 공고와 약정서체결) ① 원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관련 법규의 준수의무, 세입․세출금의 송금 및 이체, 일

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

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원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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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

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

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운영 보고) ①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 등을 상·하반기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운영보고서에는 회계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

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현황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원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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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1순위) 6점, (2순위) 5.4점, (3순위) 4.8점, (최저순위) 3.6점 (6)

- 국내평가기관
(1순위) 4점, (2순위) 3.6점, (3순위) 3.2점, (최저순위) 2.4점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3)
- 총자본비율(안정성)

(1순위) 8점, (2순위) 7.2점, (3순위) 6.4점, (최저순위) 4.8점 (8)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1순위) 7점, (2순위) 6.3점, (3순위) 5.6점, (최저순위) 4.2점 (7)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1순위) 8점, (2순위) 7.2점, (3순위) 6.4점, (최저순위) 4.8점 (8)

2. 진흥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순위) 6점, (2순위) 5.7점, (3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6)

나. 대출금리
(1순위) 4점, (2순위) 3.8점, (3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1순위) 5점, (2순위) 4.7점, (3순위) 4.4점, (최저순위) 3점 (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순위) 3점, (2순위) 2.8점, (3순위) 2.6점, (최저순위) 1.8점 (3)

3. 이용 편의성

소 계 19
가. 수납 및 지출 업무수행 전담인력

(1순위) 5점, (2순위) 4.5점, (3순위) 4점, (최저순위) 3점 (5)

나. 상시 출납업무 수행시 은행직원 출장 및 파견여부
(1순위) 7점, (2순위) 6.3점, (3순위) 5.6점, (최저순위) 4.2점 (7)

다. ERP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1순위) 7점, (2순위) 6.3점, (3순위) 5.6점, (최저순위) 4.2점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1순위) 7점, (2순위) 6.3점, (3순위) 5.6점, (최저순위) 4.2점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1순위) 7점, (2순위) 6.3점, (3순위) 5.6점, (최저순위) 4.2점 (7)

다.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1순위) 7점, (2순위) 6.3점, (3순위) 5.6점, (최저순위) 4.2점 (7)

5.
지역사회기여
및 진흥원과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1순위) 5점, (2순위) 4.7점, (3순위) 4.4점, (최저순위) 3점 (5)

나. 진흥원과 협력사업 계획
(1순위) 4점, (2순위) 3.8점, (3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진흥원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제5편 지침 및 요령
• 성희롱·성폭력·스토킹범죄·직장�내� 괴롭힘� 등�

예방�및�처리� 지침

• 임직원�행동강령

• 고객서비스헌장

• 고객서비스�행동�지침

• 인권경영헌장

• 인권경영�실행�지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운영�지침

• 휴직자�복무관리�지침

• 상품권�구매‧사용�및�관리에�관한�지침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지침

• 연구용역관리�지침

• 임직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지침

• 청년�해외기업�인턴십�지원사업�운영�지침

• 해외�새만금�한글학당�운영사업�운영�지침

• 음주운전�행위�처리� 지침

• 사이버보안�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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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스토킹범죄·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및 처리 지침

제정 2018. 11. 22.

개정 2023. 06. 09.

전부개정 2024. 02. 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

준법｣ 제6장의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범죄․직장 내 괴롭힘․여성폭력 피

해자의 2차 피해(이하 “성범죄 등”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진흥원의 임․직원(비정규직 직원 포함)에게

적용되며, 진흥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등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

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

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

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

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이라 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2차 피해”라 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

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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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

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

은 제9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4. “스토킹범죄”라 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체적·정신

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나.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

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자.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

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원장은 성범죄 등 방지를 위한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범죄 등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

여야 한다.

1. 성범죄 등 예방교육의 실시

2. 성범죄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범죄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범죄 등 피해자의 보호 예방 조치

5. 성범죄 등 행위자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범죄 등 예방 홍보

7. 성범죄 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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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범죄 등의 방지조치 연간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범죄 등

관련 고충에 대한 피해상담, 성범죄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성범

죄 등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진흥원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범죄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

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범죄 등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범죄 등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범죄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범죄 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범죄 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범죄 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원장은 성범죄 등의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범죄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

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범죄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범죄 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범죄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범죄 등의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범죄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 및 조사) ①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성범죄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범죄 등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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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

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범죄 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

려주어야 한다.

⑧ 성범죄 등의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

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범죄 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

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

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

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범죄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범죄 등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

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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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범죄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범죄 등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

상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범죄 등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범죄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등 결과통지) 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원장은 성범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원장은 성범죄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범죄 등 예방교

육, 성범죄 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부처와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성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

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성범죄 등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

계한다.

⑥ 원장은 조사 중인 성범죄 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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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제반조치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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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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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성범죄 등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급 성별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요구사항
 ※ 조사를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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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8. 11. 22.

개정 2020. 05. 27.

개정 2021. 01. 10.

개정 2022. 08. 11.

개정 2023. 03. 30.

개정 2023. 06. 09.

개정 2024. 06. 07.

개정 2024. 11.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

인․단체를 말한다.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

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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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

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

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

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

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08.11.>

제6조 삭제 <2022.08.11.>

제7조 삭제 <2022.08.11.>

제8조 삭제 <2022.08.11.>



임직원 행동강령

- 371 -

제9조 삭제 <2022.08.11.>

제10조 삭제 <2022.08.11.>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

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

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

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

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

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

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

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

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

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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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

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

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

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

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

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각종 위원회 회의, 계약업무, 감사업무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2. 채용 시험 문제 및 정답, 심사위원 명단 등 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3. 용역업체 제출 서류, 기술평가 결과서 등 법인 및 개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

한 정보

4.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정하는 정보 및

행위

제20조 삭제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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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

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

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

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

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

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

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05.27.]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

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

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

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

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

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374 -

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

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

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

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

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

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

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

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

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

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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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06.07.>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7.>

④ 삭제 <2020.05.27.>

⑤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06.07.>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제공자

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7.>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

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6.07.>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07.>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

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

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7.>

② 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24.06.07.>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알려

야 한다. <개정 2024.06.07.>

제26조 삭제 <2023.03.30.>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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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1조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이 감독기관 소속 임

직원으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03.30.]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

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

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

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

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

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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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징계)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5.27.>

② 원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

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

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0.05.27.>

③ 원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

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0.05.27.>

④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

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27.>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

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

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

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

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

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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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

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5조(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2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

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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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

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

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27.>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22.01.10.>

이 강령은 2022년 1월 10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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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3.08.11.>

이 강령은 2022년 8월 1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23.03.30.>

이 강령은 2022년 1월 1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강령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6.07.>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3.>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 381 -

[별표 1] <개정 2022.01.10., 2024.11.13.>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

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

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

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

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

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

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

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

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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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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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

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

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

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

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

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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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부터 받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금품등을 수

수하였으나, 위법

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금품등을 수수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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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386 -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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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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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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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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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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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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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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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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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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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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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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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398 -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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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400 -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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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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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

련

번

호

신고 

접수

번호

신

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

도

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

리

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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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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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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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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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헌장

제정 2018. 12. 31.

개정 2023. 06. 09.

우리는 세계속의 전북을 선도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고객감동 ·행복경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고객서비스

헌장을 선언합니다. <개정 2023.06.09.>

하나,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이 편하게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를 활짝 열어 두고

고객 만족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고객에게 가까이 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과제를 우선 해결하고, 나누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친근

한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이 보다 편하게 진흥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치를 공감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전북을 선도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써 진흥원은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

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행동지침

- 407 -

고객서비스 행동지침

제정 2018. 12. 31.

개정 2019. 03. 22.

개정 2023. 06. 09.

개정 2024. 01. 09.

고객과의 만남

고객의 방문

고객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편한 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고객의 방문 목적을 분명히 파악하여 담당자에게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명함은 먼저 준비하고 두 손으로 공손히 전달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는 신속히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정중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정중히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배웅하겠습니다

고객을 방문

사전에 반드시 방문 목적을 밝히고 시간 약속을 하겠습니다

방문의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효과적인 방문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명함은 먼저 준비하고 두 손으로 공손히 전달하겠습니다

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공손히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방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상담

고객과의 방문 장소는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상담 내용을 경청하고, 공손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전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숙지하여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

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명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공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명함은 우측 하단에 두고, 업무가 종료된 후 명함집에 정중히 보관하겠습니다

전화 응대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담당자가 부재 중일 경우, 고객의 업무 내용을 메모하여 신속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신호음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수신하며, 신호음이 늦어지는 경우 기다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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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전달하는 경우, 끊길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내선 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소속과 성명, 용무를 밝히고 통화가 가능한지 정중하게 먼

저 묻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고객 응대
민원 또는 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가능한 48시간 이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제안 중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반영하고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언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유형별 고객서비스 행동 기준

고객유형 대상 고객서비스 행동 기준

비전·가치의 

전파 고객

전북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고객 관심도 제고와 참여를 위한 홍보, 행사, 

사업 안내

고객 의견 수렴 및 만족도조사, 고객의 소리를 

통한 의견 수렴 

보다 편리한 소통을 위한 시스템 개선 

도내 외국인 및 

해외동포

자매우호 도시 및 

국제교류기관

전북특별자치도와 대상 국가 및 기관 상호 홍보

고객 관심 고취를 통한 민간 교류 확대 제고

협력고객
지자체, 유관기관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요청 자료 회신

보다 나은 사업 진행을 위한 내용 공유 

전문가
진흥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언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소통 실시

고객 의견 및 불편사항 신고
진흥원의 발전을 위한 제언 사항, 서비스에 불편한 점을 느끼셨다면 저희 홈페이지 고

객의 소리 또는 담당자에게 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진행이 어려운 사항의 경우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연락처

고객 의견 및

불편 사항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일반문의 : 기획관리팀 063-280-6104

 프로그램 문의

  국제진흥팀   063-280-6117

  외국인교류팀 063-280-6112

 외국인 문의

  English : 063-280-6112

  中國語 : 063-280-6117



고객서비스 행동지침

- 409 -

고객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해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권

리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제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대가나 금품,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풍토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함이나 익명의 투서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

해할 우려가 있으며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삼가바랍니다.

우리 진흥원 직원의 잘못된 행위, 불친절, 기타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도 아낌없는 칭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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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제정 2019. 10. 29.

개정 2022. 12. 15.

개정 2024. 01. 09.

개정 2025. 12. 15.

우리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민간의 국제교류 증진,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국제적 우호친선관계 증진에 이바지한다.

세계 속의 전북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경영 활동에 관련된 임직원

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

포함으로서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보편적 권리로서 ｢국제인권장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35개의 국제 인권 선

언과 규약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차

별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서 적극적인 구제를 적합한 절차를 통해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

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

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사업추진 중 상대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주민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모임과

소통을 허용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협력기업 및 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

경영을 실천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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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사업프로그램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2차 가해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

며,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회복과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포용과 협력, 공감과 상생, 지속가능성과 혁신, 책임과 신뢰를 통해 인간 중

심의 인권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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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정 2019. 10. 30.

개정 2023. 06.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등 국제

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진흥원의 경영활동에 관

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란 진흥원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5.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란 진흥원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진흥원은 헌법,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진흥원은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진흥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인권경영 실행 지침

- 413 -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진흥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진흥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

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진흥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진흥원은 모든 협력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

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

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진흥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진흥원이용자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직원 인권 보호) 진흥원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적

극적으로 직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

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인권경영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

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진흥원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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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심의위원회의 행정지원

5.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6.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18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사이버 교육, 집합 교육, 교재 배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협력기업 및 기관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진흥원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1. 당연직 내부위원은 원장과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인권분야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관련 지식 또는 진흥원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2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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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

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 참석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

니 된다.

제26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

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진흥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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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흥원 내부 또는 도급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

경영담당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담당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구제

제31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

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

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2호 서식)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

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진흥원 규

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 사건의 처리 및 조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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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은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한 후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에 상정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사건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사건을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보강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담당관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이하 “관련 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

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

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

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33조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

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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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

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

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

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

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8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10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지침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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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 종합통계표

연번 이슈

답변결과

예
보완필

요
아니오

정보없

음

해당없

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 인권 보호

합계

* 기관 및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서 예시한 바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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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인권 침해 행위 신고서

(□ 내방 □ 우편 □ 팩스 □ 이메일 □ 기타)접수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연락처

(전화 또는 
이메일)

주 소

피해자
(신고인과 

다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근무처
연락처

(전화 또는 
이메일)

주 소

신고인과의 
관      계

피해자가 신고 
사실을 아는지 
여         부

1. 알고 있고 조사 원함(   )

2. 모르고 있음(   )

피신고인
(침해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급
(또는 직위)

성  별

신 고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인권침해 행위, 발생장소 및 일시, 지속성 여부, 

신고인(피해자)의 피해 상황, 목격자 및 증거자료의 유무 등을 상세하게 기록

합니다. (별지 사용가능함)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권경영지침 제32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에 의

거 상기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인권경영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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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접수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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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접수번호 신고인명

신고내용

조사결과

결정내용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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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정 2019. 12. 06.

개정 2023. 06. 09.

개정 2024. 03. 22.

개정 2025. 01. 09.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정

2023.06.09.>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진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

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제한적 본인확

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

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정보제공

회원성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뉴스레터 발송)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처리합니다.

3. 사업 업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따른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② 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회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진흥원 홈
페이지 이용 및 진흥원 정보 제공

성명, 연락처, 연락처, 추천인
아이디

준영구

2
전자민원
신청이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최근 3년간전자민원신청이력정보제공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년

3 사업관계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비용 지급 등)

성명, 소속, 생년월일(지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번호), 연
락처, 주소, 연락처 등

사업종료
후 3년

※ 기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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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

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진흥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

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

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사업관계자 정보 : 사업 종료 후 3년(단, 회의비 등 단순 지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

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

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와 연관된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진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

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

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

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

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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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진흥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선택항목 : 메일링서비스, SMS 수신여부

2. 민원사무 처리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3. 사업관계자 정보

․필수항목 :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주소

․선택항목 : 사업에 따라 상이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

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

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

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

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명>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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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

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

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2024.03.22., 2025.01.09.>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오승훈

- 직책 : 기획관리팀장

- 직급 : 6급

- 연락처 : <063-280-6103>, <oshoon@jbic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기획관리팀

- 담당자 : 김진석 주임

- 연락처 : <063-280-6105>, <neil@jbic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

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24.03.22., 2025.01.09.>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기획관리팀

- 담당자 : 김진석 주임

- 연락처 : <063-280-6105>, <neil@jbica.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

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

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진흥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

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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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2. 6..부터 적용됩

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 5. 1 ~ 2019. 12. 5. 적용

부   칙

이 방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방침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2.>

이 방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1.09.>

이 방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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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지침

제정 2019. 12. 31.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3.

개정 2025. 03.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공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다. “용역근로자”용역업체 소속이면서 진흥원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

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단, 용역계약시 공사가 인건비

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채용부서”라 함은 업무수요에 따라 비정규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부서”라 함은 조직·예산 및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4. “정기심사”라 함은 예산안 편성 전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수시심사”라 함은 회계연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실

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4조(사전심사) ① 채용부서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채용인원, 채용기간,

고용형태, 채용사유, 소요예산, 직종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심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채용부서는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부서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는 제출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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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부서는 정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비정규직 채용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⑤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수시심

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항 및 제3항의 정기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⑥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부서 : 기간제근로자

2. 채용부서 :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

⑦ 채용부서는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그 결과를 심사부서에 통보하여

야 하며, 심사부서는 진흥원 비정규직 인력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생략한다.

1. 연중 1개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을 대체하는 경우

3. 최초 사전심사 후 장기계속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기간제 근로

자로 채용하는 경우

5. 심사 이후 채용 전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5조(사전 심사위원회) ①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

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3.>

1. 위원장 : 원장

2. 위 원 : 인사담당 부서장, 인사담당부서 주무팀장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사부서의 위원회 업

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채용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심사부서는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보

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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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2023.06.09.>

이 지침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3.>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4.>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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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03.24.>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

채용

기간

고용

형태

채용사유

직종 및

담당업무

소요예산
예산적정성

사전 협의 여부

□ 협의 완료

□ 협의 미완료

기타사항

상기와 같이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채용부서의 장 : (서명)

채용부서 담당자 : (서명)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432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03.24.>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 의결서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위원

불참위원

안    건

<회의내용>

별첨 참조

의 결 사 항

상기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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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정 2020. 06. 11.

개정 2021. 08. 12.

개정 2023. 06. 09.

개정 2025. 03.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복무규정

제24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휴직자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진흥원 복무규정 제81조(겸업금지 등)에 따라 휴직 중인 직

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

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제4조(휴직 실태 점검) ①인사부서의 장은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

도록 휴직 전 복무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 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

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

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말, 1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고 원장은 직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 시점

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 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 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

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 ① 원장은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

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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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

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심사 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지침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4.>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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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03.24.>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 기관명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1분기 3.4(월)∼3.8(금), <5일간>

2분기 6.10(월)∼6.13(목), <4일간>

나. 점검부서 : 1분기 감사과, (5급 000외 __명)

2분기 총무과, (6급 000외 --명)

다.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

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첨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작성예시)

구 분
적발
인원

휴직
종류

적발
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본부

0명
육아
휴직

휴직
종료후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유학
휴직

휴직
종료후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
에서 체류 중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성과급 최하위 부여

소속
기관명

0명
육아
휴직

휴직
중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개인사업종사)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0명
가사
휴직

휴직
종료후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
량 해외 체류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
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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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03.24.>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00팀

2. 직 급  사원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2.01.01 ～ 2013.01.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

당

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

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

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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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06.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

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4조(상품권의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범위 및 용도 등은 진흥

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

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6조(집행예산과목 명확화) 상품권 사용범위 및 용도별로 집행예산과목을 명확하게 하

여야 한다.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제7조(상품권 관리) ① 소속 부서장은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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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을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이 정한 방법으로 보관한다.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

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배부목적·배부수량·수령

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

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

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

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관리감독) ①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

② 각 부서에서는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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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 사용내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간 상품권 및 사용내역

을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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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상 품 권  구 매 ․배 부  관 리 대 장
부서명 : (단위 : 장, 원)

연

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배부

잔량

(금액)

결    재

비고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
방법

예산
과목
(발생
사유)

총
구매액

액면가 매수 일자 종류
목적
(내용)

배부
수량
(금액)

수령 확인

담 당 부서장
성명 서명

1

2

3

4

5

[작성방법] 

1. 상품권 종류 : 온누리상품권, 문화(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기타상품권 등

2. 수령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인 자필 서명이나 등기송달 등 수령 여부를 확인(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별첨 처리 가능)

3. 대리수령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유 기재

4. 상품권의 금액 표기는 액면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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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부서명 :          )

 기간 : 20○○. 1. 1～ 20○○. 12. 31.  (단위 : 장, 원)

연번 일자
상품권
종  류

구매
용도

총 구매액
(구매매수)

사용 내역
사용액
(사용
매수)

잔액
(잔여
매수)

비고*

1 “작성예시”

2 3.5
○○○

상품권

○○○

시상품

100,000

(100장)

○○○

시상

50,000

(50장)

50,000

(50장)

3

4

5

 * 비고란에 상품권 액면가(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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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1. 06. 18.

개정 2023. 06. 09.

개정 2023. 06. 23.

개정 2024. 01.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9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

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사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

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말한다.

2. “회계감사”라 함은 감사인이 진흥원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

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진흥원 예산‧회계규정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위 원 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담당부서의 장

으로 한다. <개정 2023.06.23.>

제5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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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

획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위원이 아닌 자가 대리하여 의결할 수 없다. 선임위원회 심의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의 평가 및 선정

2. 선정된 감사인의 변경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⑤ 위원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사록 관리)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누설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인 선정

제9조(감사인 선정) ① 위원회는 진흥원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감사계약) ① 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 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② 진흥원은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

도록 할 수 없다.

③ 진흥원은 선정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인의 변경 등) ① 진흥원은 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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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감사인이 진흥원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감사인이 진흥원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

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감사인이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과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진흥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15조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규정 등을 위

반하여 진흥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감사인의 변경 또는 감사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내용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지침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3.>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사

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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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 장 소 :

3. 출석현황 : 명

가. 출석위원 :

나. 불참위원 :

나. 기타 참석자 :

4. 안건 :

5. 회의내용

6. 심의결과

의안번호 안건 심의결과

위 심의‧결정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석위원 서명날인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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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관리 지침

제정 2022. 02. 09.

개정 2023. 06. 09.

개정 2025. 01.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과제를

선정하고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

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진흥원과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등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관리부서장”이라 함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4. “수행부서”란, 연구용역의 시행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하며, “수행부서장”이

라 함은 수행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연구개발,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은 제외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연구 및 그 밖의 단순반복적인 설문 또는 여론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부가세 불포함)인 조사·연구

6. 인증 획득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

7.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안전, 보안 등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으로 원장이 긴급성을 인정한 경우

제4조(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연구용역을 관리

한다.

1. 연구용역의 중복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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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용역 결과의 실효성 및 활용성 제고

제2장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연구용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연구용역 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2. 위원은 연구용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내부직원과 2인 이상의 외부전

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진흥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

되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선임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안

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

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연구용역 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연구용역 과제의 추진계획 및 연구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계약체결 방식 및 수행자 선정 방법의 적정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에 포함된 연구자와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자

2. 심의 대상에 포함된 연구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한 자

3. 감독기관의 공무원인 자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6.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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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서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심의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

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에 앞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사

전진단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결과 평가 등

제10조(연구용역 과제 심의 신청) ① 수행부서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 과제 심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용역 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연구가 최근 5년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수행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3.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내용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의 연구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수행부서는 제1항의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2.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 위원회는 이미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용역을 선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흥원에서 유사한 연구용역을 이미 수행한 경우이나, 해당 분야의 이론‧기술의 발

전, 정부정책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

2.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

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관련 사항에 대한 학술연구가 필요하여 다른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려

는 경우

4. 연구대상 및 내용에 정기적 현행화(Rolling)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평가 등) ① 관리부서는 접수된 연구용역 과제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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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수행부서의 연구용역 추진계획 발표

2. 심의 검토를 위한 질의응답

3. 심의의견을 토대로 한 최종 결과 제시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용역 과제 심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의 평가서에 따른 전체 심의위원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만 연구를 추진한다.

제12조(연구용역 과제의 변경) ① 수행부서는 계약체결 전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를 변경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용역 과제 변경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제외한다.

1. 연구용역기간의 변경

2. 연구용역비 10% 이내 증액

② 수행부서는 연구용역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자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수행부서는 연구용역의 연구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할 수 없다.

1.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진흥원의 경영평가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2.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진흥원의 임직원

② 수행부서는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 당해 연도 내 동일한 연구자(참여연구

원 포함)에 대한 연구용역 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대상자를 경쟁

입찰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과제 및 결과 중복 유사성 검증) ① 수행부서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결

과물을 검수할 때 알리오, 클린아이, 프리즘, 학술지 인용색인, 유사성 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사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는 연구용역 결과물의 유사성 검증 결과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내용에 따라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연구자에 대해 향후 3년간 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든 과제에 대

해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25.01.13>

제16조(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연구용역 수행부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용역 결과 자체평가서를 작성 및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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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1. 수행부서장 1인과 해당 연구용역 심의위원 외부전문가 1인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

2. 수행부서장 1인과 위원장이 지정한 해당 연구용역을 심의한 내부 위원 1인이 공동으

로 평가하는 방법

② 연구용역 수행부서는 용역 평가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행부서는 연구자가 시정한 연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극히 미흡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

내용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안에서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개

제17조(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수행부서는 연구용역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용역 활용 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

하여야 한다.

제18조(결과물의 등록 및 공개) ① 수행부서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지방공공기관통합공

시시스템(클린아이)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일 경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수

있다.

② 수행부서장은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 따라 연구 목록(용역 개요, 비공개 사유 등)을 공시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비공개 필요

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

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지침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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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5.01.13.>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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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역 과제 심의신청서

연구과제명

수행부서 담 당 자

연구용역비 연구기간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 : ※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 )

연구결과 공개 □ 공개 □ 비공개

자체수행
불가사유

예산, 인력, 전문성, 업무로드 등

연구의 필요성

용역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과업내용

3. 활용방안

4. 기대효과

중복성 검토
‧ 중복‧유사성 여부 : □ 여 □ 부
※ 유사한 기존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상기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고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리부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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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 과제 차별성 검토서

구 분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

1

2

3

4

5

본연구
와의
차별성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연
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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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역 과제 심의 평가서

과제명

항목 및 평가내용

평가등급

점수매우
우수
(25)

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매우
미흡
(5)

 필요성
◦ 연구용역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 수행방식의 적합성
◦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 연구용역 과업 세부내용의
구체성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 중복성
◦ 국내외 선행연구와의 중복성
여부

 활용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 결과의 명확성, 예상결과의
현실성 등

총 점

종합
의견

년 월 일

위 원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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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

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
논문 등을 진행중이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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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윤 리 서 약 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
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서약서 위반에 따라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용역‧공사‧계약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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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연구용역 과제 변경신청서

구분 당초 변경

연구과제명

수행부서

연구기간

연구용역비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수의계약 □ 일반경쟁 □ 수의계약

용

역

개

요

1. 배경 및 목적

2. 과업내용

3. 활용방안

4. 기대효과

수의계약 사유 ※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작성

연구용역 과제 추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연구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리부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구용역 추진계획서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3.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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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연구과제명

수행부서 연구기간

구분 내용 평가

연구목적의
부합성

연구내용이 과업지시서상의 과제 추진
목적과 부합하는가?

□ 우수 □ 보통 □ 미흡
연구방식의
적합성

문헌연구, 표본수집, 사례 및 통계분석
등의 연구방법이 적절했는가?

□ 우수 □ 보통 □ 미흡
계약이행의
충실성

연구방식,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반적
으로 과업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 우수 □ 보통 □ 미흡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연구결과가 신뢰할 수 있으며, 기관
정책 반영 등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 우수 □ 보통 □ 미흡

중복성
검토 의견

종합의견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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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연구용역 활용 보고서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연구용역

기 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유형

사업개선 제도개선 전략수립 사업의
조사․분석 신규사업

개발 기타

활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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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정 2022. 08. 01.

개정 2023. 06. 09.

개정 2024. 11. 13.

개정 2025. 03. 24.

제1조(목적)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진흥원의 이

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진흥원의 감사업무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원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진흥원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

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

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

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원장

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원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

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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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

이 원장인 경우,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서면으로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은 신고·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

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1.13.>

⑥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

다. <개정 2024.11.13.>

제6조(임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

에서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

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민

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원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임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

지 않은 경우, 해당 임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③ 원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진흥원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

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3.>

제8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임직원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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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을 지휘·감독

하는 상급자 또는 원장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이 원장인 경우,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통

보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진흥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

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진흥원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물품ㆍ용역

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

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

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11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진흥원이 소

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11.13.]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진흥원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

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

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

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

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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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제15조(위반행위 신고) ① 진흥원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

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

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진흥원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

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11.1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

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17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

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

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18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

당한다)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20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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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2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원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

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

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징계양정 기준) 원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해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

는 때에는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5.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09.>

이 지침은 소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3.>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4.>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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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03.24.>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호하목

｢지방공무원징
계규칙｣별표1 1
호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호파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
1호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호하목

｢지방공무원징
계규칙｣ 별표 1
1호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
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법제19조제2항·
제3항을위반하여자료
제출 등 거부 행위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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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임직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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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임직원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퇴직한 임직원이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1  법령ㆍ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

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

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468 -

[별지 제2호 서식]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임직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임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임직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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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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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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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임직원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임직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

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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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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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4.11.1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2  확인·점검 

내용

 ◯3  확인·점검 

결과

[  ] 특이사항 없음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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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쪽)

작성방법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지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2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

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적습니다.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

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

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

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

을 확인·점검

   

 ◯3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

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ㅇㅇ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ㅇㅇ월 예정)

    예2)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ㅇㅇ월 ㅇㅇ일)

    예3)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ㅇㅇ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ㅇㅇ

월 ㅇ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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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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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임직원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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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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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4.11.13.>

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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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임직원

②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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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임직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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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4.11.13.>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요청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외부활동 내용

◯3  외부활동 주제

◯4  외부활동 방법

◯5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

◯6  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7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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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성방법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

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ㅇㅇ언론사 요청으로 ㅇㅇㅇ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ㅇㅇ법인을 대리해 ㅇㅇ에 관한 소송 수행

         3) ㅇㅇ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4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5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6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ㅇㅇ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ㅇㅇ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7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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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4.11.13.>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  ] 허가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

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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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임직원이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예외 

해당 여부

 ◯1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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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규정집

- 486 -

[별지 제14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2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를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

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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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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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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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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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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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임직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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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지침

제정 2024. 04. 12.

개정 2025. 03. 18.

개정 2025. 03.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사업에 따른 운영위탁사업인

전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수행기간(2026년 12월 31

일까지) 동안 센터 내의 조직과 구성원에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제규정을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 운영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외국

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4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상

담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거점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각종 상담

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교육

3. 지역단위 외국인근로자 교류 지원을 위한 시설·편의 제공

4. 지역 유관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치안·안전·출입국 업무 등) 협업

5. 지역 내 외국인 다수 고용 업·직종 등에 대한 특화 사업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한 사업 등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실무책임자, 담당자, 상담원 등으로 구성

한다.

② 센터장은 원장이 겸임하거나, 경력요건에 부합한 자로 한다.

③ 원장의 위임을 받아 센터의 업무와 직원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를 두며, 실무책임자

는 진흥원 교류협력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5.03.18.>

④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센터 전

담인력의 자격기준은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

⑤ 원장은 사업여건 및 업무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흥원 소속 직원 및 센터 직원간 상

호 공동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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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매니저에 신규 임용된 자의 초임연봉은 “별표 1”의 1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진흥원 보수규정 경력인정기준표에 의한 경력을 초임연봉에 가산하여 최

대 5등급까지 책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제반조치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2025.03.18.>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6.>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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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25.3.26.>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매니저 초임연봉 기준표

(단위 : 원)

등급 1 2 3 4 5

매니저 34,875,168 35,610,733 36,312,263 37,020,353 37,7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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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25. 03. 24.

개정 2026. 02. 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청년 해

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이하 “인턴십”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선발된 인턴

지원자를 말한다.

2. 해외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인턴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되는 해외 소

재 기업을 말한다.

제4조(운영방식) ① 본 사업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협력 기관의 요청이 있

거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 시 협력 기관의 운영 방식을 따를 수 있으며, 모집, 심

사, 선정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자격요건) ① 인턴지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모집공고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이며, 최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전북 소재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휴학생
  다. 전북 소재 대학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3. 본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없는 자

② 선정된 기업에 따라 자격요건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모집공고에 이

를 명시한다.

제6조(서류 제출 및 협조) ① 최종합격한 인턴은 인턴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현지 도착 및 근무 시작 후 근무 중인 기업의 근로자 근무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

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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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턴십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⑤ 그 외, 진흥원이 요청하는 보고서, 설문조사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인턴십 기간) ① 인턴십 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인턴과 기업이

모두 희망하는 경우 비자 허용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인턴십 시작일은 인턴의 근무 시작일이며, 인턴십 종료일은 인턴의 근무 종료일이다.

제8조(경비 등 지원) 진흥원은 최종 합격한 인턴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매월 생활지원금을 근무시작일로부터 6개월 간 지급하며, 사회배려층 청년에게는 추

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인턴 기간 동안 해외장기체류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인턴십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의 생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인턴의 역할 및 의무) 인턴은 인턴십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야 한다.

1. 기업이 부여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규를 준수한다.

2. 인턴 활동 중 소속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산업·영업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

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비하·모욕적인 언행을 삼간다.

4. 현지 법령 및 관습을 준수하며, 활동지역의 정서에 반하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활

동을 하지 않는다.

5. 대한민국 또는 기업 등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전체 인턴의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그 밖에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0조(조기종료)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인턴십을 조기종료할 수

있다.

1. 근무 중인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인턴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인턴이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인턴이 근무 중인 기업 또는 타 기업에 조기 취업이 확정된 경우

4. 인턴의 체류자격(비자) 문제로 인해 인턴십 종료일 이전에 종료해야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종료해야 하는 경우

② 인턴이 조기종료를 원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 및 기업과 협의해야 하며, “별지 제3

호 서식”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 2(운영상 협의) ① 인턴십 운영 과정에서 기업과 관련된 분쟁 또는 운영상 문

제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외동포청 등 협업기관과 해

당 사항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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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 결과는 인턴 보호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조기종료에 따른 환수 및 지급중단) ① 인턴십을 조기종료할 경우, 진흥원은

종료 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인턴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기종료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제반조치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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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인 자료 사용 동의서

본인은 본인의 모습, 음성, 또는 본인이 인턴십 활동을 위해 제작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제작물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의해 재생, 사용, 출판 및 전시되는 것에 동

의합니다. 또한, 상기 자료들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관

련된 민원에 대해 진흥원 및 그 소속 직원이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이 면책은 진

흥원의 직원, 대리인, 라이센스 사용자, 후계자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진흥원은 상기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 웹사이트(홈페이지, SNS 등)

• 잡지, 신문, TV방송 등 언론매체

• 교육, 전시, 홍보 및 광고를 포함한 모든 출판과 매체 등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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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월별보고서

1. 인턴정보

인턴 성명 해당회차

근무기업 근무부서

2. 근무정보

출근기간(출근일수)

특이사항

3. 업무내용

주요 담당업무
업무내용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참고사진

위 활동보고서를 승인합니다.

인턴 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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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중도포기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파견국가 파견도시

근무기업 중도포기일

중도포기 사유

본인은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해외인턴 중도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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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종료보고서

성 명 비자만료일

파견국가 /도시 근무기업

당초 예정
근무기간

최종
근무기간

향후 근무계획
□ 없음(인턴십 종료)

□ 있음 (아래 내용 작성)

- 근무 형태 : (예: 추가 근무 / 계약 연장 / 정규직 전환 등)

- 근무 계획 및 내용

본인은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인턴으로서,

상기 내용과 같이 인턴십 수행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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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26. 2.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해외 새

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이하 “한글학당”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 한글학당”이란 한국어와 전북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해외에 운

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국제교류형 : 전북특별자치도 자매우호 및 우호협력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한글학당

나. 유학생 유치형 : 전북 유학 희망자 유입을 목적으로 국내·현지 운영기관과 협력

하여 운영하는 한글학당

다. 근로자 지원형 : 전북 근로 희망자 한국어 교육 및 도내 적응을 목적으로 국내·

현지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한글학당

2. “운영기관”이란 한글학당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현지운영기관”이란 진흥원으로부터 한글학당을 운영하도록 선발된 현지 국가의

정부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기관, 전문학교,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말한다.

나. “국내운영기관”이란 진흥원으로부터 한글학당을 운영하도록 선발된 전북 내 대

학(원), 시·군,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말한다.

3. “한글학당 누리집”이란 해외 새만금 운영사업 운영관리 플랫폼을 말한다.

4. 한글학당 “선발”이란 한글학당을 새로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공개

모집에서 최종 선정된 행위를 말한다.

5. 한글학당 “선발 해제”란 제4호의 선발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교부 전에 이를 취소하

거나, 선발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4호에 따른 선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를 말한다.

6. “총괄 담당자”란 운영 신청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글학

당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행정인력”이란 국내 또는 현지 법령에 따라 근로 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총괄 담당

자의 관리·감독 아래 학당 운영 실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교원”이란 이 지침 및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운영 가이드」에 따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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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한글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전북 문화를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명칭) ① 한글학당의 명칭은 “국가명+새만금 한글학당”으로 부여한다.

② 같은 국가에 2개 이상의 한글학당이 소재하게 되는 경우, “국가명+도시명+새만금

한글학당”으로 부여한다.

제5조(선발) ①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내·현지

의 단체 또는 기관 등을 한글학당 운영기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한글학당을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북 우수 인재 양성 및 유학생·근로자 유치환경 조성

2. 한국어와 전북 문화의 수요 및 확산 가능성

3. 한글학당 소재 지역 내 수강생의 접근 편의성

4. 운영기관의 운영 역량 및 사업 수행의 체계성

5. 한글학당 선발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국제적 파급 효과

6. 그 밖에 한글학당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한글학당 공고) ① “국제교류형” 한글학당의 경우, 현지 정부기관 또는 해당 정부

기관이 지정한 현지 운영기관이 한글학당 운영을 신청한다.

② “유학생 유치형” 및 “근로자 지원형” 한글학당의 경우, 국내 운영기관과 현지 운영

기관이 한글학당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운영기관이 공개모집에 지원

한다.

③ 운영기관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단체·기관은 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2. 국내 운영기관과 현지 운영기관 간 업무협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그 밖에 진흥원이 정하는 필요 서류

제7조(선발절차)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다만, “국제교

류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자격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한글학당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최종 결과를 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선발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은 운영기관 선발 발표를 아

니하거나, 선발 발표 이후에는 운영을 보류할 수 있으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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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

2. 운영기관(장)이나 구성원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중대한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한글학당 운영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 체결 전 진흥원이 요구한 개선사항을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이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4. 그 밖에 운영기관의 파산, 해산, 영업정지, 운영중단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진흥원은 제33조(선발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결과를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 교부 계좌의 예금주는 선발된 운영기관 명의로 한다. 다

만, “국제교류형”의 경우 한글학당 설치 및 운영 협약서 등에 명시된 때에는 현지 정부

기관이 지정한 현지 운영기관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② 지원금 교부 계좌는 운영기관 내 다른 사업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본원칙) ① 운영기관은 한글학당 운영인력이 소재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현

지의 전통 및 관습을 존중하며 대상국 주민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서를 자극하거나 선

교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한글학당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고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 절차에 따라 한글학당을 운영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

다. 다만, “유학생 유치형” 및 “근로자 지원형”의 경우 사업 운영 구조를 고려하여 운

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정산할 수 있다.

제11조(의무사항) ①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운영 가

이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한글학당 운영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하고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한글학당을 운영할 때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하여 현지 지역의 특성과 수

요에 맞는 전북 문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진흥원에 한글학당 운영 또는 진흥원 지원 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고 내

용이나 자료 제출에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12조(운영인력 구성) ① 운영기관은 한글학당의 교원 및 운영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국

내·현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인력의 변경 등 주요 사항은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② 한글학당이 채용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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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문화체육관광부 발급)

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국립국어원에서 인가한 교육기관 해당)

3. 한국어 교육(복수전공), 부전공 등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4.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한국어 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한국어 교육 경

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5. 기타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교육에 적합한 자

③ 진흥원은 한글학당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전북 문화에 대한 교육 능력 향상

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겸임) 운영기관은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현지

총괄 담당자와 운영요원, 교원 간에 복수의 역할을 겸직시킬 수 있다.

제13조(교육장소) ① 한글학당의 교육장소는 선발 당시 확정된 강의실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교육과정) ① 운영기관은 현지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한국어 능력 향상 및 도내 유입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전북 문

화 관련 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 외에 토픽 취득 등 특수 목적 과정 및 개별 한글학당의 수요에 따른 특별 교

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과정의 운영) 한글학당 수업은 현지 한글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거주민 및 전북 유학·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한다.

제16조(교재) ① 운영기관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진흥원이 개발·보급하는 한글학당 한

국어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부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교재 사용 시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등 관련 저작권 법령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7조(문화보급 및 유입환경 조성) ① 운영기관은 전북에 대한 이해와 우호 기반 확산

을 위하여 현지 문화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북 문화가 소통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등이 전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유치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한글학당을 통해 전북의 문화·관광·교육 및 유학·취업 관련 홍보자료 보

급 등 전북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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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기관은 진흥원이 지원하는 문화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연수 기회 제공) ① 진흥원은 한글학당에서 선발된 우수 수강생 및 교원을 초청

하여 전북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전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초청 연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

제19조(성취도 평가 및 수료) ① 운영기관은 한글학당 교육 과정을 마친 경우 성취도 평

가를 시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시 그 결과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취도 평가는 한글학당 내에서 감독관의 감독 하에 대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기관은 수강생의 수료기준을 출석률 60% 이상으로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출결 및 교육 만족도조사) ① 운영기관은 매 교육마다 한글학당 누리집을 통해

수강생을 등록하고 출결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출결현황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매년 사업기간 종료 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글학당 누리집을 통해 연

1회 이상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보호 관리) ① 진흥원은 한글학당이 운영되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인력 및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 및 보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운영인력 및 수강생의 개인정보 수집 시 수강생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및 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진흥원은 한글학당의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

한다.

② 진흥원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한글학당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이를 보고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금의 지급) ① 진흥원은 한글학당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원금의 관리) ① 진흥원 지원금은 운영기관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부담금과 구

분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진흥원과 별도로 합의한 계

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기 전에 그 계좌의 잔고를 0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의 잔고를 0으로 정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리 진흥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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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 지원금 중 인건비의 집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로 현금으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지원금의 승인 및 집행) ① 한글학당의 예산은 진흥원 지원금, 운영기관 자체 부

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기관은 매 사업연도별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은 해당 한글학당의 해당 연도 사업기간 동안에만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운영 및 예산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예산 변경

가. 비목 및 세목의 신설

나. 비목 간의 전용

2. 교육장소 등 사업계획 변경

3. 운영인력 변경

③ 변경사항별 증빙서류는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운영 가이드｣를 따른다.

④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진흥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보고) ① 한글학당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의 종류와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1. 중간보고서 : 8월 중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2. 결과보고서 : 12월 중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3. 정산보고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4. 교육 만족도 평가 :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

② 진흥원은 한글학당 운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한글학당 사업 종료 전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지원금의 정산) ①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이외의 집행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에 대한 정산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진다.

1. 국제교류형 : 현지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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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학생 유치형 : 국내운영기관

3. 근로자 지원형 : 국내운영기관

③ 운영기관은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증빙서류는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운영 가이

드｣를 따른다.

⑤ 외국어로 표시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 및 아라비아숫자로 번역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번역을 포함하지 않은 증빙은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진흥원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운영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 평가) ① 진흥원은 한글학당의 성과 중심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한글학당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한글학당의 연속 지원 여부 또는 지원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속 지원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한글학당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절차와 방법) ① 진흥원은 수립한 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운영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한글학당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평가

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시정요구) ① 진흥원은 한글학당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진흥

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 중지 등) ① 진흥원은 현지 사정에 따라 한글학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한글학당의 운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중지의 명을 받은 운영기관은 한글학당의 운영을 재개하려면 진

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한글학당이 1년 이상 운영이 중지되어 운영 재개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글학당의 선발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

항력적인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운영 중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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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발의 해제) ① 진흥원은 한글학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선발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글학당에 선발된 경우

2.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한글학당의 유형 및 운영기관을 변경한 경우

3. 한글학당 선발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3개월 이상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4.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경우

5. 1년 이상 운영이 중지되어 운영 재개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한글학당 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로 진흥원이 재개를 원

치 않을 경우, 또는 진흥원과 한글학당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선발을 해지 또는 종료

할 경우

7. 교육시설의 훼손, 교원확보 불가능 등으로 인해 한글학당의 필수 요건을 더 이상 충

족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한글학당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8. 운영기관(장)이나 한글학당 구성원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중대한 사회적·도덕적 물의

를 일으킨 경우, 또는 한글학당 운영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

영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한글학당의 지원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유용하거나,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하

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10.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한글학당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한 경우, 또는 선교 활동이나 종교 교육 운영 등으로 한글학당의 중립성과 공익성

을 저해한 경우

1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특별한 사유로 더 이상 한글학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12. 그 밖에 한글학당의 운영 목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한글학

당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거나, 진흥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글학당 운영지침

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한글학당의 선발 목적에 중대하게 반하는 행위

③ 진흥원이 선발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제34조(선발 해제 이후 사후조치) ① 선발이 해제된 경우, 운영기관은 선발 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강생 등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기타) 한글학당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사업 운영 가이드｣를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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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 처리 지침

제정 2026. 03.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

의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

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음주운전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음주운전 자진 신고) 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임직원이 음주운전 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는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로 갈음한다.

제4조(음주운전 여부 점검) 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누락·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경력(법규위반사실)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

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징계기준) 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인사규정 “별표 5”에 따른다.

② 음주운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자의 추후 음주운전 관

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사규정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 진흥원은 자진신고, 점검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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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지침

제정 2026. 04.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사이버

보안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진흥원의 정보통신망 보

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진흥원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컴퓨터 등 전산장비 및 정보

통신망을 사용하거나, 전산 자료를 처리 및 운영하는 진흥원 내의 모든 종사자에게 적

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 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3.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각종

정보(data)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4.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PC 등 전산장비와 스위치·교환기·라우터 등 통신 및 전

송장비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을 말한다.

5. “휴대용 저장매체”란 디스켓․CD․USB 메모리․하드디스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한 기억장치를 말한다.

6. “정보자산”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 저장, 전송, 처리되는 정보

및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인력, 문서, 시설, 장비 등의 제반 환경을 말한다.

7. “정보시스템관리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서버·DB·네트워크 장비 및

대내·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 책임 담당자를 말한다.

8.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전자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모든 공격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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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진흥원 사업 추진 시 발생한 정보자산은 진흥원 소유이며, 관리는 각

부서 단위로 한다.

② 진흥원 정보자산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③ 인가된 사용자는 전자정보를 사용함과 동시에 보호할 책임을 지며, 비인가자는 자신

의 업무와 무관한 어떠한 정보자산에도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④ 진흥원 직원은 이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진흥원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2장 사이버보안 기본활동

제5조(기본목표) 진흥원 사이버보안의 기본목표는 각종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 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확보하고 진흥원의 정보통신망을 보호

하는 데 있다.

제6조(사이버보안 조직의 운영) 진흥원장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

보안담당관, 사이버보안관리자, 사이버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이버보안담당관의 지정)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진흥

원 사이버보안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최종 책임권

2. 정보보호 활동 총괄 관리 및 지원

3. 정보보호 지침 수립 및 지침이 행을 위한 필요 자원 지원

제8조(사이버보안관리자의 지정) ① 사이버보안관리자(이하 “보안관리자”라 한다)는 보안담

당관이 지정한 진흥원 사이버보안 관련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보안관리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단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단,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경우라도 관리자의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

제9조(사이버보안담당자의 지정) ① 사이버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는 보안담

당관이 지정한 진흥원 사이버보안관련 팀의 사이버보안담당자로 한다.

② 보안담당자는 진흥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사이버보호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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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이버보안 교육) ① 보안담당자는 사이버보안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보안

관리자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통신시설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제11조(전산자료 보안관리) ① 보안담당자는 전산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1. 자료 복사본(예비) 확보

2. 전산자료(휴대용 저장매체) 보유 현황 관리

3. 전산자료 접근권한 구분

4. 예비(Back up) 체계 수립 시행

② 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민감한 보고서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사

용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시에는 승인된 매체만을 사용하고 유출 방지 조치를 취

해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 보안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 현황

2. IP주소 할당 현황

3.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제13조(정보통신시설 보안) ① 보안담당자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보

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자는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방호 및 방재 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곳으로 정하고 보안장치 설치

3. 정전에 대비한 비상 전원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 관리 대책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및 정보자산의 반·출입 통제

제14조(정보시스템 보안) ① 전 직원(이하 “시스템이용자”라 한다)은 PC 등 정보시스템

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② 시스템이용자는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부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③ 시스템이용자는 해당 부서 정보시스템의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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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청 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이용자는 소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 시스템의 운영체제 등 최신 패치 실행

3. 설치·운영 중인 시스템의 수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⑤ 보안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스템이용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재난 복구 대책) ① 보안담당자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

통신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이원화, 백업 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복구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장은 정보통신망 장애에 대비한 백업 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4장 전자정보 보안

제16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① 시스템이용자는 PC․노트북․스마트 기기 등 단말기

(이하 “PC 등”이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시스템이용자는 PC 등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CMOS 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2. 10분 이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 보호조치

3. IP주소 임의 변경 금지

4. PC용 최신 백신 운용·점검, 침입 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

5.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금지

6. P2P·웹하드 등 설치 제한 및 업무에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금지

7. 음란·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 금지

③ 보안담당자는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자정보를 유출하거나, 위․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보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1. 장비별·사용자별 비밀번호 설정 관리

2. 백신, 패치 관리 시스템 등의 운용

3. 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④ 보안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용 노트북 운용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해킹프로

그램 및 웜·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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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서버 보안관리) ① 보안담당자는 서버 도입 시, 보안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

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저장 자료의 절취, 위·변조 등에 대한 대비

2.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 차등 부여

3. 인가된 범위 이외의 접근통제

4.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차단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된 자료의 정기적 백업

② 서버 접근권한 및 접속 이력 정보 등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공간에

백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번호 관리) ① 비밀번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

문자를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을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을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 또는 추측하기 쉬운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 사용금지

8.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②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비밀이나 중요 자료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보안담당자는 사용자 PC 등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 방안을 세울 수 있다.

1.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2. 패치 관리 소프트웨어

3. 보안상 필요한 기타 소프트웨어 등

제5장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제20조(목적) 이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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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진흥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운영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한다.

제22조(관리책임) 이 지침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안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

책임자(이하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겸임한다.

제23조(업무) ①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조달계획 수립

2.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체결, 등록 등에 필요한 업무

3. 관리대장 등의 작성·보관

4. 원본 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

5.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

6. 정품 소프트웨어 분실 방지를 위한 조치

제24조(소프트웨어 구매 등) ① 소프트웨어는 담당하는 부서를 통한 공동구매를 원칙으

로 하되, 조직의 예산 사정 및 공동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

매가 가능하다.

② 부서별로 구매할 때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 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한다.

제25조(점검) ①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보

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

트웨어 사용 및 프로그램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제27조(임직원의 준수사항) 모든 임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당사자가 소유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당사자가 보유하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

스크나 그 복제물을 사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사내에 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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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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